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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heprincipleoflaissez-faire,therehasbeentherapidgrowthofscientific
techniqueandcapitalism.Althoughmanypeoplebelievedthatthefunctionofthe
marketcan be controlled by invisible hand automatically and itcan play an
importantpartin themarket,thelack and contradiction ofthemarkgetled a
marketfailure.
As economic laissez-faire could notensure socialjustice and security,the
governmentstartedtorecognizetheneedofsocialjusticeandeconomicsecurity
andtoinduceactiveregulation,adjustmentandinterventionineconomicarea.
Theseeconomicregulationshaveled constantialfinancialgrowth,butitalso
causedmanyproblemssuchasanincreaseofaburdenintheprivatesector,a
decrease of competitive power and administrational tapism. And as a
neo-liberalistic economics has been spread, the revolution of the economic
regulationsbecameanimportantissue.
InKoreaeverynew governmenttriedtoreduceeconomicregulationsbutthe
outcomesdidnotmeetthepublic.AsEconomicDeregulationwasnotsuccessful
and did notgetgood assessmentfrom the public,the governmentintroduced
variousSpecialEconomicDistrict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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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e,LegalEmpiticalAnalysis ofKorean SpecialEconomic District
System andthedirectionandtheframeoftheunitedmethodwillbepresented.
HereinKorea,thereare“FreeTradeArea”inaccordancewith[Articleregarding
appointmentandoperationoffreegrade], “FreeEconomicZone”inaccordance
with[ArticleregardingappointmentandoperationofFreeEconomicZone],“Area
specialization development zone system” in accordance with [Special article
regarding area specialization developmentzone system],“specialR&D area”in
accordancewith[Articleregarding developmentofspecialR&D areaaroundthe
Daedeok and “company town” in accordance with [special law regarding
developmentofcompanytown].
Theseareintroducedtoincreasedomesticandforeigninvestmentandtokeep
balancebetweencommunitydevelopmentandgovernmentdevelopment.
AseachofeconomicaffairsintroducestheseSpecialEconomicDistrictSystems
with individual legislative way, this contain many problems such as the
contradictionof legislationsystem,pluralism ofalaw,thedamageoftherightof
self-government,doubleness of SpecialEconomic District and the excess of
governingbody.
Legistration should be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 ofclearness and
universalityforusersofthelaw andsimiliarlawsshouldbesimplifiedthrough
combination.
Because each ofeconomic affairs executes these similair SpecialEconomic
DistrictSystemswith individuallegislativeway,itwould makeinverstorswho
invest into SpecialEconomic District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executeSpecialEconomicDistrictSystemsfeelconfused.Anditalsoleadsthe
wasteofhumanpower,financialpowerandadministrationalpower.
Therearesomemethodstosolvetheseproblems.Oneistocombinesimiliar
SpecialEconomicDistrictSystemsandlawsintoanunitedlaw.Theohteroneis
toaddormakeupfortheweakpointsinexistinglaws.Butthemosteffective
oneistoregulateSpecialEconomicDistrictSystemsunitively.Therefore,thebasic
direction andthemainframeofunitedlegistlationofSpecialEconomic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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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illbeshowedhere.
First,IthinkthedirectionforintegratingofSpecialEconomicDistrictSystem
lawsshouldbeSpecialEconomicDistrictLaw byintegratingabovefiveunderlying
articles.Inordertodothis,theexistingfivearticlesshouldbeintegratedintoone
law,SpecialEconomicDistrictshouldbecategorizedaccordingtoitsspecialquality
andcertainmattersthatrequirediscriminationshouldbeestablishedinadistinct
legislativeform.
Second,weshouldsystematizeSpecialEconomicDistrictLaw byputtingitunder
theprogram forlanddevelopmenttokeepconformitybetweenSpecialEconomic
DistrictLaw andtheprogram forlanddevelopment,inordertoobeythebasic
land law which has precedence over SpecialEconomic DistrictSystem plan.
Legistrationshouldbeaccordancewithmutualrankregardingalaw,andforthis,
theframeofthebasicplanaccordancewithahighrankedlaw shouldbekeptby
statingclearly therelationshipbetweenSpecialEconomicDistrictSystem planand
theprogram forland developmentin theunderlying SpecialEconomicDistrict
System.
Third,regardingSpecialEconomicDistrict,“PlanSovereignty”and“therightof
self-government” ofa LocalAdministrative Organ should be guarante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hould be done in order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throughdevelopmentwhichisfitintolocaladministrativeorganization.
A local autonomous entities make a decision about their own region
autonomouslyandexecutetheirlawsundertheirresponsibility.Therolesbetween
thegovernmentandthelocalautonomousentitiesshouldbedividedaccordingto
theprinciplofdemocracy.Forthis,Therightsoflegistration and appointment
regarding SpecialEconomicDistrictshouldbegiventotheheadofthecentral
administrativeorganizationandtherightofappointmentandapplication,therightof
approveaplanfordeveloping SpecialEconomicDistrict,thrrightofapprovea
planforexecuting,andtherightofmanagementshouldbegiventotheheadof
thelocaladministrativeorganization.
Fourth,theappointmentofSpecialEconomicDistrictandthedevelopmentplan



- 8 -

havesomethingtodowiththeinterestsofthepublic,sotheprocessofmaking
sureaplanshouldberegulatedfirmlytoensuretheopportunityofthepublicand
intendance institutionallyandtohavealegalbindingforce.Ifitisdonewell,it
willoffertheinterestedpartiestheopportunitytoproposeopinioninadvanceand
givethepublictheopportunitytoparticipate.Therefore,someprocessessuchas
appointment,announcement,inspection,audience,statementandpublicforum should
beregulated toencouragethepublictosuggesttheiropinion abouttheirown
problemsautonomously.
Fifth,“CooperativeDiscussion System among Related-Organization”should be
introducedtoachievetheeffectivenessof theapprovalsystem regulatedbythe
underlying law of Special Economic District System. I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ould notagreewith somematter,thereisno agreementamong
parties,thetimelimitisexceedandsomeoneenforcetheapprovementregardlessof
theexceedtime,thenthisaction willbeconsideredasaflawedadministrative
actionbecauseitviolatesproceduralprovosions.Thegovernmentshouldmakea
tentativecommon conferenceorganization with main approvalorganizationsand
thenoperateitsomematterintensivelyforcertaintime.
Sixth,discriminativeregulation aboutdomesticcompany shouldbedoneaway
with toguarantetheprincipleofequity andrightofequality within Economic
District.The system forforeign investing business is introduced such as tax
reduction,financialsupport and specialemployment etc but,it contract the
investmentfordomesticcompanyandactuallyitcomeundertheregulationlimiting
theenter.Likethis,theregulation oftheinversediscrimination aboutdomestic
companyviolateconstitutionalrightofequalityandisagainstthepricipleofstate
social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s. Therefore, The inverse
discriminationphenomenonshouldbeabolishedandtheregulationaboutdomestic
companyshouldberelaxedinaccordancewithforeigninvestingbusiness.
Finally,weshouldcombinetheSpecialEconomicDistorictsystem causingthe
wasteofadministrativeandfinancialaspectsbydispersingandmanagingspecial
EconomicDistrictSystem intodiverseposts.



- 9 -

Forit,WeneedtotakecomplementarymeasurescombiningSpecialEconomic
DistrictChargeAdministrativeOrganizationwhichwasinstalledineachpartand
theorganofconsultationandconsiderationthatpossessthelegalbindingpowerof
thecharacteristicsofadministrativeorganizationsetupeachfivespecialEconomic
partbasedonexistingSpecialEconomicDistrictSystem.

KeyWords:경제규제(EconomicRegulation)
경제규제 완화(EconomicDeregulation)
경제특구제도(SpecialEconomicDistrictSystem)
법 실증 분석(LegalEmpiticalAnalysis)
경제특별구역법(SpecialEconomicDistric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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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근대국가의 경제질서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한 자연법 사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근
대국가의 관념하에서는 국가는 고유한 사회영역인 경제행위 또는 경제현상 등 경제질
서에 대하여 일체의 개입을 자제하고 사적자치에 맡기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고 근대사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경제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자연법 시대의 자유방임주의하에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진전을 가
져왔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었다.철저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
하여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blehand)’에 의하여 시장기능이 자동 조절되
고1)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왔으나 경제의 불균형,재화와 부의 편
중과 독점,자본가와 근로자의 대립 등 사회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19세
기 말엽의 세계경제공황 등과 같이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과 모순으로 인한 일련의 사
건들은 시장실패를 가져왔다.이와 같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도출 되자 국가는 사회적 정의와 안전에 대한 일정한
임무를 인식하고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정․간섭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른바 완전경쟁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경제의 조정과 규제라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요소가 가미되게 되었다.이와 같은 수정 자본주의는 케인즈에 의
해 미국의 경제공황이 성공적으로 극복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으로 정
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증가,경쟁력의 저해,행정의 형식주의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던 신
자유주의2)가 확산되어 가면서 과거의 자유시장경제로 회귀 하고자 하는 현상이 생겨

1)이기수․유진희,「경제법」,세창출판사,2006,2면.
2)신현윤,「경제법」,법문사,200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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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와 같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규제개혁은 전 세
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정책으로의 이슈가 되어 왔다.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효율
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제규제 개혁을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들고 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예컨대 경제진입
장벽,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성의 저해,완전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
이 부각되면서 자율적이고,중립적인 시장기능을 되찾기 위해 경제규제완화3)가 본격적
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시장의 개방화,국제화,세계화가 규제완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서 깊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6.25전쟁 후 경제개발단계부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배경 때문
에 경제규제의 전개 방향이 약간 다르다.우리나라의 경제규제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입․확산되었고,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밑받침이 되어 왔다.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가 단일시장화 되고,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가 점차 어려
워지게 되었다.더욱이 정부규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4)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설치
되었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규제완화 정책은,규제완화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
없이 단기적 목표와 실적에 집착 하였고,주로 민원성 사안 해결 등 지엽적인 개선 위
주로 접근하여 개혁의 본래 성과를 내지 못했다.5)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의 중요정책
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규제개혁 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
였다.그러나,금융․노사․교육 등 분야별로 각종 규제완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함

3)이 논문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용어는 규제개혁,규제폐지,규제개선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
용함을 밝혀둔다.

4)이승철․한선옥,「규제완화 정책평가」(규제연구시리즈 19),한국경제연구원,1996,2면.
5)임상준,「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한국경제연구원,2005.2,34면;김정수,“우리
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규제완화」,한국경제연구원,1992.9,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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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규제완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 하였다.6)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가 들
어서면서 추진하였던 규제개혁은 과거 1980년대 이후의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7)즉 외환위기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이 각종 금융,노
사,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조치를 함께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의 규
제개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8)에 따라 최초로 규
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경제규제관련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규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아 실물경제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의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9)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를 이어 경제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
며,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강화와 규제개혁 절차의 개선,덩어리 규제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나,규제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되는 규제가 많아지는 등 국민과 기
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10)
이와 같이 역대 정부의 경제규제완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경제특구제도11)를 도입하였다.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전통적 경제특구인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대덕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의 다양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
하였다.경제특구제도는 일정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
금,세제,부동산,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성

6)임상준,상게논문,35면;최병선,“규제개혁 추진체계”,「시장경제와 규제개혁」,FKI미디어,
2002,59면;이주선 외,「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한국경제연구원,1999,35면.

7)김종석,“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규제연구」,1999년 특집호,454면.
8)홍준형,“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고시연구」제24권 9호,고시연구사,1997.
9,63면.

9)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백서」,1999,50면;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2000,28면;임상준,전게논문,37면.

10)김정해,「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한국행정연구원,2007.12,212면.
11)‘경제특구’라는 용어는 강학상 정립된 용어는 아니고,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최근 중국,일본,북한 등에서 사용하고 있
으며,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경제특구“란”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
하여 그 구역 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하여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등 예외
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지역“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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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특구제도는 대부분 참여정부 전반기에 관련부처가 각각 개별법을
제정하여 도입함으로써 유사제도와 중복성이 있고,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예컨대,경제특구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국토개발과
보존의 원리를 경제특구 관련 법률의 예외규정을 통해 훼손할 우려가 있고,경제특구
지정․관리 등이 중앙부처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지방자치법․지방
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장소적․목적적인 면에서 중복성이 있으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또한,이러한 다수의 경제특
구제도가 동 법제의 집행자 및 이용자에게 혼선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통합법의 골격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야는 경제특구제도이다.그러나 경제특구의 본질적 특성은 특
구가 아닌 지역에 비해 규제완화,인센티브,행정서비스 강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
다.따라서 경제특구제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규제’와
‘경제규제 완화’의 일반적인 이론과 법리,제도 등을 고찰한 다음 특구제도에 대한 개
념과 법제현황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 중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에 관한 법 실증적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1월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공간적 범위는 국내법 중 5개
의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규제의 개념과 필요성,규제의 유형 등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고,규
제의 헌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를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규제 완화의 개념과 필요성,완화 유형과 수단,경제규제 완화에 관
한 근거법을 고찰하고 외국의 경제규제 완화제도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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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를 공법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다양한 경제특구제도에 관한 개념과 특성을 비교하고 경제특구제도별로 제정목적
과 법률 기본구조,지정 및 추진체계,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등을 분석하고,아울러 외
국의 경제특구제도를 공법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제특구제도에 대한 공법학적으로 비교 고찰한 결과를 바탕
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적 특구제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경제특구제도에 대한 법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
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행 경제특구제도
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주요 골격을 제시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헌법,행정법,경제법,기타 공법상의 경제규제,경제규제 완화,경제특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행 경제규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하므로 문헌연구에 중심을 두었고,관련 연구보고서,논문,국내외 단행본,경
제규제개혁 관련 웹사이트(WebSite)의 자료를 인용하였다.12)또한 경제특구제도는 관
련 법제 분석,비교법적 분석,제도 운영현황 분석 등 법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헌분
석 방법을 활용한다.
외국의 경제규제 완화제도와 경제특구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할 때 선행 사례로 삼은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할 경우 효력발생 요건인 주체,내용,절
차,형식 등의 주요 관점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향이었다.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노력 하였으며,주체,법제 내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고찰한다.

12)Website에서 인용한 자료 중 단행본은 출판되어 있는 연구보고서,기타 논문을 인용한
경우 실제 단행본의 면수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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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일일일반반반론론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소득의 증대,고용량의 증가 및 물가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행
위를 규제 또는 조정한다.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정한 소득의 분배,시장의 지배와 권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
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따라서 제2장에서는
경제규제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경제규제의 내용과 수단,그리고 경제규제의 헌법적
한계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제제111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
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서 규제라는 용어는 행정 및 경제 실무상 용어 또는 법
령13)상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그러나 규제행정이란 용어는 실정법상 용어가 아님은
물론 아직 통일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며,14)법학적 입장에서보다도 오히려 정치경제
학적,행정학적,사회학적 입장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가
주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통제하는 작용
즉 정부규제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15)여기서 규제행정은 정치경제학적,행정학적,
사회학적 견해처럼 광의의 정부가 행하는 규제주체로서의 행정부와 행정부의 규제 또
는 규제완화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관여라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13)헌법(제119조,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행정규제기본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14)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하)」,박영사,2004,522면;김향기,「행정법개론」,삼영사,
2008,625면.

15)이동수,“미국의 행정규제의 개혁과 규제분석”,「공법연구」제25집 제4호,한국공법학회,
1997,268면;田中二郞,「新版行政法(下)」,有斐閣,2003,84面;遠藤博也,「規制行政法の
課題」,有斐閣,2003,46面.



- 7 -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규제는 국정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과연 위와 같은 모든 규제 중 어디까지를 행정규제기본법의 대상으로서 할 것
인가가 문제되는 것은 규제범위의 포괄적 성격에서 기인되므로 규제개념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특히 법률이 규제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바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
의 단계적인 원리에 위배되고,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규제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저해하게 되므
로 법률에 규제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경제규제란 특별행정작용의 한 분야로서의 규제행정의 개념과 성격 및 범위는 명확
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규제행정이란 ‘국가가 경제질서 또는 생활환경
등 생활여건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전․개선․유도하고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작용17)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행정은 본래 국가의 통치권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행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며,경제질서 또는 생활환경 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비․개
선․유도하고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이다.
또한 규제행정은 원칙적으로 하명,허가 등의 명령적 행위,특허,인가 등의 형성적 행
위 또는 행정강제와 같은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행해지고,예외적으로 규제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권고 등 행정지도,지침적 행정계획 등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며,
이러한 직접적 수단 이외에 조세정책,재정정책,금융정책 등도 규제행정의 간접적 수
단으로 이용된다.18)
한편,우리나라 대부분 학자들이 규제행정의 대상 영역에 관하여 행정규제와 환경규
제19)로 나누고 있으나,이에 따르면 직업상의 안전과 건강,소비자보호,사회보장 등
사회성이 강한 영역에서의 규제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
로 오늘날 미국의 행정법과 같이 규제행정을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고,규제행

16)오준근,“각종 규제개혁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법제연구」통권 12호,
한국법제연구원,1997,196면.

17)석종현,「일반행정법(하)」,삼영사,2005,474면;김도창,「일반행정법론(하)」,청운사,
1990,548면;이상규,「신행정법론(하)」,법문사,1992,543면;이상규 “행정규제의 완화”,
「인권과 정의」통권 210호,1994.2,96면.

18)김남욱,“경제규제 완화의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2000,11면.
19)석종현,전게서,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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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선택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20)
“경제규제”란 실정법상은 물론 학문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행정주체가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개선․유도하고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
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산․분배․소비․유통 등의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
하여 규제적으로 관여하는 행정작용21)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행정주
체가 그 경제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경제의 자율적 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경
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며,그 방향에 위배되는 경제활동을 규제․조
정하는 행정작용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의 경제규제행정은 광범의한
영역에 미친다.종래 경제법 영역에서는 경제의 공장,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기본법의 제재가 주
요한 과제였다.그러나 경제규제행정의 경우에는 자유 경쟁 질서의 확보 이외에 경제
질서를 규제’조정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하며,더 나아가 개별적인 다양한 정책적 동
기에 의한 잡다한 작용을 포함한다.즉,첫째로 물가의 안정,완전고용의 실현,경기변
동의 조정 등 경제과정 전체의 이익에 공헌하는 행정작용도 있고,둘째로 기간산업의
육성,수출산업의 진흥,불황산업의 규제 등 특정 산업부문의 보호,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도 있고,셋째로 부족물자의 공급 확보,과잉생산의 조정,수입의 억제
등 긴급사태의 예방,회피에 공헌하는 행정작용도 있고,넷째로 생산활동 내지 거래행
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물가․물자․자금 등 물적 요소에 관한 규제 행정 작용도 있
다.
경제규제행정은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므로 다른 행정작용의 영
역과 교차된다.따라서 경제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한계 지우기는 곤란하므로 여기서는
다른 행정작용의 영역과 구별함으로써 경제규제행정의 윤곽을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권력적인 경제규제행정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정작
용인 점에서 경찰행정과 공통된 면이 있다.그러나 경찰행정은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라
는 소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인데 대하여,경제규제행정은 경제 정책의 실

20)McGarity,T.O.“RegulatoryAnalysisandRegulatoryReform”,Texas.Low Review.
Vol.65.1987,p.1243;Culter.N.L.& Johnson,D.R.,“Regulation and thePolitical
Process”, The yale Law Journal. Vol.84. 1975, p.1405; Gujarati, Damodar. J.
“GovernmentandBusiness.New York”,McGraw-HillInc,1984,p.5.

21)석종현,전게서,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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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라는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따라서
경제규제행정상의 조치는 그것이 침해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경찰행정작용과 같
이 엄격한 법적귀속(평등의 원칙,소극목적의 원칙,사생활 불가침의 원칙,책임의 원
칙과 같은 한계)을 받지 않고,그 규제대상의 복잡다기성,전문기술성,유동성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대폭적인 재량에 맡겨 주무관청이 구상하는 경제질서를 형성하
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22)또한 경찰법규,경찰하명에 의한 사인의 법률행위는 일반적
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데 반하여,경제규제,법규 또는 경제규제,하명에 위반한
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23)이다.다만
경찰행정작용과 경제규제작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를 경제규제행정으
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즉,거래활동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공정,불성실한
거래행위(예컨대,사기,강박,과대광고 등)을 단속하는 작용은 경제규제 행정작용이 아
니고 경찰행정작용이다.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경제의 운행을 인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오히려 경제의 자율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규제행정의 이념과 달리하기 때문이다.또한 식품위생법,부동산중개업법,전당포
영업법,공중위생법,유선업 및 도선업법 등에 의한 각종 영업규제는 공공의 질서․안
녕․환경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해한 산업상의 행위를 단속하는 소위 산업경찰도 경
제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시민생활에 있어서
본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예방 또는 진압하는 소극적 질서유지행정에 속하므로 경제
규제행정이 아니다.그러나 그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라도 건설업법,보험업법,은행법,
석유사업법 등에서와 같이 어떤 적극적인 경제적 목적을 위한 영업규제는 경제규제행
정이다.
둘째,경제규제행정은 적극적으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용인 점에서 급
부행정과 동일하다.그러나 급부행정이 특정인에 대한 각종의 공공적 역무의 제공,생
활수단의 공여,자금의 교부․조성 등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통하여 행해지는 데 반하
여,경제규제행정은 경제 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여 그 방향에 위배되는
규제․조정 작용인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셋째,경제규제행정은 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생활공간 형성행정과
동일하다.그러나 경제규제행정은 생산,소득,분배,소비,물가,수출입,금융,공공투자

22)박윤흔,전게서,526면.
23)박윤흔,상게서,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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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람의 경제활동 또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총체인 무형의 경제질서 그 자체를 합리
화 하고 형성하는 행정작용인데 반하여 생활공간형성행정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
동,문화활동,일상생활 등 사람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있어서 공간적,환경적
조건을 유형적으로 정비․개선하고 형성하는 행정작용인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한편,
생활공간형성 행정작용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공간적 기반이 조성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경제규제행정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넷째.조세 기타 재정상의 구제는 행정주체가 공공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행정객체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군수산업규제 등 군정상의 규제는 행정주
체가 국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규제정책과
구별된다.다만,조세정책은 경제규제행정의 유력한 간접적 수단이 되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편,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경제적 신장은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전제로 하여야
만 가능하므로 경제 질서의 기본을 수정자본주의로 터 잡고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도(헌법 제119조 제1항)‘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면,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
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또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사법적 귀속성24)을 전제로 경제조항에서는 재산권 제한의 특수형태를 규정하면서 수정
자본주의원리로서 사법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 하고 있다25).또한 경제정의의 실현
을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토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국토의 종합적 이용․개발
계획의 수립의무(헌법 제120조 제2항),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의무(헌법
제123조 제1항),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경제 육성의무(헌법 제123조 제2항),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헌법 제 123조 제3항),농․어민의 이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농
수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대책의 수립의무(헌법 제123조 제4항)등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규제’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
외무역의 육성과 규제․조정에 관한 규정(헌법 제125조)이고,나머지 용어들은 감찰․
관여․개입․감시․계획․수립․시행․통제․관리․보호․육성 등의 수단과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24)이덕연,“보상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헌법판례연구」제9권,헌법재판소,
1997,69-70면.

25)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2005,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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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감독․관여․개입․감시 등 경제과정에 있어
서 국가가 직접적․간접적으로 또한 권력적․간접적으로 또한 권력적․비권력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작용 총체를 ‘규제와 조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제와 구별하는 견해26)가
있다.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크게 자영적 활동(Eigenbetätigung)과 개입
(Intervention)으로 나누고,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공기업이며,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경제규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7)
또한 국가가 국민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자유에 간
섭하여 일정한 질서로 유도하는 국가작용이라는 견해28)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 공공주체가 그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거나 또는 개별․
구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유통․소비 등의 경제과정에 직접 참여하거
나 이에 관여하여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유도 또는 조장하여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견해29)가 있다.
생각건대,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한 규제는 국가의 경제활동과정에 있어서 국
가가 직접적․간접적 또는 권력적․비권력적으로 규제․조정․유도하는 국가작용의 총
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통제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
혁의 대상인 행정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스로 행정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
다.따라서 규제개혁의 대상인 행정규제라는 관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행정규
제에 대한 정의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
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한편 행정규제기
본법 제3조 제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의 사무와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에 관한 사무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국가안전보장,국방,
외교,통일,조세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이러한 적용대상 제외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의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사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 개념에 의

26)허 영,“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헌법원리”,「공법연구」제16집,한국공법학회,
1988,36면.

27)김남진,「행정법의 기본문제」,법문사,2002,708-709면.
28)김영추,“경제규제의 필요성과 문제”,「공법연구」제16집,한국공법학회,1988,116면.
29)김동희,「행정법 Ⅱ」,박영사,2005,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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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행정규제란 모든 침익적 행정작용30)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행정규제기본법의 적
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
규제의 개념정의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판단에
관한 기본원칙은 첫째,행정주체가 행정객체(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여하느냐 등에 따라야 한다.둘째,법령 등의 규정성 권리제한 의무부여의 대상이 국민
이냐,행정기관이냐는 규정성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무나 권리제한이 최종적
으로 국민에게 주어지느냐의 여부로 규제를 판단하여야 한다.셋째,법령상의 규정형식
이 강제적이냐,임의적이냐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제
한,의무부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넷째,개별 행정법령에 규정된 규제가 민법,상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행정규제로 판단하지 않은 등 법령의 형식만이 아니
라 실제 규제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개념정의는 본래 규제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존
재하지 않으며 규제프로그램의 다양성 때문에 행정규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행정규제기본법은 경제규제행정을 모든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행정 지도 등 비권력적 작용을 통해 수행되
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이며,더 나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정영역을 모두 규제영역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규제 중에는 권력적 수
단,즉 명령통제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존하는 경제적 규제의 성질을 띤 것들
이 적지 않고,이들은 법 형식상 비권력적 작용에 해당하고,31)행정의무를 확보하기 위
한 행정강제작용이라든지 경찰의 치안유지활동 등을 규제작용의 관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제학적 의미에서 규제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다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익적,급부적 국가활동일지라도 부당한 시장간섭의 의미를
가지면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를
침해적 규제로 국한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규제개혁법령으로 최초로 입법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정규
제의 개념도 기업법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고,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의 개념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여부에 초점을 두어 그 개념을 상이

30)홍정선,「행정법원론(상)」,박영사,1997,76면.
31)홍준형,전게논문,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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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의하고 있다.즉,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행정규제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규정은 경제규제
행정의 개념을 국부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무수행자의 규제작용도 행정규제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며,현재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문제점에 비추어 오히려 현실적이다.다만,기
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경제규제행정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된다.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경제규제행정의 개념이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향후 경제규제개혁의
대상과 그 범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규제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제제222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
본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소득의 증대 고용량의 증가 및 물가의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
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행위를 규제 또는 조
정한다.우리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정한 소득의 분배,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
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을 구체화하고 있다.32)
특히 오늘날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로 인해 파생된 모순과 폐단을 시정
하며,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적
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국가가 경제질서의 형
성과 규제를 위하여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33)

32)신현윤,전게서,40면.
33)석종현,전게서,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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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시시시장장장경경경제제제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보보완완완

시장경제란 개인이나 기업의 수요와 공급이 계획내지 지도없이 시장에서 조정되어
생산과 소비를 수행해 나가는 경제시스템이다.중상주의시대 말기부터 개인이나 기업
간의 영리추구를 위한 자유경쟁이 국민경제 운용의 유일한 조정자로 등장하여 생산이
나 소비에 대한 계획의 주체자는 각 생산자와 소비자 자신이었다.그러나 자본주의체
제의 위기로 등장한 대공황기의 불경기와 실업은 종래까지의 개인주의나 자유방임주의
에 토대를 준 시장경제기구에 의해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될 수 없었다.시장에서의 공
급자나 수요자 모두는 이기적 경쟁에 열중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불공정한
경쟁,시장의 독점 지배,카르텔 행위 등이 그 산물로서,그 결과 경제력이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대립현상이 심회되었다.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절대적 빈
곤이 축적되기 시작했고,공동체의 붕괴현상이 일어났다.또한,개인이나 기업의 자유
와 창의에 의하여 자본을 조달하거나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고,상품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결국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육성 정
책이나 입법,즉 국가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력만으로 자율적 활
동을 통하여 경쟁에서 생존하거나 성장․발전하기란 쉽지가 않았다.34)여기에서 정부
의 경제개입에 의한 유효수요의 창출을 주장하는 J.M.Keynes등의 이론과 F.D.
Roosevelt의 뉴딜정책이 새로이 등장하였으며,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보호
를 위한 경제정책 내지 사회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국가의 경제규제를 필요하게 만
든 시장경제의 문제점에는 시장경제의 무주체성 내지 무계획성에서 오는 공급 부족 또
는 과잉현상,경제적 자유의 남용에서 오는 불공정․독점․불평등의 문제,개인의 능력
의 한계에서 오는 국가의 보호․육성 등이다.

222...국국국민민민경경경제제제의의의 성성성장장장․․․안안안정정정과과과 적적적정정정한한한 소소소득득득분분분배배배

헌법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
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곧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복지국
가의 이념을 헌법에 천명한 것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다.즉,종래 지나친 성장위주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나 계

34)김영추,전게논문,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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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득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극복하고,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장․안정․분배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적 규
제와 조정을 천명하고 있다.35)

333...시시시장장장지지지배배배와와와 경경경제제제력력력 남남남용용용의의의 방방방지지지

헌법은 국가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과점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 중의 하나로서
시장지배자의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방임할 경우 오히려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더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독과점의 출현은 기업
간 능률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출주도와 전략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둔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더 가깝다고 불 수 있다.특
히,이렇게 형성된 대기업집단(소위 재벌)은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우월
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제력 집
중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단순히 소
유와 지배구조의 외곡문제를 넘어 IMF외환위기 사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수
개인의 독선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써 심각한 국민경제의 폐해로 나타나게 되었다.따
라서,개별적인 독과점 규제라는 추상적인 표현 대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로 규정하고 있다.36)

444...경경경제제제주주주체체체간간간의의의 조조조화화화를를를 통통통한한한 경경경제제제의의의 민민민주주주화화화

헌법은 국가가 규제목표로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활동에 관
한 의사결정권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말한다.37)즉,시장경제에서 경제
의 민주화는 경제에 관한 기본적 결정이 시장기구를 통한 경제주체의 참여와 조화를

35)신현윤,전게서,40면.
36)신현윤,상게서,41면.
37)신현윤,상게서,41면;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7,172-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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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고도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는 모든 개별
적인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업자와 노동자,기
업과 소비자 등 주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
서 규제목표로서의 경제민주화는 국가가 이들 경제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
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와 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의사를 경제적 약자
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고,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예컨대,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처
해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화,전체 소비자대중의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주체 간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내내내용용용과과과 유유유형형형

경제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의 자율적 순환에 개입하여 경
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며,그 방향에 위배되는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을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우리나라의 실정법에 의한 경
제규제행정의 유형 또는 내용은 그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질서규제,경제
활동규제,자원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38)정부가 경제관련 규제를 설정하고 민간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는 헌법에서 부여된 국가로서의 의무와 기본권 보호 의
무에서 발생되는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은 규제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경제규제의 내용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11...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내내내용용용

가가가...경경경제제제질질질서서서 규규규제제제

경제질서규제란 일정한 방향으로 경제질서를 유도․형성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의 기

38)석종현,전게서,480면;이상규,전게서,476면;김도창,전게서,5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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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조성하고 확립하기 위한 규제활동을 말한다.또한,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를 의미하는바,39)이는 각 분야의 구
체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각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건전하고 조화된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헌법 제119조 제1항),지나치게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은 오히려
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경쟁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도모함으로
써 건전한 경제기반을 확립하여야 하는바,여기에 경제질서규제의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제할 것인지는 헌법의 범위 안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 하겠다.이러한 경제규제행정은 기업공개,부정경쟁 방지,불공정거래 방지,독
과점 규제,소비자 보호 등의 방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40)이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물가안정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 등 많은 개별법이 있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활활활동동동 규규규제제제

경제활동규제란 일정한 경제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제활동 그 자체를
규제하는 작용을 말한다.41)이러한 규제행정은 물자규제,물가규제,대외무역규제,외환
이나 외자규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또한,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를 그 목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가격,생산량,서비스의 질 등 기
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광의적으로는 환경보호,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하여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2)이와 같은 규제행정의 근거법으로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양곡관
리법,산림법,낙농진흥법,외국환관리법,외자도입법,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등 많은
개별법이 있다.

39)석종현,상게서,480면;이상규,상게서,490면;김도창,상게서,560면;김영훈외 공저,「행
정법학(하)」,청문사,1985,333면.

40)석종현,상게서,480면.
41)석종현,상게서,480면;이상규,전게서,492면;김도창,전게서,561면;김영훈외 공저,전게
서,335면.

42)정지승,“경제규제입법과 위법심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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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자자자원원원 규규규제제제

자원규제란 광물 기타 지하자원,수산자원,에너지,기타자원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개발․채취 또는 이용하게 하기 위해여 행하여지는 작용이다.43)자본주
의경제하에서는 자원의 개발․이용․보전 등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
지만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개발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여 규
제할 필요가 발생하며,특히,천연자원은 독점기업화 할 경우 국민전체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자원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44)이러한 규제행정은 자연자
원의 균형있는 보존․개발,동식물자원의 보존,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지하자원의
규제나 수산자원의 규제 등의 방법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이와 같은 규제행정의 근
거법으로는 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축산법,에너지이
용합리화법,석유사업법 등 많은 개별법이 있다.

222...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가가가...경경경제제제적적적 규규규제제제와와와 사사사회회회적적적 규규규제제제

(((111)))경경경제제제적적적 규규규제제제

경제적 규제(EconomicRegulation)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운용 메카니즘인 시장 기구에 개입하게 된다.경제
적인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다.45)
시장 기구에의 개입,즉 경제적 규제는 첫째,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인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취해진다.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고,모든 참여자
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가격순응자이며,정보가 완전하다는 등의 전제조건

43)석종현,전게서,481면.
44)석종현,상게서,481면.
45)신현윤,전게서,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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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족되는 완전경쟁 상태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이는 경제가 파레토 최
적상태에 이르러 소비자의 복지가 최대화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완전경
쟁 상태에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다만,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즉,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과 존립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46)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완전경쟁의 전제조건인 자유로운 진출입,정보의 완전성,가격
순응자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독과점 등이 발생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이다.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러한 규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재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외부경제효과가
있을 경우는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이 경우는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특정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중소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조치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혹은 국내 물품의 우선 구매 등의 조
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치는 산업 육성이라는 동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태적인 경제적인 효율성을 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시장이 잘 운용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유치산업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
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경제 자유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이러한 규제가 점
차 사라지고 있다.산업보호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소득분배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취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47)최저 임금제나 소득세 등의 누진세 등이 이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경제적 규제는 최고 가격의 설정 등과 같이 가격 자체를 직접적
으로 규제하는 방법,보조금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수량을 규제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방법48)등이 있다.

46)김병구,“경제규제의 탈규제화 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2002,11면.
47)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를 사회적 규제로 볼 것인지 경제적 규제로 볼 것인
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즉,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부차적으로 고려되므로 사회적 규제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경제적 가치인 소
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8)신현윤,전게서,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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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은 경제적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헌법 제9장 경제부문의 제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규제의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소득 분배,시장 지배력 남용방지,경제 민주화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49)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규규규제제제

사회적 규제(SocialRegulation)는 경제주체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50)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규제로 건강,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민간의 경제적인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경제적 규제와 구별될
수 있다.건강,안전,환경 등과 같이 사회적 규제가 목표로 하는 가치들은 측정하기가
힘들고 화폐적인 가치와 같이 비교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강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51)예를 들면,한강 등 상수원으로 공급되는
댐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와 규제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
하여 보면,일단 상수도로 사용되는 한강 등의 물이 깨끗할수록 좋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감할 것이다.하지만,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
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질이 적정한지 혹은 수질을 특정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어
느 정도의 투자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민간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49)소득 분배를 위한 조치는 경제 효율성의 제고 등의 경제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취해지므로 사회적 규제로 분류하였다.

50)신현윤,전게서,43면.
51)김병구,전게논문,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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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행행행정정정적적적 규규규제제제

행정적 규제는 정부의 행정과정 그 자체나 행정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성(Paper
Work)등을 의미한다.정부가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
정된다.52)그렇지만 행정구조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투명함으로써 민간이 규제를 지
키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대할 수가 있다.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에
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행정 과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반대로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정을 단순화하고 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방을 고려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민간의 불편과
는 역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양자간의 적절한 조합은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에는 정부가 점차 민간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의 불편 해소에 비중을 두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행
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진행과 지방자치제의 시행
으로 민간의 편의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정과정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정부의 편의성만을 위한 행정적
규제나 아예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나나...적적적극극극적적적 규규규제제제와와와 소소소극극극적적적 규규규제제제

(((111)))적적적극극극적적적 규규규제제제

경제적 규제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 규제와 소극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규제는 당초 국가가 경제주체로서 경제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제,가격․공급량․판매지역 제한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형
성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53)즉,자연독점,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 실패에 대
비하여 국가가 직접 사경제의 주체로서 시장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시장에서
의 자유경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또한,시장구조면에서 특수
공공재,자연독점,외부경제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기업 형태로 독
점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실패가 우려되

52)석종현,전게서,484면.
53)신현윤,전게서,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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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력,통신,항공,금융(은행,보험)등의 분야에서는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특정산
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경쟁을 제한하고,정부보조 등을 통해 과점체제를 인정하기도
한다.그밖에 요금,수수료,요율의 최고․최저한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사업구역을
분할하기도 하고,상품 개발․유통방식이나 설비의 신설․증설에 대해 행정관청이 감
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54)

(((222)))소소소극극극적적적 규규규제제제

소극적 규제는 사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시장기구
의 유지․발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독과점의 규제,경제력 집
중의 방지,카르텔 규제,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등은 사업자의 경제활동 행위가 위법
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소극적 규제에 속한다.소극적 규제는 자유경쟁을 이념으로 원
칙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만 규제가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처음부터 경제주체의 자유경쟁 제한을 전제로 직접적인 개입수단을 사용하
는 적극적 규제와 근본작인 차이가 있다.또한 소극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활
동을 사경제 주체의 판단에 맡기는데 비해,적극적 규제는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국가
의 판단에 의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55)

(((333)))양양양자자자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적극적 규제와 소극적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
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실제 수단과 이론적 전제에
서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충돌관계에 있을 수 있다.즉,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소극적 규제가 원칙이고,시장실패로 인하여 자유경쟁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
극적 규제 수단이 사용 될 수 있다.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 우선정책
을 취할 경우 국가가 한편으로는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 진입의 자유를 보장
하는 정책을 펴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산업의 발전이나 특정기업의 육성을 위해
인․허가제 등을 실시하거나 각종 특혜부여 등 적극적 규제를 통해 카르텔이나 독과점
가업을 보호하기도 한다.이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사경제 주

54)신현윤,상게서,43면.
55)신현윤,상게서,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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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어떤 행위가 경쟁방법으로서 허용되고,어떤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다다...권권권력력력적적적 규규규제제제와와와 비비비권권권력력력적적적 규규규제제제

(((111)))권권권력력력적적적 규규규제제제

경제법상의 규제는 주로 행정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가의 공권력의 동
원 여부에 따라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로 구분된다.권력적 규제는 국가의 권력
적 수단을 통해 직접 경제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권력적 규제는 다시 법
률을 통하여 경제주체에 직접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령하는 입법적 규제와 행
정기관이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정권을 발동하는 행
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입법적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
하거나 명령한 행위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에 관계없이 위반자에 대
하여 일정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기도 하고,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사법상 법
률관계를 직접 변경하거나 일반원칙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행정적 규제는 법
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명령적 행위는 행정법
상 하명이나 허가와 같이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규제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법률에 기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경제주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
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형성적 행위는 특허나 인가와 같이 특정한 상대방
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
다.56)
또한,권력적 규제는 그 수단에 따라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와 행정행위에 의한 규
제로 분류할 수 있다.57)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는,법려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일정
한 규제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이다.즉,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지거나,국가가 사법상의
경제거래에 형성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전자의 예로는 종곡과 자가소비용으로 필
요한 양을 초과하여 양곡을 보유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양곡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
에게 매도의무의 부과(양곡관리법),거주자의 대외지급 수단,귀금속,외화증권,외화채

56)신현윤,상게서.45면.
57)석종현,전게서,481-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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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의 정부에의 매매,보관,등록 또는 예치의무의 부과 등이 있다.후자의 예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환율,외국환매매율,재정환율 등에 따르지 아니한 외환거래의 금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다.행정행위에
의한 규제는 경제규제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규제하면,규제허가,규제인가,규제특허
등이 있다.

(((222)))비비비권권권력력력적적적 규규규제제제

비권력적 규제는 법률상 강제력이 없는 비권력적․사법적 수단을 통한 규제를 말한
다.비권력적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또는 사경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형식으로 경제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제의 목적으로 달성하게 된다.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의 주체로
서 철도,전력,수도,가스 등 자연독점산업 등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국민경제에 필수적인 물자를 비축 또는 방출하거나 금융자금을 공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또한,특정산업의 육
성,수출입 증대 등 국민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융자,조세감면이
나 지급보증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그밖에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을 전제
로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지도,권고,조언 등의 행정지도
를 할 수 있다.58)또한,비권력적 규제는,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질서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로서,즉,국가가 스스로 또는 특수법인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내부에서
개입하는 경우와,국가가 경제질서의 외부에서 사인에 대한 보호,지도,권고 등을 행
함으로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비권력적 관여의 수단은 매우 다양하며,사법형식에 의한 개입,행정
지도,행정계획 등의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59)

58)신현윤,전게서,46면.
59)석종현,전게서,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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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헌헌헌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와와와 한한한계계계

경제법상의 규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제법상의 규제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Weimar)헌법이다.60)동 헌법 제151조는 국가는 경제생활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규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61)이러한 바이마르 헌법의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
본으로 하면서,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제법상의 규제는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사회정의의 실현,경제의 민주화 등과 같은 사회조화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62)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함
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기본은 유지를 해야 하
고,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서는 사회
적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하고,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63)즉,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111...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헌헌헌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경제에 관한 헌법 규범은 경제의 기본질서를 설정하고,경제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주는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따라서 이러한 헌법규범의 경제적 의미를 밝히
는 것은 경제행정과 경제행정법의 기본 틀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4)

60)Weimar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러한 한계내에서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권영성,전게서,541면
62)권오승,「경제법」,법문사,2005,39면.
63)권영성,전게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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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 규정 중에서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
119조로서 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
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국가의 경제에 대
한 규제와 조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5)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국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 경제과정에 개입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6)
경제사인의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게 뒷받침해 주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에게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존중하는 일이야말로 최선의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67)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은 자유로운 경제활
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19조는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질서의 영역에서 입법자에게 더욱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제규제의 근거가 되는 헌
법적 기본원리로는 사회국가의 원리,민주국가의 원리,법치국가의 원리,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222...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헌헌헌법법법적적적 한한한계계계

가가가...사사사유유유재재재산산산권권권 보보보장장장의의의 원원원칙칙칙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화폐경제,자유경제,계약의 자유
등 자유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기본은 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19조

64)김동희,전게서,533면.
65)권영성,전게서,172면;헌재결 2003.11.27,2001헌바35.
66)롤프스토버(저),최송화․이원우(공역),「독일경제행정법」,법문사,1996,61면.
67)허 영,전게서,6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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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
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경제활동의 규제는 어디까지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해져 마치 규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인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사건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
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였는 바,이는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
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 자유의 표현이며,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68)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국가가 공공복리
를 위하여 사적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를 근
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국가는 우선 사적자치 영역에서 그러한
공공복리의 목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장하고,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만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목적과 비례성의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69)또한,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가장 알맞은 원
리이기 때문인데,투기가 성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단과 모순이 노출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다.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
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
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
의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주체의 활동은 일차
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이러한 헌법상의 보충
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 영역에서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그것은 어
디까지나 타 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 공영하는데 있어

68)헌재결 1993.7.29,89헌마31.
69)헌재결 1995.11.30,94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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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
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고 하였다.70)

나나나...법법법치치치주주주의의의의의의 원원원칙칙칙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법치주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즉,국민의 권
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라,그 법
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
의를 의미한다.따라서 규제사항이나 정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또한 규제의 절차에 있어서도 규제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이 자
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명백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71)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과 정리를 위하여 경영권에 개입코
자 한다면 적어도 간절한 필요 때문에 정한 법률상의 규정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다
만,근거법률은 없지만 부실기업의 정리에 개입하는 예외적인 길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
이 하다고 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것이고,그렇게 하
는 것만이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때에 국
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
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의 준수이며,만일 법이 없으면 공권력 개입의 객관적 기준을
세운 법안을 발안한 다음 새로운 입법을 기다려 그에 의거해야 할 것이지.그와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 하여 이를 생략한 채 목적이 좋다는 것만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이거
하여 마치 국․공영기업의 경영자를 발령하여 바꾸듯이 사영기업의 사실상 지배주주를
바꾸고 경영권자를 바꾸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시장경제적 법치질서를 파탄시키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2)

70)헌재결 1989.12.22,88헌가13.
71)석종현,전게서,127면.
72)헌재결 1993.7.29,89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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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과과과잉잉잉금금금지지지의의의 원원원칙칙칙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권한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
다.규정 전단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로서 이해되고 있는
바,이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겠다.
과잉금지의 원칙73)은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불필요한 기본
권 제한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괴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심사
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택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통제를 구조화와 합리
화한다.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
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부분의 원칙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74)
첫째,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
적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수단의 적합성이라 함은,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
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
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입법목적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며,그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합성 요건은 충족된다.
셋째,피해의 최소성이라 함은,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 달
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피해의 최소성은 물론 조치 내지
수단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다.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복수의 적합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이 경우 피해의 최소성 요건은 최소한의 제한을 동반하는 수

73)석종현,전게서,135면.
74)헌재결 1997.3.27,95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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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법의 균형성이라 함은,기본권의 제한이 앞의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
권의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말한다.이 원칙은 어떠
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
적 불이익을 비교하여,규제함으로써 초래된 공익이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군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라라...명명명확확확성성성의의의 원원원칙칙칙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으로 확립된 것으로,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75)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인 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을 부인하고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나아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은 법률은 법원
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문언상 무효”가 된다고 본다.76)명확성의 원칙이 관철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불허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하겠다.형벌법규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형벌 법규 이외의 명령에서의 명확성의 원
칙은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77)헌법재판소가 “법
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
여 요구된다.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위인지를 수법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
고,또한,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
한 것처럼78)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원칙이므로 경
제규제 입법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75)권영성,전게서,798면.
76)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2005,706면.
77)홍기태,“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헌법논총」제11집,헙법재판소,2000,270면.
78)헌재결 1998.4.30,95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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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신신신뢰뢰뢰보보보호호호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입법권 행사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 또는 행정기관이 정한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
를 한 경우,그 신뢰가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79)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
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
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80)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
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81)하지만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결국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요 정도,신뢰가 손상된 정도,신뢰 침해의
방법과 그러한 침해적 법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82)

바바바...적적적법법법절절절차차차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입법권의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선거법을 제
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이탈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자유민
주주의의 구조적 원리로 볼 때 각종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입후보자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입후보 자유와 기회균등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선거법상의 규정
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임의로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79)권영성,전게서,797면.
80)김철수,전게서,649면.
81)헌재결 1997.7.16,97헌마38.
82)헌재결 2001.2.22,98헌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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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는 입법형성”이라고 하였다.83)적법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입법,사법,행정
권)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
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헌법
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함으로써,특히,공권력에 의
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84)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이는 비단 인신구속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
은 아니고 입법․행정․사법권의 행사에 의한 생명․자유․재산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행정과정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사사사...평평평등등등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여 평등
의 원리를 선언하고,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
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의 해석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85)라고 하여 평등의 원리와 일반덕 평
등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법 앞에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
을 말한다.법적 평등이라 함은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반대로 사실상의 불평등은 그 특질된 사살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86)대법원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취지는 모든 국민을 절
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여 상대적 평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87)따라서 기본권의 제

83)권영성,전게서,796면.
84)허 영,전게서,480면.
85)헌재결 1989.1.25,89헌가7.
86)홍성방,「헌법학」,현암사,2006,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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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입법상의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우
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 내지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불합
리한 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88)

아아아...본본본질질질적적적 내내내용용용 침침침해해해금금금지지지의의의 원원원칙칙칙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
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89)
기본권은 불충분한 동기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경우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또
한 제한된 기본권이 공동체생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실효성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된 경우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이다.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그 견해는 절대설,상대설,절충설 등으로 갈려
있으며,그 어느 하나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만족할 만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서 찾는 헤세(Hesse)의
견해는 상당히 의미있는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즉,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허용된 제
한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제한의 법익과 보호의
법익이 동시에 최적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계가 그 한계라는 것이다.그러한
경계는 양 법익이 동시에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기본권의 성질상 양자택일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도외시하면,대부분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며,매우 의미있는 것
임에 틀림없다.91)분명한 사실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자칫
경영의 자유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도가 되게 된다면,그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87)대판 1966.3.29,65누69.
88)석종현,전게서,132면.
89)권영성,전게서,353면.
90)계희열,「헌법학」,박영사,2002,142면.
91)계희열,상게서,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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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한한한계계계와와와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의의의 역역역기기기능능능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형성,자원의 효율적 배분,소득의 공평한 분배,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
입하고 있다.이러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은 경제공황의 수습이나 전쟁의 성공적
인 수행,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공해나 근로조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92)
그런데 정부규제에 대한 정당화 사유에 대하여 후생경제학(WelfareEconomics)에서
는 시장실패와 그에 근거한 정부개입에서 찾고 있다.93)물론 정부의 경제규제의 이론
적 근거가 모두 시장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예컨대,소득분배의 불공평,경제
의 불안정,비가치재 등은 시장기구가 유효하게 기능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야 해결될 문제이므로 사회가 공정 내지 정의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
도 정책배려나 경제주체의 활동에 개입․간섭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소득분배의 공
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정책이 실시되고,도덕적 규제가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는
마약단속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지고 있다.이와 같이 경제규제는 사회
심리,정치현실과 법 문화 등과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설명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따라서 경제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상당부분 시장 결함
또는 시장실패에서 찾을 수 있으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문제의
해결,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같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94)
그러나 현재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은 부분에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

92)정순훈,「경제헌법」,법문사,2003,234면.
93)Stephen G.Breyer& Richard B.Stewart,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Policy,
Boston& Toronto:Little,BrownCo.,1985,pp.14-15;(U.S)President'sCommissionfor
aNationalAgendafortheEighties,GovermentandtheRegulationofCorporateand
Dicision in the Eighties(Reportofthe Panelon Goverment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andIndividualDicisions),1980,pp.7-14.

94)최병선,「정부규제론」,법문사,1997,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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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범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국
가의 경제규제 폐해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기된다.95)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의 보장은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
에 대한 국가의 과잉규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
거나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의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분업과 정문화로 정보량은
만아지고 이러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경직되어,결국 정
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
하게 된다.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잉규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기심과 경제게획
의 유연성을 상실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96)또한 국가의 경제규제는 그
자체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개인과 기업의 생산량,종류,
품질,가격에 대한 국가의 간섭,영업의 특허나 허가,지위선정에 대한 간섭도 직업 선
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한편,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경제조직,즉,자유시장경제는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분리시켜 주고 이로써 권력을 상호
견제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반대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 간
섭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97)더구나 국가의 경제규제로 인한 국
가의존성의 강화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은 모두 자유․창의와 책임에서 도피하여 노예
에의 길로 치닫게 된다.98)이에 대하여 하이예크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른바 사회
적 시장경제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의 자유에 대해 무덤을 파고 있다고 역설하였다.99)

222...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실실실패패패로로로 인인인한한한 폐폐폐해해해

경제규제행정은 경제질서를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
진하기 위하여 사인의 경제활동을 규제․조정하고 있다.그러나 경제규제 작용은 국가

95)정순훈,전게서,234-235면.
96)SamuelHollander,"Adam SmithandSelf-InterestAxiom",TheJournalofLaw and

Economics,Vol,20.No.4,1977,pp.133-152.
97)정순훈,전게서,236면.
98)정순훈,상게서,236면.
99)정순훈,상게서,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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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질서 등의 단순한 외부적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적국적안 경제규제자 및 조정자
로서 작용하므로 다분히 국가의 정책을 표명한 것이어서 정치성과 지도상이 강하게 나
타나며,또한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나날이 발전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 및 생활환경
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조장하여야 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율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리하여 경제규제의 근본 장향은 법률로
규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의 형식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과잉규제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즉,부처간의 중복규제,경
제규제의 건수가 많고,그 적용법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면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
한 규제와 간섭이 상당히 많았고,그 절차와 기분도 불투명하여 규제의 집행권자의 자
의적 판단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소지가 많아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가 파생되
고,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에 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경제규제 폐해 중에는 인․허가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의 폐해가 가장 큰 문제
라 할 수 있다.사업에의 진입이 규제되는 경우에 항상 이권 또는 특혜라고 하는 초과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자가 있게 되어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그 결과 소
비자 선택의 자유와 폭이 제약되어 국민후생이 줄어들게 되었다.또한 기존의 기업도
진입규제로 인하여 초과이윤이 보장되는 경우에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나 수요확대나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
고,기득권의 보장 등 현상유지를 위한 정치적 로비나 경쟁 도입의 경향을 봉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중한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100)

333...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실실실패패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판판판

미국에 있어서 규제 및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은 1960년대 이전에도 있었으나,법학
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독립규제기관의 권한의 범위와 그 행사방
법과 관련된 법리적 차원에 그쳤을 뿐이다.101)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경제규제를 지
100)한상우,“행정통제의 개혁과 규제정비를 위한 법령안 입안․심사의 방향”,「법제개선연

구」제4집,법제처,1998,175-176면.
101)최영규․김선국,“규제의 윤리와 규제개혁의 윤리 -미국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운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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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던 경제인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래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으로 확산되었다.경제규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출발한다.102)
첫째,규제행정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사이의 기본적인 부적합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찾는데 실패한데서 연유한다.즉,규제기관의 잘못된 인식,빈약
한 정책 분석,정보의 부족 등으로 규제수단을 졸속하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Mismath
Theory).따라서 시장 실패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금지․취
소․처벌 등 법적 통제수단의 획일적 적용을 삼가야 한다.103)
둘째,사적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규제결정
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다수의 개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이 이들
다수 개인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그런데 현실적으로 규제기관은 오히려 규제대상 기
업인 무역업자,법조인 등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잘 표현되지 않는 일반인의 이익을 제
외시하여 결국 규제기관이 규제대상기업의 포로가 될 수 있다(CaptureTheory).104)따
라서 경제규제정책 결정 절차의 공개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수많은 규제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재정적 문제들을 규제대상기업에 의존하여
결국 경제규제작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의 주식보유자들이 바로 규제담당자
자신들이었다.그리하여 장래 많은 경제규제기관 임원들이 퇴직 후 규제대상 기업이나
법률사무소(Law Firm)등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한편 규제대상 기업이나 법률사
무소 임원들이 현재 규제기관의 위원 등으로 재작중인 경우가 있어 규제기관의 위원들
이 규제대상 기업의 임원들과 자리바꿈(Revolving)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규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volvingDoorTheory).따라서 재정이 공개되어
야 하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규
제절차 참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이 박
탈되어야 하고,공직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업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론적 근거를 중심으로-”,「경안법학」제5집,경남대학교,2003,310면.
102)이동수,“미국행정법상 규제행정의 법리”,「현대공법논총」,일암 변재옥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일암 변재옥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1994,648-649면.
103)S.G.Breyer,Regulation and It's Reform,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Press,1982,pp.34-35.
104)R.J.Pierce& S.A.Shapiro & P.R.Verkuil,AdminirativeLaw and Process,

Mineola,New York:TheFoundationPressInc.,1985,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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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경제를 건정하게 육성시키고 기업활동을 공익차원에서 통제하는 정부의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 기관의 업무수행의 상당부분이
무효화 내지는 규제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105)경제규제의
강화를 통한 공익실현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규제행정
(RegulatoryFailure)의 원인을 찾게 되었다.즉,경제규제기관의 부적격으로 인하거나,
규재행정의 실책,규제대상 기업의 부정한 행위,규제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확성과 명
확성의 결여106),규제절차의 지연과 규제결정의 자의,일관성 없는 규제행정으로 정부
의 경제규제가 실패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규제에 대한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첫째,규제기관은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치와 관련지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수단을 선택하는 고
도의 의미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규제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로 인하여 경제규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데 있다.둘
째,경제에 대한 정부규제가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은 냉전시대 퇴조와 자유무역시장
확대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변화되어 왔고,정부의 경제규제정책 역시 급속한 변화가
있었는데,정부 규제는 종래의 것을 답습한 데 있다.셋째,종래의 경제규제 정책은 근
로시간의 연장 생산량의 증가 등을 통한 GNP의 증대와 소득의 균등분배에 초점을 둔
까닭에 노동시간의 법정화,가격과 임대료 규제,토지사용 규제,자유로운 생산활동의
규제 등으로 나타났으나,경제규제정책은 GNP의 증가와 직접 관련이 없었고,오히려
경제를 위축 시켰다.107)넷째,정부의 규제는 혁신을 억제하며 생산품의 질과 가격에
따라 선택의 지유가 제한되며,낭비적 경향을 부추기거나 자원의 불균형 배분을 초래
하며,비능률적 경제활동을 초래하게 된다.108)
한편 경제규제의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의 실증적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시도
되고 있으나,미국의 경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행하여져 왔고,그에 근거하여 정
부의 경제규제가 실패하였다고 한다.109)물론 이 분석은 미국의 경제규제 과정에 대한

105)Culter.N.L.& Johnson,D.R.op.cit,p.1398.
106)Henry J.Friendly,“TheFederalAdministrativeAgencies:TheNeedforBetter

DefinitionofStandards”,HarverdLaw Review,Vol.75.No.5.,1982,p.862.
107)N.Karlim,“Substantive Due Process :A Doctine forRegulatory Control”,

SouthwesternUniversityLaw Review,Vol.13.1983,p.493.
108)S.G.Wood,D.C.Fletcher,R.F.Holly,“Regulation,DeregulationandRegulation:

AnAmericanPerspective”,Brigham YoungUniversityLaw Review,1987,p.388.
109)Sunstein,CassR.AftertheRightsRevolution:ReconceivingtheRegulator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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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말하는 것이나,우리나라의 경제규제 행정과정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시사
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즉 경제규제가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규
제행정은 성공적이 아닐 수 있는데,경제관련 법규의 규제조치는 당초에 그 규제를 야
기시켰던 시장실패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정부 실패를 만들어
낼 정도로 고안된 것일 수 있다.즉,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제규제 법규라 할지라도 그
것이 동시에 불필요 하고 지나친 비용부담을 시킬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것과 부정의
를 부산물로 가져다 준다면 그 경제규제 법규는 실패라고 보아야 한다.물론 규제프로
그램은 경제규제 관련법의 제정자들이 경제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빈약한 정책분
석과 부적절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때
로는 규제프로그램은 규제편익이 불가양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권리인 것처럼 취급하여
지역적 다양성,산업종류별 상황의 상이성,규제목표와 관련되거나 저촉되는 다양한 다
른 사회적 목표와 균형에 대한 요구,규제 방법론에 있어서의 제한 등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상실한데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자원 재분배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 법적 간
섭의 복합적,체계적 영향을 경제규제법규 제정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또한,규제프로그램은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는 다른 법규와 조화되지 못
하거나 아예 모순․저촉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경제규제 법규의 제정 당시 사
실관계와 법적 구조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법규가 폐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실제 경제규제 법규로 남아 있어 실패한 경우가 있다.
경제규제 법규가 잘 제정된 경우에도 규제법규들이 그 시행과정에서 무지,오판,행
정관료들의 빈약한 시행 동기,시장에 대한 오해,이익집단의 압력 등으로 비생산적이
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즉,잘 조직된 이직집단의 이익표출활동과 행정관
료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규제법규의 집행과정을 무력화할 우려와,집행상 절차의 번잡
이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 곤란이 집행을 지연 또는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규제비용이 규제의 편익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심각한 비효율을
낳고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가 규제집행 행정청의 자유재량과 결부될 경우 규제가 극히
미미하게 집행되며,규제집행기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집행과정이
왜곡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Cambridge& London:HarvardUniversityPress.1990,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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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검검검토토토

경제규제 완화라 함은 제2장에서 살펴본 ‘경제규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규제 완화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부담을 비교하여 규제의
순편익을 개선하고,110)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원되는 규제수단과 방법을 최
대한 합리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며 국
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경제규제완화란 공공부문,민간부문,정부기관
의 기존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성을 통한 재구성 또는 그 체제의 쇄신․개혁을 의미한
다.이는 정부의 시장과 경제에 대한 개입의 감소와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적
영역의 확대,경제원리의 촉진 및 경제면에서 개인주의의 신장을 의미한다.따라서 경
제규제완화란 시장경제의 최선의 기능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형성하여야 하며,
중앙집권적 명령과 통제는 차선책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모든 형태의 국가의 간섭은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사업의 국가적 독점,사실상 허가
제로 운영되는 신고제,직업면허,국가 간섭적 성격이 강한 조세제도,행정지도에 의한
국가간섭 등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111)경제규제완화는 규제합리화
를 위한 규제개혁 프로그램 내용 중의 하나를 이루는데,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재조정,규제목표의 명확화,규제기관의 인적구성의 개선,규제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강화,행정절차의 개선,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강화 등을 하여 규제개
혁 조치들과 유기적,연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제제111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과과과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111...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가가가...경경경제제제활활활동동동 자자자유유유와와와 권권권리리리 보보보장장장

110)古城 誠,“經濟權力と公的規制”,「公法硏究」第158號,日本公法學會,有斐閣,1996,87면.
111)최송화,“행정규제 완화와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법제연구」통권

제4호,한국법제연구원,199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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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 정의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
책을 펼쳐왔고,그러한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취도와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판단되면 위헌적 입법을 서슴치 않았다.112)즉,1960년
대 이후 정부가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시장경제에 개입한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투자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인데,그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였다.113)
이러한 정부의 경제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규제완화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
면에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이며 공
정한 거래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더 나나가 규제완화는 다양하고
창의성을 인정받는 경제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또한 규제완화
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의 편익과 폐해를 비교하여 순편익이 증가하도록 경
제규제를 개혁해야 하고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여 편익이 발생하도록 정당화 하여야 한
다.114)
경제규제 완화의 핵심은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
로 축소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이며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개
인과 기업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나나...자자자원원원의의의 적적적정정정한한한 배배배분분분

정부의 경제규제는 본래 시장의 질서와 시장성과의 배분을 ‘보이지 않는 손’(invisble
hand)에 의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하여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므로 자연히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재량에 따라 정부가 기득권을 행사하게 된다.정부

112)司空永滸,「規制緩和制約要因의 解消方案 摸索」,韓國行政硏究院,1998,7面.
113)司空永滸,상게서,8면.
114)古城 誠 “規制緩和”,「法學敎室」,通卷 193號,1996.10,9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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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재량권 행사와 함께 특혜와 이권 즉,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며,개인이나
기업은 정부의 특혜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한 뇌물,권력 등 비생산적인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한다.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를 왜곡하여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사업
자가 창의보다는 정부의 규제제도에 안주하기 쉽고,사업자 스스로 경쟁을 통한 합리
화 노력이나 신상품,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수급조정,진입제한,가격규제 등 각종 규제는 그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접근상 한계로 정확하고 유효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또한 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참여,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자주적인 조정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운용할 경우 참여 제한적 요소가 강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커서 소비자나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기 쉽다.115)
따라서 경제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규제 순응에 따르는 총비용(규제행정 비
용,민간의 규제 순응비용,규제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상실분 등)을 비
교하여 그 규제의 비용이 경제적 효율성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제들은 개선되어
야 하고,더 나아가 소비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시장 메커니즘
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하여 경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조건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한다.왜냐하면 경제규제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될 경우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며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바뀌고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되어 결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영향은 자유로
운 경쟁을 저해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116)
그리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는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수
단과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를 자유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정부의 시장실패로 인하여 잘못된 자원
배분을 경쟁방식에 의해 시장 기능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실패 요인을 축소시키고 효
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공정거래위원회,「한국의 정부규제 완화」,1992.9,18-19면.
116)신현윤,전게서,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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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경경경제제제의의의 시시시장장장개개개방방방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기기기능능능 조조조정정정

정부는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적인 기업활동과 국민 일반의 경제활동까지 깊이 관여해 오다가 1980년대 들
어서면서부터 정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경제활동의 자율성 저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1990년대 들어와서는 국가경쟁
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환경은 세계화,개방화로 변
화되어 광범위한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을 요구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기능의 재조
정을 요구하였다.즉,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자국기업을 배타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를 동원하면 오히려 자국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규제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에게 사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
져다 주게 된다.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규제 완화와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
등은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우리나
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으로 규제완화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따
라서 정부와 시장간의 근본적인 역할의 재설정이 필요하고,정부와 기업간에도 관계
수정이 요구되며,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민영화,거시적인 경제통제 방식의 청산,정
부계획에 의한 경제 조정방식의 수정,비공식적인 지도와 간섭의 근절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로 경제운영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
다.117)

라라라...기기기업업업의의의 경경경쟁쟁쟁력력력 강강강화화화와와와 소소소비비비자자자 권권권익익익의의의 증증증대대대

최근 세계의 산업이 과거의 장치산업 위주에서 미래 발전가능성이 큰 지식산업위주
로 재편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산업도 정보통신,바이오,신재생에너지,나노,환경,
문화산업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한 발
전에 따라 제조업은 물론 유통,정보,서비스업 등에 있어서도 신상품 개발과 생산성의
향상,소득수준의 향상,여가 확대,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하
게 변화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무시하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17)司空永滸,前揭書,1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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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며,진입규제나 가격규제를 하는 경우 새로운 경쟁수단을 가진
혁신적인 사업자의 참여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술혁신 등 신
기술의 개발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소
비자의 편익을 확대 및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
다.118)

마마마...경경경제제제적적적․․․사사사회회회적적적 비비비용용용의의의 증증증대대대

정부의 경제규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수반하는데 경제규
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경제규제의 순응에 따르는 총비용(규제행정 비용,민간
의 규제순응 비용,규제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상실분 등)을 비교하여
규제의 비용이 기대효과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경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야 한
다.그리고 이러한 경제 규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사실상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막대
한 비용부담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하여 오히려 악화되고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정부의 경제규제에서 빌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자율적 경
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규제가 권력과 뇌물에 의해 거래되어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
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바바바...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로로로 인인인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규제개혁의 효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수행한 규제개혁 효과의 평가결과119)를 보면 건축분야가
4,580억원 이상으로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물류․유통 분야가 3,452억원,
정보통신․방송․금융 분야가 3,121억원,창업 및 경영환경 분야가 2,791억원의 비용

118)신현윤,전게서,54면.
119)김정해,전게서,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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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결과 거시경제적 효과120)
는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1% 증가되며,이는 2005년 GDP기준으로 약 16조
9,391억원 증가에 해당한다.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물가는 0.69% 하
락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6% 추가적으로 증가하며,이는 2005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2.69만원 증가에 해당한다.
또한 1999년 9월 우리나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추산한 1999～2003
년 기간동안의 규제개혁 효과를 살펴보면121)경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1,066,100개(최
소 67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122)18조 6,900억원 상당의 국민부담이 경감하고
(1997년 GDP의 4%),5,900억원의 정부비용과 인건비가 절감되고,365억달러(최소 269
억달러)의 유입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123)미국의 경우 항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여행자의 비용부담이 1977년에 연간 60억달러(현재가
치로 환산하면 1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124)물론 경제규제 완화가 경
제적 성과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규제가 사라진 경제질서의 공백을 시장 메커
니즘(Mechanism)이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125)

222...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의의의 법법법적적적근근근거거거

가가가...행행행정정정규규규제제제기기기본본본법법법

(((111)))제제제정정정 제제제안안안과과과 입입입법법법목목목적적적

행정규제기본법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
제를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126)일원화된

120)김정해,상게서,131면 이하 참조.
121)하병기외,「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산업연구원,1999.12,63면 이하 참조.
122)외국인 직접투자가 49.6%를 차지함.
123)1999년 택지소유상한제 폐지에 다른 1조 24억원의 정부수입 감소분을 포함하여 산출함.
124)吉田邦郞,福井直祥,井手口哲生 譯 「規制緩和の神話」,日本評論社,1996,280面.
125)司空永許,前揭書,15面.
126)국회 행정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199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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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
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정부에 의해 입안되었고 동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127)이 법
률은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중의 하나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규제개혁 작업
의 추진결과로서 제정된 것이다.그동안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행
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28)이 있었으나 이 법만으로는 행정규제합리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규제개혁의 근거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이에 총무처와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개혁 입법작
업이 개시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와 같
이 짧은 기간에 입법이 이루어지다보니 보다 깊은 성찰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광범
위하게 수렴되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졸속한 입법이 되고 많
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129)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이
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규제개혁기구의 설치,규제영향분석,규제일몰제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정비 등을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
였다.행정규제기본법은 5장 37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을 크게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로 나누어 규율하
면서 그러한 신설,강화규제 및 기존규제를 심사하여 규제개혁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
시킬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의 구성내용을 보면 총칙,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위원회,보칙 등으
로 규정되어 있다.

(((222)))행행행정정정규규규제제제기기기본본본법법법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127)행정규제기본법안은 1997년 6월 21일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이틀 뒤 소관위원회인 행정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7월 30일 제 184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그 자매법격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무수정으로 가결되었다.

128)동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입법으로 분리된 후 행정규제관리법으로 개
정된 바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행정규제기본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제정으로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과 함께 삼중 분열
된 결과를 가져왔다.

129)김유환,“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내용의 개요”,「고시계」제42권 10호,국가고시학회,
1997.10,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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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련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많은 행정 활동의 영
역마다 고유한 행정규제 관련법이 있겠으나 행정규제기본법은 어느 특정한 개별 영역
에 국한된 규제작용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행정규제 일반을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그렇다고 하여 이 법이 대
국민적 행정작용법으로서의 행정규제작용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즉 행정규제작용의
근거법의로서의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행정규제의 통제 및 합리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130)행정규제기본법이 기본법131)이라는 명
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법체계적 위상을 높
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132)

(나)행정기관과 행정과정에 대한 통제법

행정규제기본법은 보통의 행정법규가 행정객체인 국민이나 기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통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더구나 행정규제는 대체로 법규명령,조례,규칙 등의 입법형식을 가지
는 경우가 원칙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은 실질적으로 행정입법과 관련된 행정과정에 대
한 통제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다)행정규제에 관한 정책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경제활동의 자유
와 창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점에서 행정규제에 대한 국가정책을 선명히 천명하고 있
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신설 등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규제입법을 향도하
130)김유환,전게논문,104면;행정규제의 통제 및 합리화와 관련되는 법으로는 후술할 ‘기업

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이 그 규율 영역을 특정 규제 영역에 국한시키고 있
는 법도 있다.

131)홍준형,전게논문,65-66면.
132)홍준형,상게논문,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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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정책법이라 할 수 있다.133)

(((333)))규규규제제제법법법정정정주주주의의의

행정규제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와 규제의 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규제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
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
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행정규제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
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의 하나인 ‘법률의 유보’원칙134)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 규정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135)
다만,종래 고질화되었던 규제의 과잉,남용의 현실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한계를 부과
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행정
규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법률의 유보원칙으로부터 나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규제법정주의의 규범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소극적인 면에서 실제로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행정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명령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재천명한 것이다.둘째,적극적인
면에서 이 원칙은 입법권자에 대해서도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개정함
에 있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규범적 요구를 담고 있다.특히 후
자의 측면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만
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행정규제는 법치행정의 원칙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문의 여지
없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반면 행정규제의 근거법률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전단의 명확성 및

133)김유환,전게논문,105면;홍준형,상게논문,66면.
134)Maurer,HartmutAllgemeinesVerwaltungsrecht,16.Aufl.,C.H.Beck,2006,S.109f.
135)이상규,전게논문,99면;이 사항은 종래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상의 규제법정주

의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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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법률에 의한
법률’이라는 것이 된다.따라서 “같은 법률이면서 다른 법률의 상위에 위치하는 법”인
기본법의 관념이 동원되지 않으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후단은 규범적으로 무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이 이 법을 기본법이라 해서 “같은 법률이면서
다른 법률의 상위에 위치하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극히 회의적이므로 행정규
제기본법 제4조가 갖는 의미는 고작 입법 정책적 방향의 제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치
행정의 원리의 강조에 불과한 것이 되며,결국 문제해결의 관건은 법 제4조의 규범적
척도라 할 수 있는 헌법원리와의 관계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귀착하게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이 구체화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어야 할 쟁
점은 위임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제기된다.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규제
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
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본문의 규정의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136)을 규제에
관하여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다.그러나 단서의 규정은 그 위헌여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왜냐하면 동 단서조항이 “법령이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법률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그것도 일반적으로 헌법상 법규명령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 등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고시137)등이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발령된 경우 법률로서

136)석종현,「일반행정법(상)」,법문사,2005,165면 :헌재결 1991.7.8,91헌가4는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그렇지 아
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다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때문이다.우리 헌법 제75조도 ‘대통
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서이미 대통령령으로 규
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고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37)물론 같은 고시라는 명칭을 가진 것 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은 일반처분,준법률행
위적 행정행위(통지),행정규칙,법규명령 등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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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대법원의 판례 중에
법률보충적인 행정규칙이 성립할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한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적지 않게 나와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
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138)으로 고시․훈
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법률보충적인 내용을 지닌 규정,즉 ‘형식의
부족’이 있는 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적
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다.그 예로는 독점규제법 제15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부당이득세법 제12조에 의한 기준가격고시,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한 상공
자원부장관의 물품수출입공고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내용상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법
규보충적 의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를 그 실질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
야 할 것이며,판례 또한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139)

(((444)))규규규제제제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첫째,‘명확성의 원칙’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후단은 “그 내용은 알기 쉬
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것은
요약하여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등의 재판기관의 논증과정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는 법의 일
반원칙이다.
둘째,‘보충의 원리’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
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이 부과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138)대판 1989.11.14,89누5676.
139)홍준형,전게논문,7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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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의 불가침원칙과 비례원칙140)을 재확인한 것이다.이는 헌법상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법적 한계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이 규
정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우선적인 것이며 규제는 보충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힌 점
에서 규제에 있어서의 보충의 원리를 명기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보충의 원리는 특히
독일의 일부 학자에 의해 규제완화를 뒷받침하는 중대한 법 원리로 평가되고 있다.141)
다만 헌법원리로서의 보충의 원리의 인정 여부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
범위의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이다.142)
셋째,사회적 규제에 있어서의 ‘실효적 규제의 원칙’이다.보건,안전규제,환경규제
등에 있어서는 규제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규정되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바,제5조 제2항은 이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
제는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비례의 원칙’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1항 후단은 규제로 인한 국민의 자
유와 창의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3항 전단은 규제에
있어서의 필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례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비례의 원칙의 행
정규제영역에의 적용임은 물론이다.

(((555)))규규규제제제의의의 등등등록록록․․․공공공표표표제제제

규제정비작업은 무엇보다도 규제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그
러한 견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은 제6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규제의 명칭․

140)권영성,전게서,322-323면;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헌재결 1992.12.24,92헌가8;헌재결 1989.12.22,88헌가13).이 과잉금지의 원칙
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정당성의 원칙(헌재결 1995.3.23,92헌가14),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방법적정성의 원칙(헌재결 1995.2.
23,91헌마204),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피해최소성의 원칙,
사적 불이익과 공적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익비례의 원칙이 있다.

141)RolfStober,Wirtschaftsverwaltungsrecht,10.Aufl.,Stuttgartetc.:W.Kohlharnmer,
1996,S.3.ff.

142)JosefIsensee,SubsidiaritatsprinzipundVerfassungsrecht,1986,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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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규제개혁
위원회에가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
법 제6조 제1항․제2항).나아가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하
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
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규제의 총량관리와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43)

(((666)))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위위위원원원회회회 설설설치치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
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
다.이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이처럼 공무원 아
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이 기
관이 보다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위원은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그리고 위원회 소속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조사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
무기구를 둔다.그리고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나 공무원,이
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규제개혁위원회는 대
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규제개혁기구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규제개혁과 같은 정치․경제적 함의를 가진 사안을 규
제개혁위원회와 같이 심의․조정기구에 불과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44)

143)박용환,“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방향과 현황”,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1회 국가정책과
정책세미나 발제문(규제개혁-어떻게 추진해야 하나),1998,9면.

144)김유환,전게논문,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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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규규규제제제의의의 신신신설설설․․․강강강화화화 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원원원칙칙칙과과과 심심심사사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즉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행정기관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도입의 타당
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의무화하고,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
우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한편,
규제의 신설․강화시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5년 이내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였다(행정
규제기본법 제8조).

(가)규제영향분석제도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RegulatoryImpactAnalysis;RIA)145)을 제도화하
였다.‘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
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
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기한연장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사항146)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행정규제기본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규제심사에 연계시키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

145)김성우,“정부규제의 개혁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미국의 예를 중심으로-”,「한국행정
연구」제1권 2호,한국행정연구원,1992년 여름호,79면.

146)중앙행정기관이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로는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③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
존규제와의 중복여부,④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 할
편익의 비교분석,⑤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⑥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⑦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⑧ 관련민원사무의 구비
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등이다(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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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계속하여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도(Sunset
Regulation)를 도입하였다.이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규제개혁위원회는 동법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제4항).

(다)의견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행정상 입법권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
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의견수렴의 방
법은 ‘공청회,행정상 입법예고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화되고 있지
는 않다.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특정한 방식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된 것이라고 보거나
특정한 방식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관계인의 청구권이 인정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렇지만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지 간에 위 규
정에서 열거된 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기속규정의 형식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이
상,이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참고로 의견수렴에 관한 이 조항이 종래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7조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규정을 원용
하거나 당해 규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를 부여하는 등 동법시행령 제5조에 상응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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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규제심의 절차

① 심사요청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의 절차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함으로써 개시된다.따라서 규제의 신설․강화
에 대한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시되는 행정 내부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심사요
청을 하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이러
한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안이 법령안을 포함하는 경우 그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심사를 요청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147)

② 예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복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제3항).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
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따라서 규제심사 절차를 거
칠 필요가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2항).이처럼 법이 예비심사를 통하여 ‘중요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심사를 면제한 것은 규제심사절차로
인한 규제의 지연,행정효율의 저해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은’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심사를 면제하고 ‘중요한’규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
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이러한 심사면제의 기준을 실체적 요건규정에서 명시하지
않고 절차규정에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

147)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③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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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되지만,그러한 심사면제 및 이를 판정하기 위한 예비심사절차를 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예비심사의 통과요건인 ‘중요
한’규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이것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
제심사제도 전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시행령 차원에서 이에 관
한 세부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은 없으며,다만 행정규제기
본법 제33조에서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이것을 심사대상이 되
는 규제와 심사에서 면제되는 규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결국 무엇이 ‘중요한’규제인가는 전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한 내부기준을 정하여 면제여부를 결
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148)

③ 심 사

심사는 규제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본체에 해당하는 단계이다.규제개혁위원회 예비
심사의 결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제2항).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제2항).심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다만 심
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심사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
조 제1항․제4항).

④ 긴급심사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8조 제3항․제9조,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제개혁위원

148)김병구,전게논문,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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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영향분석․자체심사,존속기간 연장 시 사전심사 요청,의견수렴 그리고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행정규
제기본법 제13조 제1항),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
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
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 제2항).이처럼 긴급심
사절차를 규정한 것은 규제심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절차 지연의 효과를 고려한 결
과라고 이해된다.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규제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는 규제심사절차를 거침으로써 규제의 만기를 놓쳐 회복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또한 규제심사절차로 인하여 법령상
의 기한,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 등을 준수하기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이와 같이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바로 규제심사를 받되 사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에
대처하려는 것이 긴급심사절차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긴급심사요청에 대하여 규제개
혁위원회가 그 규제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린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절차를 밟아야 하며,규제개혁위원
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 제3항).

⑤ 개선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제1항).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폭넓은 범위 안에서
재량에 의하여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라는 권고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다만 제14조 제2항에서 이러
한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또한 법제
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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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⑥ 재심사

규제심사절차에 의하여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는 당해 규제의 소관부서일 것이
다.따라서 규제심사의 결과에 관하여 소관부서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규제심사절차가 종료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제1항).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사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이에 대하여는 개선권
고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3항).

(((888)))기기기존존존규규규제제제의의의 정정정비비비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심사제라는 수단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
으나 기존의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해 왔던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폐지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정비종합계획,규제심사제 등과 같은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
구하고 있다.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제
출받아 정비하는 방안,② 행정기관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③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년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149)

(가)국민의 의견 제출에 의한 규제정비150)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49)박용환,전게논문,13면.
150)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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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이는 피규제자의
입장이나 일반대중의 의견,아이디어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법제화 한 것이지만,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나)행정기관 자체에 의한 규제정비

행정규제기본법이 의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소관 행정기관 자체에 의한 기존
규제의 정비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소관 기존규
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그 정비결과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는 앞에서 살펴 본 규제정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
고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제
1항),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자체정비는 바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반
영된 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2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시행할 의무만을 부과
하고 있을 뿐 양자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자체정비
역시 정비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 및 제
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연
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당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의한 규제를 1년 이내에 검토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정비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중점추진 분야와 정비과제를 선정
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지침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
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규제정비계획을 기초로 정부의 규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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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기존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제21조).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개혁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규제개혁위원회
가 정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
개혁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
보하도록 되어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1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는 기존 규제에 대하여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정비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 외에도 개별적인 심사절차를 통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151)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규제
의 신설․강화의 경우 사전적 절차로서 규제심사가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소관 행정기
관의 심사요청을 전제 하지 않는 개방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하여는 신설규제 등에 대한 심사절차에 있어 심사결과 개선권고
및 그 처리,재심사에 관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8
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에 규제개혁위원회로 하여금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재정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배려하였다.

(((999)))행행행정정정규규규제제제기기기본본본법법법과과과 타타타 법법법령령령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행정규제기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제3조 제2항의

151)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③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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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152)가 있다.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규제기본법이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
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법이 다른 행정규제나 행
정절차에 관한 법령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각종 단행법의 행정규제 관련 규정,행정
절차법 등과의 관계이다.

(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단 전자가 행정규제 전
반에 대한 일반적 규율이고 후자가 기업활동규제라고 하는 특수 영역 규제에 관한 특
별규정이라는 점에서 규율영역의 범위라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그러나 양자의 규
율방식이 현저히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정의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즉 전자는 행정규제제도의 신설,강화 등 규제제도 자체의
형성,변경,소멸 등의 과정에 관한 규율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특정
규제제도 자체의 존폐나 변경을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조정기능은 서로 중복 될 여지가 충분히 있
다.이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 부칙 제5조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조사,심사 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개혁위원
회로 하여금 심사여부를 결정케 하고,만약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기로 결정하
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관련 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규
제개혁위원회의 일차적 관할권을 확립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도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상적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2)행정규제기본법은 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② 형사,행령 및 보안구분에 관한 사무,③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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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은 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행정절차법153),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154),행정규제기본법으로 나누어지면서 행정규제에 관한 규율을 대폭 확대,심
화시켜 탄생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은 이 가운데 특히 행정절차법과
는 의미있는 관련을 맺고 있다.즉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제17조,제30조 등은 행정절
차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의견제출,의견수렴,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7조의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의견제출,의견수렴 절차 등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절
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령 등이 행
정규제기본법에 존재하는 행정절차법 제도를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의견
수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요컨대 행정절차
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
다.155)

(다)개별규제법과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그 밖의 개별법에 대하여 일반법․기본법의 지위
에 서게 된다.따라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은 각 개별법상의 기
존규제에 관하여는 그 해석․적용의 지침이자 법제 정비․개선의 준거로서 작용할 것
이고,신설규제의 관하여는 입법 정책적 방향과 한계를 부과하는 입법기준이 될 것이
다.행정규제기본법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이 각 개별규제법이나 분야별 규제정책의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관철
될 수 없을 것이다.행정규제기본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존규제의 정비도 그것이 입법
기관인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다.따라서 행정
규제기본법의 성패는 앞으로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그 규제개혁의 정신과 원칙을 얼

153)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
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5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
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55)김유환,전게논문,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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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충실하게 지켜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
에 설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입법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물론
행정규제의 대부분이 사실상 정부부문에서 유래되는 것인 이상,규제개혁의 핵심은 입
법적 수준에 있는 것이므로,가령 여소야대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아무튼 국회가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
서 부과한 자기 자신의 입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한계를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입법권의 소산인 법률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된 것이다.결국
문제는 국회의 입법능력이나 의지로 환원되는 것이지만,과연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156)

(라)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자치 일반과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은 자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개
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법이 규정한 규제등록,규제심사 등의 제도를 규
정하는 등의 규제개혁조치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제개혁 자치입법이 조
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규칙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조례,규칙 등 자치입법 전반에 규정된 규제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는 조례의 형태로 규제개혁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157)이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규제개혁조례 입법권의 위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규제개혁입
법은 결국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반드시 법령의 위
임을 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어떠한 규제제도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주
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제도 자체의 타당성
을 심사하는 행정관청의 규율조차 그 규정에 얽매여 법령의 위임하에 제정될 수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더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제도 자체의 최종 결정
권을 보유하지도 못하고,규제개혁조례 자체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지도 못하므로,규
제개혁조례 자체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을 무리하게 규제개혁입법의 위
임규정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156)홍준형,전게논문,70-71면.
157)김유환,전게논문,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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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기기기업업업활활활동동동 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특특특별별별조조조치치치법법법

현행 법률 중 행정규제의 개념158)을 실정법에 도입하여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
조치법’이라 한다)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159)특히 ’특별조치법‘은 행정규제의 개념에
대한 적극적 정의를 시도하고,기업활동에 관한 경제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실정법으로서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사안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경
제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마련되었다.1993년 6월 11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된 특별법은 당시 민자당에서 제안한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당
시 민주당에서 제안한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합한 것이다.160)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특별조치법 제3조)하도록 입법된 특별법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하고,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특별조치법 제1
조).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각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일반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이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법제화 하였다.공장 건립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공장 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합동심사제161)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기업에 대한 고용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개별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부여된
안전관리자를 업무가 유사한 분야162)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고,동일한 산업단지 내에

158)“행정규제”라 함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특별조치법 제2조).

159)오준근,“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법제개선의 동향 및 문제점과 해소방향”,「법제연구」제6
호,한국법제연구원,1994,265면 :현행 법률 중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
률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포함하여 50여건
에 달한다.그러나 이들 법률은 상기 2건의 법률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위한 법률로 보
여진다.

160)국회 상공자원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1993.5,20면.
161)공장 설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

하고 있으며,다수의 관련부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합동심사하여 20일 이내에 심
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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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개기업이 안전관리자를 공동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을 완화해 주고 있다.
셋째,「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신고 및 안전검사 등을 완화해 주고 있다.기
계․기구류 등에 대한 개별법상의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면제하고,각종 가스관련법
에 따른 중복적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넷째,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활
동규제심의위원회163)를 지식경제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이 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특히,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나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특별법은 개별법 개정으로는 규제완화가 어렵거나,단기간에 개선되어야 할 사안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법령들 보다 효력이 우선하는 법으
로써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이 특별조치법도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을 통해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제제222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 유유유형형형

정부규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형은 진입규제164)와 가격규제165)이며,이를 위한
법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인․허가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진입규제란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자
연독점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진입을 제한하며,경쟁산업에서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규
제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이 밖에도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의 종목 지정,합리화 지정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입을

162)업무가 유사한 분야라 함은,위험물,환경 등 분야를 말한다(특별조치법 제29조).
163)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1993년에 설치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심사․평가분석․개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기능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심
사 전에 양 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4)최유성 외,“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7.12,92면.
165)최유성 외,상게논문,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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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으며,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과 같이 진입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166)
이러한 정부규제는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가 시장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비해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지 않는 완전경쟁과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을 경유하여 거래되는 시장의 보편성 등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될 때에
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게 되나 이러한 조건이 선행
되지 않으면 시장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실패로 이루어지게 된다.시장실
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기능이 최적이 아니며,경제를 시장기
능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보완하는데 있다고 한다.167)지금의 우리나라의 경
제적 수준과 대외적 경제활동에 비추어 보건대 예전과 같은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국가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규제
를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규제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반하는 규제가 된다.

111...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완완완화화화

가가가...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진입규제란,민간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특정산업 및 사업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
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말하며,가장 원초적인
규제로써,직접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제한을 가하므로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특징
이 있다.168)진입규제는 어떤 산업 또는 어떤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
업의 자유를 규제행정청이 제한하는 것으로,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그 자체
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규제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경쟁제한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69)

166)정준현,“행정법상 탈규제화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공법연구」제26집 제3호,한국공법
학회,1998,40-44면.

167)공정거래위원회,전게서,9면.
168)최유성 외,전게서,358면.
169)김재홍,「한국의 진입규제」,한국경제연구원,1994,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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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제한은 대부분 경제개발 초기 자연독점성을 가진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성을 확
보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경쟁산업에서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 또는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지만170)안
정성,국가안보,교통,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경제외적인 사유들로 인한 것도 많다.171)
이러한 경제규제 중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취득에 관한 진입규
제 완화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입규제 완화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위와 같은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진입규제는
시장의 진입 자체를 제한하여 진입규제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육성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국에는 경쟁이 배제된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뒤지는 모
순을 낳을 수 있고 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진입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선택의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정당성 없이 제한하여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나나...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 형형형태태태

우리나라에서의 진입규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정부규제이고
또한 진입규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72)즉,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의 통
제와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선호대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170)김재홍,상게서,1면;진입규제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이미 시장에 존재해 있는 기업들
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에 단지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므로 정부는 진입규제의 발동을 유도하는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에
수동적으로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성이 생겨났다.

171)이 밖에도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의 종목지정,합리화 업종지정,중소기업 고용업종지정
등과 같은 진입규제도 있다.

172)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장위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
시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개별산업에 있어서 기업들간의 경쟁을 억제하는 대신 국민경제전
체의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성장지향형 진입규제가 우리나라 진입규제의 특징이 되
었다.또한 거의 전사업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행해져왔으며 이는 효율성의 확보보다는
정부가 국민경제의 후견인으로서 과장경쟁을 방지하고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
이었다(김재철,「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적용」,한국경제연구원,199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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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우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해당
업종에 관한 사업의 지정,승인,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같이 공식적인 진입
규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진입규제는 이러한 협의의 진
입규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될 것이며,관할 시,
군,구청,경찰서,소방서,인근 군부대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공식․비공식적인 모든
제재와 간섭들도 광의의 진입규제에 해당된다.특정한 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허가,
법인설립등기 및 신고,사업자등록,공장설립신고와 건축허가,소방설비에 대한 검사,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공업용수 설치허가,공유수면 매립면허,사방지내의 사업허
가,하천점용허가,사도개설허가,농지전용허가,배출시설 설치허가 등과 함께 각종 비
공식적․관행적인 규제 등은 모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진입규제가 되는 것
이다.
법제 실무상 공공복리 증진,경제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 영업․사업․업무 기타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
(예컨대,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등 국민에 대하여 사회․경제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인․허가제도로 불리우는 진입제한의 제도
는 규제정비의 실무에 있어서 흔히 면허제 또는 허가제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하는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예컨대,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완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997년 약 69조원으로 GDP 대비 16.5%를 차지해 미국(10.5%)
등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실정이며,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의 절
감이 필수적이다.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책임있는 일관수송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1997년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운송
사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업종을 통폐합하여 1997.7.1부터 시행하고 있다.그
러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자동차대수 제한,화물운송사업자의 상주영업소
설치제한,개인택시 운송사업재면허 제한 등 운송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상존
하고 있어 이들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의 제1단계로 1999년 하반기
까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 대수를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
추고,등록기준 중 사무실 및 영업소 시설기준을 폐지하며,제2단계로 2000년 말까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 기준대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건설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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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관련단체,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
록대수 폐지추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173)그리고
지입제의 문제는 지입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경영위탁의 취지에 맞는 지입제 육성이 필
요하므로 향후 지입차주는 단독으로 운영하거나,스스로 위탁관리방식의 지입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자동차운송사업법인은 진입규제의 보호막이 없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운영상의 육성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17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업소 설치기준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 외의 타 지역에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당해 지역내에서의 불
법 주․정차등의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고,타 지역에서 영업 후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광역시,도단위지역 내에서는 영업소 없이도 상주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소 설
치단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입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장기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개인
택시운송사업 재면허 금지기간을 폐지하였다.한편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이룩한 미국
의 경우 규제완화의 대상이었던 항공산업,철도,통신,유선TV방송,증권,은행,석유,
천연가스 등의 분야에서 예외 없이 과감한 진입규제의 철폐를 통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였다.175)

다다다...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과과과당당당경경경쟁쟁쟁,,,중중중복복복투투투자자자 논논논리리리의의의 남남남용용용

우리나라의 진입규제정책,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제한정책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쟁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과당경쟁,중복투자의 논리가
그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논리적,실증적 증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혹은
오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은 제한된 국가지원을 낭
비하는 중복투자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방지와 건전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하
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 하에 수많은 경쟁 제한적 조치가 너무나도 쉽게 남

173)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백서」,2000.3,67-68면.
174)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상게서,68면.
175)司空永滸,前揭書,2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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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것이다.176)
경쟁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중복투자와 과다경쟁의 논리가 단지 규제당국인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소비자,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언론에 의해 중복투자,
과잉투자,과당경쟁,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열경쟁,공급과잉,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
덤핑공세 등의 용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투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
의 인식과 사고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더욱이 과당경쟁,과잉투자,중복투
자 등의 용어는 이미 경쟁의 부정적인 면을 단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 편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 3단
계 제한이론에 합치하여야 한다.진입규제는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즉,기본권 주체의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전제조건은 그 제한의 정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제한
하는 것이다.직업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진입규
제를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특권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기본원
리에 반한다.즉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은 독점의 배제 내지 그 제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177)
물론 지나친 경쟁이나 자원의 낭비와 같은 중복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
지만 이러한 비판이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 후생이 떨어질 정도로 과도하다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과잉중복투자를 야기하고 있음을 입
증함도 없이 단지 사전적으로 경쟁의 부작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과당경쟁,중복투자의 논리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
장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익과 소비자들을 희생하여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혹은 경쟁제한
정책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인 것이다.178)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라는 진입규
제의 요소는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되지 않고,시장경제질서,즉 경쟁을 전제로 하는

176)김재홍,전게서,123면
177)권영성,전게서,501면.
178)사업인허가의 내용 중의 하나인 업종별 거리제한 혹은 지역제한은 이 같은 과당경쟁논리

의 오용을 설명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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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서에 위반하게 된다.

(((222)))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남남남용용용

위와 같은 경쟁의 부작용에 관한 논리적 오류는 진입규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남용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우선 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다.예
컨대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각종 진입규제,대기업의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외국의 기술도입에 대한 규제,환경 및 안전규제 등의 사회적 규
제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진입규제
와 함께 행정지도를 통한 비공식적인 행정 간섭 까지를 모두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진
입규제는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진입규제의 형태에 따라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지정,인가,승
인,허가,면허 등과 같은 강한 형태가 등록이나 신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보
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과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형식적이
고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비용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인․허가
조건이 형식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사후감독의 부담을 사전규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33)))독독독과과과점점점의의의 조조조장장장 및및및 경경경쟁쟁쟁력력력 약약약화화화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
구조가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신규사업을 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시간,자금,노력
의 낭비가 많다고 할 수 있다.시장경쟁으로부터 마땅히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 정부의 경쟁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장되고 있는 것이며,진입규제에 따른 복
잡하고도 불합리한 행정절차는 불필요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179)
진입규제는 시장원리의 핵심인 경쟁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축소 또는 봉쇄한다는

179)김병구,전게논문,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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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경쟁제한적 조치이다.경쟁이 제한되면 독과점의 폐해가 나
타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명백하다.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입증할
만한 이론적․실증적 증거는 매우 희박하나 독과점의 폐해는 이미 이론적으로 실증적
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당경쟁을 이유로 진입규제를 도입
하여 독과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입규제로 인한 경쟁제한의 부작용은 정태적인 독과점의 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
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손실을 초래한다.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
장 좋은 곳은 국내시장이다.국내시장의 치열한 경쟁만이 국가간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OECD의 가입과 WTO의 출범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
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쟁했던 과거의 행태를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라라라...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헌헌헌법법법 합합합치치치적적적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경경경쟁쟁쟁제제제한한한정정정책책책의의의 정정정당당당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진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규제정책은 경쟁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논리180)에 근거
함은 상기한 바와 같다.이러한 논리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부각시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더욱이 과당경쟁의 논리나 그로 인한 진입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지나
친 경쟁은 나쁘다’라는 당연한 논리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
을 부각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나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국
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과당경쟁의 논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
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당경쟁의 논리는 첫째,자율적인 시장에서 실제로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가 발생
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181)둘째,이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을 과대평

180)예컨대 과당경쟁,중복투자 등의 논리를 말한다.
181)경쟁이 지나쳐 국가로 볼 때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일

시적인 경쟁의 부작용을 경쟁의 장기적인 이득과 비교할 수 없다.슘페터가 강조했듯이,
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은 오히려 경쟁의
원리가 성공적으로 작동되는 증거가 되는 ‘건설을 위한 파괴(constructivedestruction)’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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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대평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시장이 불완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정부의 기능도 불완전하므로 양자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정부
의 실패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진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 단계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부
의 진입규제는 과당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보다 더욱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경쟁이 지나치게 이루어질 확률보다는 진입
규제가 과도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과당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크기
보다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후생의 감소분의 크기가 더욱 클 확률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정부와 민간 모두가 인정할 때 비로써 진입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
할 것이다.182)

(((222)))업업업종종종별별별 사사사업업업인인인․․․허허허가가가의의의 과과과감감감한한한 축축축소소소․․․폐폐폐지지지

진입규제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우선 양적인 관점에서
업종별 사업 인․허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다.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각
업종에 대한 사업인․허가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특별히 진입규제를 할 헌법적으
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까지 입증되지 않는 추상적이고도 일반적
인 논리를 적용하여 진입규제를 행하는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
다.183)진입규제의 양적인 축소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우선 사업인․허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면 인․허가는 자연히 특혜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각종 특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야기된다.인․허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부조리
에 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또한 진입규제의 축소 폐지는 가격규제,
사업활동규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
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입규제는 반드시 추가적인 규제를 수반한다.이는 진입규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규
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진입규제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었었기 때문
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규제가 필요하게 된다.그러나 가격규제는 또 다
른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정부는 가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규제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

182)김재홍,전게서,129-130면.
183)김재홍,상게서,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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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격규제만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은 그야말로 중복투
자이고 낭비적이다.진입규제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가격남용행위가 상당부분 자연적으
로 방지될 것임이 자명하다.그렇게 되면 정부의 노력이 절약되고 가격규제의 부작용
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도 자명하다.모든 규제의 원인
을 제공하는 진입규제의 폐지는 정부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
법인 것이다.

(((333)))사사사업업업인인인․․․허허허가가가 요요요건건건의의의 합합합리리리성성성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사업인․허가의 폐지가 일시에 가능하지 않으므로 점진적인 축
소와 인․허가의 일시적인 폐지보다는 허가에서 등록으로,승인에서 신고로,그리고 신
고나 등록의 폐지라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단계적인 규제완화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형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허가를 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진입규제의 완화
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요건보다 등록요건이 자유로워야 함은 당연하다.그러나 외형적
으로는 허가를 등록으로 전환하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격요건
이 완화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인․허가에
따른 자격요건의 실질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진입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
이다.또한 허가나 등록 등이 규제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자격요건이 합
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현재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최소자본금,거리 및 지역제한,설비 및 시설요건,기술조건,
인력,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최소면적 등 비현실적이고도 형식적인 여러 가지 자격요
건들이 바로 정부의 인․허가제도가 비판받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44)))차차차별별별적적적 진진진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축축축소소소․․․폐폐폐지지지

진입규제를 통한 정부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기본 철학을 유지하려면 중소
기업보호,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과감히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차별적
진입규제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선의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비판이 받아 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나 지적해야 할 것은 중소기
업의 보호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목표가 정당하다는 것이 차별적 진입규제라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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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생각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과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중소기
업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
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일시적인 보호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제를 약화시키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222...가가가격격격규규규제제제의의의 완완완화화화

가가가...가가가격격격규규규제제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가격규제는 민간의 경제주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여 그 수준이나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
정규제를 말한다.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협상요금,
임대료,사용료,입장료,임금,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및 요금 등을 포괄한다.184)
가격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요금의 규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의 최고가격 지정 등 물가안정 및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독점규제법에 의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 등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 및 독과점 사
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그리고 개별 산업관련법에 의한 가격의 허가․결
정,최고 또는 최저가격의 결정 등이 있다.이러한 가격규제의 수단으로는 인가나 신고
와 같은 행정행위 및 행정지도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185)가격규제로 인해 불가
피하게 야기되는 규제는 서비스 질과 양에 대한 규제이다.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는
가격규제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규제이다.이는
특히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낮게 규제되는 공익산업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관련기업의 서비
스 경쟁을 유발하고,이에 따라 규제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여
기서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수준이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규제로 인해

184)최유성 외,전게서,359면.
185)이와 같은 가격고시,승인․인가,정기점검,가격신고 등을 직접규제방식이라 하고 자료

관리,행정지도,수급조절 등을 간접규제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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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격․서비스 구성이 시장에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이 저해 받
게 되고,이와 같은 가격규제가 다른 규제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격규제의
철폐를 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나나...가가가격격격규규규제제제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진입규제와 마찬가지로 가격규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가격규제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가 독과점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 독과점가격을 규제함으
로써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격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진입억제,가격의 하방경직성 증대,가격불안정
심화,분배왜곡과 규제로비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186)가격규제에 의한 독과점 이윤
의 감소는 신규 진입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오히려 장기화
시킬 수 있고,가격인상이 억제됨으로써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며 가격변동요인이 누적될 때 일시
에 가격조정을 함으로써 가격불안정성이 심화된다.또한 가격관리부문과 자유화부문
사이에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며,규제의 실익을 받는 집단이 당국에 규제의 지속
또는 강화에 대한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다다...가가가격격격규규규제제제의의의 헌헌헌법법법적적적 문문문제제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보장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가격규
제가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는 가격규제를 할
수 있다.시장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규제의 방식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
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187)

라라라...가가가격격격규규규제제제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위와 같은 가격규제는 단기적으로 지수상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 대가로

186)문시열․김종연,「물가불안의 원인과 그 대책」,한국산업연구원,1994.3,2면.
187)석종현,「일반행정법(상)」,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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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저하되어 실질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방경직성이 되어 결국 가격이 시장상
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변동하지 못하고 경직화된다.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입개방시
대에는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가격 관리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규제완화가 절
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가당국의 품목별 물가관리는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간의 괴리를 유발하여 정부에 대
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원가상승 요인을 누적시켜 가격폭발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경
제현상에 대한 분석을 왜곡시키므로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과 신축적인 가격기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된다.따라
서 공산품에 대한 가격규제는 폐지하고,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
여 유지하되 산지출하단계에 그쳐야 하며 소비자가격에 대한 직접통제는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탄력
적으로 결정하되 공기업 민영화,진입제한의 철폐 등을 통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규제의 명분이 없으므로 자연독점의 우려
가 없는 한 완화 또는 폐지하고,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정과 위생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333...기기기업업업의의의 생생생산산산․․․판판판매매매활활활동동동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

가가가...기기기업업업의의의 생생생산산산활활활동동동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

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하여 약품품목허가 등으로 직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주요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에 대한 가격조정,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상품의 시
험․검사․조사,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 등 안정성 및 품질의 유지를 위
한 규제도 있다.품질규제란,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
하기 위해서 성분,규젹,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행정규제를 말한다.경제
적규제의 일종인 품질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우형인 투입기준 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지
니지만 다음과 간은 차이점이 있다.품질규제는 제품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입
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품질에만 국한된 규제이다.투입기준 규
제는,안전,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제품 생산과정과 관련된 인력,설비,기
술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말한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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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경제규제는 소비자 위해요인 제거,공산품 품질표준화 등을
위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의 다양
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및 규격의 출현을 억제하고,생
산과정에서 투입요소 조정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며,기업의 창의적 기술혁신
의 노력을 저해한다.따라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시장경쟁 및 기업효율성,기
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저해요소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예컨대,품질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공산품 사전검사,압력용기․
가스제도,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 장해기기 형식승인,사전 안전검사제도,강제
인증,의료요구 품질관리,정수기 등의 품질관리,보호구 검사,자동차․건설기계․환경
측정기기․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에 대하여 그 품질개선 대상 분야와 품
목의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인증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증,시험
평가기간 통합 및 자기인정제도를 도입하거나,품질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보험제도의
활용,품질인증제도의 국제화 등을 이루는 것이다.
제품의 사전검사의 경우에 안전과 관련되는 제품에 한하여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 정
당화될 수 있다.제품의 불량이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이나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자유와 영업자유를 제한하여 보호 하려는 인간의 생명
과 건강을 비교 형량 할 때 보다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영업자유의 제
한은 정당화 될 것이다.

나나나...기기기업업업의의의 판판판매매매활활활동동동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

기업의 판매활동 규제(거래규제)란,거래 상대방 및 내용(물량,가격)등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말한다.거래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
제로서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거래 이전의 제품 또는 서
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는 품질규제와는 구분된다.189)판매활동규제에 있
어서는 유통업의 허가,판매지역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도 있지만 광고기준의 준
수,광고물의 종류 및 게시 제한,품질 및 성분표시의무,가격표시제 등 정보의 공개
및 확산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도 있다.그리고 독점규제 및

188)최유성 외,전게서,362면.
189)최유성 외,상게서,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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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의 제한,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과 같
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거래형태를 방지하거나 일반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의 이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이러한 판매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의하여 자율
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수출입 전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품목관련 개별법에 규율하고,수출입승
인 추천검사 등의 권한을 대부분 사업자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수출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하에
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정부 또는 대행기관의 직접적인 수출입규제 중 경쟁을 제
한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하여 수출입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
는 것을 말한다.또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적 수출입 추천요건 확인제도 등을
개선하여 신규진입제한 완화로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최소하기 위하여 과당경쟁방지를
목적으로 수출자격기준,물량배정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사업자단체에 의한 불합리
한 수입요건 확인제,품질검사제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수입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에 대해 경쟁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잔존규제도 병행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
다.

444...수수수입입입규규규제제제의의의 완완완화화화

수입규제는 물량규제와 관세장벽을 통한 규제 그리고 개별산업관련법 등에 의한 비
관세 장벽으로 대별되며 이를 목적별로 구분하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규제하는 경우와 과거 외환부족시 외환절약을 위해 수입을 제한한 경우가 있
다.후자의 경우 최근의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규제의 논리가 상당히 퇴색하였으며,
전자의 경우에서도 많은 산업에서 국내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규제
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일부산업에서는 독과점적인 국내시장구조로 인해 독과점
대기업이 독점이윤을 향유하고 있으나 해외경쟁의 도입이 제한되어 관련산업 및 소비
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개별산업관련법 등에 의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는 국내산업의 과보호로 인해 기업체질을 약화시켜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당
초의 목표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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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행행행정정정절절절차차차의의의 개개개선선선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과다하게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
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빙서
류를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기관의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190)는 감축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민원사
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또한 행정정보화 등의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단
계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검사․감독권한을
민법 제31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주무관청은 각각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부처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며,설립
허가 및 감독관련 규제가 과다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다.따라서 각 부처 행정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다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그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민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 내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한 인가주의로
전환하여 설립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으며,설립허가기준의 단순화,허가취소 사유의 축
소,각종 승인 및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 수수수단단단

경제규제개혁은 규제완화,규제 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규제 강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규제완화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규제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규
제완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에 주로 적용되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많이 사용
되어 왔다.미국의 항공산업,도로운송 산업 등의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대부분이 규제완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0)예컨대 규제완화에 따라 첨부가 불필요하게 된 서류,신분증,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서
류,행정기관 내부의 자체 공부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기타 행정기관 현지실사 등으
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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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규제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는 규제 결정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민간의 참여
를 확대하고 규제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며,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도록 하는 것이다.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규제영향평가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규제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함이
다.규제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존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가장 효율적
인 규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영향평가분석제
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의무화하여 규제과정의 효율화를 꾀
하고 있다.
특히,최근에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산업구조개편 등의 조치들이 시장경쟁,가격
등에 관한 규제의 개선이나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범주에 포함
된다.예를 들면,전략산업구조 개편은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
하여 전력 가격,시장 경쟁 등 전력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어 규제개혁의
주요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
셋째,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담을 줄이는 규제강화는,사회적인 규제에 많이 적
용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정부 역할의 변화를 많이
반영한다.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민간의 규제 순
응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도를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191)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등에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규제
영향평가제도”와 “비용편익분석제도”,일몰제도“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1...규규규제제제영영영향향향 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

가가가...규규규제제제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 의의의의의의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제2조,제7조,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이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규제영향분석(RIA;Regulatory
ImpactAnalysis)및 규제소관기관의 자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192)즉,규제의 신

191)임동순 외「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및 평가」,산업연구원,2005.12,53면 이하 참조.
192)신설규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제도적 장치로는 1994년 1월 제정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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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도입의 타당성을 규제소관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규제심사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규제영향분석의 정의에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
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은 특정한 규제대안의 효과들을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규제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과 규제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증진시
켜 경제규제 완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193)
이러한,규제영향평가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194)
첫째,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자에게 이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하지 않아야 하
는지에 대한 도움을 준다.규제영향평가는 정책변화로 인해 누가 얼마나 편익을 얻으
며,누가 희생되는가에 대한 요약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규제영향평가는 도입하려는 규제가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평가한다.이것은 일반적으로 규제의 효과성 분석이
라고 한다.그러나 규제가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규제영향평가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규제의 영향을 계량화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량화에 필요한 데이터 자체도 계량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또 계량화하는 것
이 상당한 무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건강,안전에 관한
규제들은 그 편익의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익을 화폐 가치로 계
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도입될 규제의 영향을 전부 고려하여 완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
다.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대한 영향을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크기로 추정하는 과정은 규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 해당 규제에 대해 중요한 정

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들 수 있다.동법에 의해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1994년 5월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가 구성되었으나.조정기능 및 집행기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 8월에 제정된 것이다.

193)김남욱,전게논문,71면.
194)김은자․김재홍,「규제심사제도」,한국경제연구원,1996,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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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고,의사결정자의 이해를 도와 건전한 규제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규제도입과 실시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즉 규제영향평가는 분석결과에 따라
도입될 규제가 사회적 순 편익을 발생하는 경우에 도입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이 규제담당 부서의 자의성에 따라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규제영향평가에
서 제시된 결과는 규제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규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나나...규규규제제제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의의의 지지지침침침 및및및 심심심사사사체체체계계계

(((111)))규규규제제제영영영향향향분분분석석석의의의 평평평가가가요요요소소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
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각호195)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를 고려하
여야 한다.이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을 할 때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평
가요소에 대한 적시성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기존규제
의 강화,기한 연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강화․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서만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서는 안되고,가급적 제로베이스에서 각 평가요소에 대한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196)다만 규제개혁위원
회는 심사결과 필요한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강화의 철회나 개선을 권고

195)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로는,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규제목적의 실현가
능성,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
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등이다.

196)김태윤,“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개념과 실무지침-”,한국행정연구보고
서,한국행정연구원,1999.7,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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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행정규제
기본법 제14조),한편,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규제의 종류나 내용에 따
라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는 규제심사 절차를 거침으로써 규제의 적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또한 규제심사 절차로 인하여 법령상의 기한,헌법재
판소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 등을 준수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심사할 수
있으며(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사가 허용되기도 한다(행정규제
기본법 제15조).
한편,규제영향평가의 예비준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안의 상세한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규제의 도입이 조직내부에서 원칙적으로 결정되면 규제입안 실무자는 규
제영향분석서를 기록하여야 하며,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기초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변수를 확인하여 현재 검토 중인 규제안의 비용과 편익,
실현가능성,준수율,영향요인 등 주요변수를 파악한다.둘째,선정된 주요변수들에 대
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을 추론한다.셋째,선정된 주요 변수들을 평가하고 측정하
는데 소요되는 자원(인원,책임분석자,소요시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예측하여야 한
다.넷째,소요예산과 영향분석 일정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여 과업의 흐름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다섯째,예비분석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는 부처 내․
외부의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222)))심심심사사사체체체계계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
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
야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그 규제영향분석서에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
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즉,새로운 규제의 신설 또
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각 중앙행정부처가 직접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규제영향분석의 실명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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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있다.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시 공청회,입법예고 등의 방
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도록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제10조
).197)다만 법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의 및 국회상정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소관기관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198)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
급효과를 고려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의 결과 중요규제라고 결
정한 규제에 대하여 45일 이내에 규제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
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제2항).신설․강화 그리고 일몰규
정의 만료시점에서 규제의 존속의 연장을 원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
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이 심사는 중요규제(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며,규제영향평가서와 관
계기관의 자체심사의견,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대상으로 심
사한다.다만,특별한 사유로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심사,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설․강화하

197)김남욱,전게논문,78-79면;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제12866호 제6조에서 “각 행정기관은
(그 소관 규칙,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일반 공중에게 효과적으로 규제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특히 각 행정기관은 계획된 규칙제정에 대한 통지를 발하
기 이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들과 그로부터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들(특히 주,지방자치단체 및 부족정부의
관리 포함)에게 그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나아가 각 행정기관은
일반공중에게 모든 계획된 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
여야 하며,대부분의 경우 6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각 행정기관은
또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을 포함한 규제의 발전을 위한 합의 메카니즘을 탐구하고 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미국의 경우 1996년 OBM의 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심사일수가 25일 소요되었던 것이
1994년에는 35일,1995년에는 45일로 증가하였고,OIRA의 과거 연간 심사건수가 2000건
을 넘었으나 1994년에는 1,145건,1995년에는 663건,1996년에는 498건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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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결과(철회,개선권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가 곤란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다다다...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 효효효과과과의의의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11)))규규규제제제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의의의 방방방법법법론론론

규제의 효과 혹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규제의 특성이나 효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중
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목표와 공공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
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다.199)
규제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이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특정 규제의 설정 목적이나 완화 혹은
폐지의 목적을 규제 혹은 규제완화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에 대한 비용․편익을 계산함
으로써 가장 큰 편익을 부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200)
비용․편익분석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인 가치로
계량화하여 비경제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산술구조로 편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은 선택 가능한 규제 또는 정책수단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규제 정책에서 점차 중요성을 인정받
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라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엄밀하게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측정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
든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비록 추정한다 하더라도 추정
된 편익과 비용이 동일한 측정단위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또한 비용과 편익이
분석의 시각에 따라 상이하여 비용과 편익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장기적

199)김동건,「비용․편익분석」,박영사,1997,2면;김태윤,“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적 고찰”,「한국행정연구」제7권 제1호,한국행정연구원,1998,109면.

200)Alder.Matthew D& Posner.EricA,RethinkingCost-BenefitAnalysisTheYaleLaw
Journal.Vol.109.No.2.1999,pp.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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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단기적인 효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시장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
다.예를 들면 수입자유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고용이 감소하겠지만,수입
자유화로 인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고용이 증가
한다.부분 균형적인 관점에서 수입자유화가 고용 감소 효과로 나타나지만,일반 균형
적인 관점에서는 고용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임금하락으로 전체 고용에는 아무런 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수입자유화의 비용과 편익이 관점에서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비용이나 편익 중 일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
이 사용되고,규제의 영향을 평가하여 화폐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모든 방법론을 비
용․편익분석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특정의 시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모델과 경제내의 모든 시장을 고려하는 일반균형모델로
구분된다.부분균형모델은 다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규제의 특성에 따라 분
류할 수 있다.아래에서는 Hahn과 Hird201)가 분류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규제 혹은 규
제완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제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222)))부부부분분분균균균형형형모모모델델델

① 경제적 규제의 영향분석

시장 개방의 효과 분석 등 계량경제적인 실증분석의 대부분이 이 분석 방법에 속한
다.관세 인하,쿼터 등 정책 수단의 변화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실증 분석의 대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경제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규제변화 이전과 이후의 시점에서 산업에서의 수요와 공급
특성을 기초로 한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계량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계량경제학
적 연구는 규제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최종재 시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생산 혹은 비용함수를 사용한다.이러한 연구는 가설 검정을 위하여 실제적인 통계 수
치를 사용하므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그러나 통계 자체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거나 시계열상으로도 부족할 경우 분석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또한
설명 변수가 누락되거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밀접한 경우의 통계적인 문제점 등 계

201)Hahn,R.W & Hird,J.A,“TheCostsandBenefitsofRegulation;Review and
Synthesis”,YaleJournalonRegulation,Vol.8.No.1.Winter19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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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경제적인 방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단점도 있다.그리고 이론적으로 현실을 단순화시
키다 보면 실제적인 생산함수의 구체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등 다소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② 사회적 규제의 영향

사회적 규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출연구(Expenditurestudies),엔지니어링
분석(Engineeringanalysis),프로그래밍 기법(Mathematicalprogrammingtechniques),
계량경제학적인 과정(EconometricProcedures)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지출연구

기업 혹은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규제순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결
정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그 예로는 미국의 오염감소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을 들 수 있다.단점으로는 답변자가 설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또한 설문 결과를 의식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호소하기 위해 비
용을 과대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가 없을 경
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예를 들면,소비자가 환경 보
호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는 규제가 없더라고 엄격한
대기오염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 경우 규제가 없을 때의 가상적인
경우에도 제조업자는 규제가 없더라도 엄격한 대기오염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 경우 규제가 없을 때의 가상적인 경우에도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려하여 규제비용을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
한 설문조사는 규제 비용 과대 추정할 수도 있다.

(나)엔지니어링 분석

규제 변화로 필요하게 되는 장비를 정착하여야 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산
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그 예로는 자동차 안전 규제의 결과 들어가는 각 부
품의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규제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이 경우도 설
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또한,규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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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입물이 대체되는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차의 측면 충격을 완화
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설정되면 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짝 제조비용이 증가한
다.하지만,제조업체는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여타 부분의 강도와 비용을 감
소시키게 된다.이 경우 설정된 규제에 따른 전체비용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분 생략할 수 밖에 없어 규제의 비용이 과대평가
되는 단점이 있다.

(다)프로그래밍 기법

환경정책의 비용편익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형 혹은 비선형 엔지
니어링기법을 사용한다.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EngineeringApproch에
기초하여 비용추정치를 계산하고 이를 편익의 추정치와 결합하여 정책수단의 순효율을
계산하고 이를 편익의 추정치와 결합하여 정책 수단의 순효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
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는 방법상의 어려움 및 복잡성 등으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계량경제학적 방법

비용의 경우는 사후적인 비용 함수,그리고 편익의 경우는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방
법이다.지불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기피하는 대상에 HedonicPrice202)나
임금의 차이를 적용하거나 규제의 질적 변화에 대해 개인이 지불하는 액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방벽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프리미엄 등이 그 예이다.위치에 따라 공기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 위치에 따른 주택의 가격차를 산정하고 이를 지불의사로 연결시키는
HedonicAnalysis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Identification문제가 있고,경제적 규제 평가방법에서 한계로 지적한
누락된 변수,다중공업성 등의 통계적인 문제점도 있다.

(마)설문조사

환경이나 천연자원에 대해 개인이 지불하기 위해 금전적인 액수를 직접적으로 조사

202)상품 특성의 내재가치나 shadow pric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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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지출연구도 설문조사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특성을 금액화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자연훼손을 가치화하는 경
우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대상을 금액화하기 위하여는 소비자의 의사를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설문조사
의 일반적인 단점인 설문답변자의 의도에 따라 수치가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조사분석의 정확성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거시경제효과 측정모델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거시경제모델에 의한 방법과 일반
균형모델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거시경제모델은 저축과 투자 등과 같은 국민
소득 계정상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이용하여 국민소득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의 변화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반면에 일반균형모델은 경제효율성
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시뮬레이트하는데 적합하여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태 변화를 분
석하는 데에 많이 이용된다.이 방법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에 사
용되나,산업별 통계 등 기초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모델도 복잡하여 인과관계가 명
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22...비비비용용용․․․편편편익익익분분분석석석제제제도도도

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 차원의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
러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
법을 말한다.203)이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규제정비를 위한 법령안을 입안
심사하거나 경제규제의 통제와 규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규제완화
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비용․편익분석은 경제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규제정
책 분석의 도구로서 비용․편익을 수치화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단일의

203)김동건,전게서,3면;김태윤,전게논문,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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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안된 규제의 채택 여부는 규제영향분석 특히,
비용․편익분석에 많은 자원을 투입 하여야 한다.204)그리고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
분석 등의 기법들은 중요한 규제일수록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고,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비례
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205)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이란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총후생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규제의 편익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포기하는 희생의 수준이 비
용으로 추정될 수 있다.그리고 규제 입안부처의 예산소요나 회계적 지출이 규제의 비
용은 아니고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므로 기회비용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파급효과
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이란,규제에 의해 사
회적 총후생 수준이 증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206)규제의 편익은 규제 입안부처의 조
직목표나 세부목표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계획하에서
규제의 주된 편익 항목을 평가․측정하여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
다.207)
비용․편익분석이 경제규제정책 결정의 판단기준으로서 중요한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중에서 특히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을 의미하지만,사회에 적절한 자원의 사용에 관한 효율성이라는 것과,서로 다른 집단
간의 복지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것 모두가 비용․편익분석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형평성 문제도 도외시 할 수 없다.경제적 효율성 및 형평성과 관련하
여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실제 효과만을 대상으로 한다.편익이란 하나의 자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복지 또는 후생수준의 제고이며,비용이란 하나의
자원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후생수준의 감소,또는 기회비용이
라고 볼 수 있고,단순한 재정적 분석과는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첫째,보다
넓은 시각(Perspective)을 갖는다.둘째,시장가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효과
도 포함된다.셋째,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할당 되는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넷째,비
용과 편익은 진정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흔히 잠재가격으로 표현
된다.208)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이 규제행정작용에 있어서의 법적 요건 또는 재량

204)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백서」,2000.3,345면.
205)김태윤,전게논문,34면.
206)김태윤,상게논문,35면.
207)김태윤,상게논문,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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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준으로 채택이 된다면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바로 규제행정 재량
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으로 기능하게 되고,209)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위험성 요
소와 함께 행정주체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경제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그리고 비
용․편익분석은 사법상 용어인 이익형량(thebalancingofinterrest)이 구체적으로 분
석되는 형태의 하나이고,행정 절차상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 결정의 명확성을 입증하
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행정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비용․편익분석제도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
면,사전 방지 차원에서 모든 규제행정의 정책 결정에 관하여 비용․편익분석이 계량
화,체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즉,비용․편익분석기법은 경제규제 행정작용
을 함에 있어서 결정 사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결정의 결과 전반
적으로 가장 최적의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Reagan행정부
에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규제행정의 정책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절
한 방법임을 천명하기도 하였으며,미국 의회나 연방법원에서도 비용․편익분석에 의
한 규제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이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행정을 결정하는 목
적을 확립하여야 하고,목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
정변수를 설정 하여야 한다.물론 불확정적 변동요소가 존재하고 불가산 고려요소가
그 분석과 관련된 함수 구성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완전한 현
실의 결정변수를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
은 불확정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규제행정의 정책결정을 할 경우 다른 판단
기준이 되는 방식 역시 불확정 요소가 존재 하므로 경제규제행정에 있어서 이 분석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외시할 수 없다.210)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영
향분석을 하도록 하고,규제영향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법제
화(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4호)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
착되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은 법 이론이므로 선진국 중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

208)J.Schofield,Cost-BenefitAnalysisIn Urban& RegionalPlanning,LondonUnwin
Hyman,1987,p.2.

209)김유환,“규제행정법규의 해석 원리(하)”,「법조」제40권 제7호,법조협회,1991.7,109면.
210)Mark,J.Roe,Commentary:chaos& EvolutioninLow & Economics,HarvardLow

Review,Vol.109.No.3.pp.6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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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행정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관관관계계계법법법의의의 비비비용용용편편편익익익분분분석석석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이후 환경,보건,안전,에너지 등에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구조를 결정하는 법률들이 상당수 제정 또는 개
정되었다.환경,보건,안전 등에 관련된 위험의 감소와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제정법들은 일반적으로 규제 및 공공프로그램에
있어서 행정청 작용에 앞서 복수의 정책목표를 형량할 것을 요구하여 비용․편익분석
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211)그리고 규제로 인한 부담을 꺼리는 산업계는 행정청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채택을 계속 요구하였으며,212)그리하여 규제관련 입법을 할
경우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 하였다.예컨대,1977년 대기정화법(Clean
AirAct)개정으로 환경청(EPA)은 제안된 규칙 제정과 기준 설정의 고지에 앞서 그에
대한 경제영향평가(Economicimpactassessment)를 실시하게 되었고,이러한 경제영
향평가에는 규제나 기준의 준수사항,인플레 및 경기후퇴 효과,경쟁 효과,소비자에
대한 영향,에너지 사용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 된다.213)신규 제정법이 비용․편
익분석을 명백히 요구하지 않거나 배제하지 않은 경우,정책 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역효과”,“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거나,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실행 가능한 정도로 취하여야 한다는 특정 문언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관계법
익 및 입법 의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리고 미국
의 판례는 비용․편익분석이란 반드시 엄밀한 수학적 의미의 것이 아니고214)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진술적인 의미에서 비용과 편익의 교량일 수 있다215)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211)MichaelS.Baram,Cost-BenefitAnalysis:AnInadequateBasisforhealth,Safety,
andEvironmantalRegulatoryDecisionmaking,8EcologyLow Quarterly,1980.p.477.

212)UnionElectricCo.v.EPA,427.U.S.246.1976.
213)CleanAirAct,317,42.U.S.C.7617.
214)E.I.duPontdeNemours& Co.v.Train,541F.2d1018(4thCir.1979).
215)AppalachianPowerCo.v.Train,545F.2d1351(4thCir.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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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제규제 관련 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비
용․편익분석에 의해 규제영향 평가를 하도록 규정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다다...대대대통통통령령령의의의 행행행정정정명명명령령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비비비용용용

행정청에 대하여 가장 실제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해왔던 것은 대통령에 의하
여 행정청의 규칙 제정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하여 행정청이 그 규칙제정에 있어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후 각종 규제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및 국가경제의
영향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1971년 Nixon행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OBM;ThePresident'sOfficeof
ManagementandBuget)에서 ‘삶의 질 심사 정강(QualityofLifeReview Program)을
채택하여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경제성 및 환경보호를 매개변수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Ford대통령은 1974년 행정명령 11821호를 통하여 행정청의 주요한 규칙제정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여 각 행정청은 규칙제정이나
입법제안에 있어서 OBM국장이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인플레의 영향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는데,인플레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OBM
회람에서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되었다.그리고 1975년 미의회는 행정부 내에 임금 및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동 위원회로부터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드는 비
용과 행정작용의 결과 산출된 편익을 판단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동 위원
회의 판단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았고,1970년 후반 미국의회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하
여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978년 Carter대통령은 종래의 구속력 없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행정의사 결정을
폐지하고,행정청(독립규제위원회 제외)에 대하여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분석을 요구함
으로써 필요 이상의 부담이 경제계,개인,공사단체,州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가해지지
않도록 행정명령 제12044호를 발령하였다.또한 Cater대통령은 규제영향분석위원회
(RARG;TheRegulatoryAnalysisReview Group)를 설치하여 년 1억불 이상 소요되
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하고,그 심사결과 당해 행정작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그러나 RARG는 권고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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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으나 동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6개의 대형 행정
Project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216)
행정청의 규칙제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2월 Reagan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2291호에 의한 규제영양분석217)인데,
Reagan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제12291호를 통하여 행정청(독립규제위원회 제외)의 비
정식적 규칙제정에 있어서 모든 제안된 주요규칙218)에 대하여 비용․편익을 조사하여
가장 적게 드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그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을 직접 채택
하였다.또한 OMB로 하여금 행정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 및 최종 규제영향분석에 대
한 사전심사와 논평을 확보케 하고,Bush대통령이 이끄는 규제완화 대통령특별반을
설치하여 수천개에 이르는 기존규칙에 대한 비용․편익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그리하
여 행정청은 주요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 제안된 규칙을 규제 분석하고 그 규칙의 영향
을 받는 특정산업,기타 장래에 예상되는 규제행위는 규제행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
회에 최대한 순수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규제행위는 사회
에 대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
장 적게 비용이 드는 방법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은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였
다.또한 Reagan대통령은 1985년 행정명령 12498호를 발하여 규제행정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Clinton대통령 역시 1993년 행정명령 12866호를 발하여 경제규제개혁에 있어서 비용
편익․분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980년대 후반부터 Clinton행정부까지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지침이 되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2291호와 제12498호,클린

216)박민영,“경제원칙에 입각한 공법관계 해석원리”,「법학논총」제11집,청주대학교 법학연
구소,2006,9면.

217)RAI에 의하면 모든 이익의 계산은 ① 현실의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이익에 한정하지 않
고 장래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행정작용의 결과 관련 산업 및 각
개인에게 파급되는 잠재적 이익도 포함되며,② 비용도 현재의 단순한 기회비용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가계의 손실 및
현재의 금전적 평가가 불능한 파급적 비용도 산정해야 하고,③ 행정작용이 선택사항일
경우라도 최소의 비용이 드는 수단을 택하여야 하고,④ 위의 방법으로 기산이 불가능하
면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18)경제에 연간 1억불이상의 영향을 미치고,소비자,개인산업,연방,주,지방정부의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용 또는 가격면에서 주요한 증가를 가져오고,경쟁,고용,투자,
생산,기술혁신 또는 국내외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불
리하게 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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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866호이며,규제영향평가 방식에 의해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866호는 비용․편익분석만을 토대로 규제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고,완화된 형태의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고 있다.한편,종종
미 의회는 광범위한 규제 요구를 가로지르는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구체적 입법에 분
명한 비용․편익 요구를 삽입하였다.예컨대,1996년 파이프라인 안전규정법(Pipeline
Safe Reauthorization Act)과 1996년 식수안정개정안(Safe Drinking Water
Amendment)에서 미 의회는 비용․편익의 개념을 명문화하였다.
안전식수개정안에서 환경보호기구가 어떤 수질기준의 편익이 그러한 기준을 이행하
는 비용과 관련하여 정당화되는가를 분석해줄 것을 요청하지만,그 기관은 규제의 이
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기준의 선택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반대로 파이프라인 안전
규정법에서 그 기관은 계획된 기준의 편익이 그것의 비용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결정
을 토대로 안전규칙을 채택하였다.219)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규제의 비용․편익을 종
합․추계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예산처(OMB)의 연
방규제의 비용 및 이익에 관한 제1․2보고서이다.
미국 예산처는 1997년 9월 30일에 연방규제의 비용 및 이익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작
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였다.재무 및 정부세출법(the Treasury and Government
Appropriations)이 2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예산처는 1999년에 보
고서를 완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 예산처는 사회적 연방규제의 연간 비용은 1996년 불변가격기준으로 1,700억 달
러에서 2,300달러,연간 편익은 2,600억 달러에서 3조 5,000억 달러로 추계하고 있다.
순편익은 300억 달러에서 3조 3,000억 달러로 추산된다.미국의 1996년 GDP가 7조
6000억 달러라는 점에서 규제의 편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으로는 추정된 비용․편익의 최대치와 최소치가 지나치게 큼으로써 규제의
효과 측정이 부정확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특히,깨끗한 공기
법(CleanAirAct)의 편익이 최대 3조 2,000억 달러(최소 3억 7,800만 달러)에 달하여
분석된 편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을 종합하였다는 의미가 다
소 퇴색되는 감이 있다.미국 예산처가 추정한 비용 및 편익은 주로 독립적인 정부기
관이 산출하고 제출한 규제영향분석과 여타의 연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산출한 추정치

219)William F.Fox.Jr,UnderstandingAdministrativelaw,Mattthew Bender& Company
Incorporated,1997,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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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수치화가 가능하고 중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수치화가 가능하지 않
아 종합적인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규제는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예산처의 이 보고서는 규제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총체적인 추정치
가 규제기구 효율성,유효성 혹은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고 있
지 않음을 부기하고 있다.비용․편익 추정치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분석이 그 정확성
과는 별도로 정책 운용 등에 지나치게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따른 경고라고 짐작
된다.220)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규제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령
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라라...비비비용용용․․․편편편익익익분분분석석석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수수수단단단

비용․편익분석은 상반된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예
시함으로써 최종의 행정의사결정권자가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정책 목표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비용․편익분석
은 분석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한계와 정책 목표 및 법적 권한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도 정보 분석과 규제행정작용 등에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221)
또한 경제규제행정은 다양한 정책 목표와 복수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이것들을 동시
에 행정청이 실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규제행정청은 한정된 예산과 국가적
자원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모든 정책 목표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
치의 전부를 일시에 실현 할 수 없다.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특정한 법적 행위를 선
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많은 데이터와 견해,이슈,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
고 교량을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역시 비용․편익분석이 이용되고 있다.그리
하여 비용․편익분석은 미국에 있어서 법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행정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유용한 분석 수단이 되고 있고,심지어는 사법부에 의해서 헌법의 고유 가치
인 적법절차 운영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222)

220)하병기 외(공저),전게서,28면.
221)TheAdministrativeConferenceoftheUnitedStatesRecommendation,No.85-2,

I.C.F.R.305.85-2(70(a),(7)(b)(1990).
222)김유환,“미국행정법에서의 규제법규 해석과 규제재량 통제 -한국적 상황에의 적응의 모

색-”,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92.2,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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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비비비용용용․․․편편편익익익분분분석석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판판판례례례의의의 태태태도도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제규제나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판례가 없으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비용․편익분
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행정청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규칙 제정의 경우 비
용․편익분석의 입법 의도를 넘어서까지 요구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으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비용․편익을 원용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71년 VilleNouvelleEst판결223)에서 취소소송을 담당한 법관은
“문제의 행정작용이 수반하는 소유권 침해,재정적 비용,발생 가증한 사회질서상의 블
이익이 그 행정작용이 가져올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함
으로써 처분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통제를 시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고 있
다.224)

(((111)))MMMoootttooorrrVVVeeehhhiiicccllleeeMMMaaannnuuufffaaaccctttuuurrreeerrrsss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UUUnnniiittteeedddSSStttaaattteeesss,,,IIInnnccc...vvv...
SSStttaaattteeeFFFaaarrrmmm MMMuuutttuuuaaalllAAAuuutttooo...IIInnnsss...CCCooo...사사사건건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판판판결결결

행정명령 12291호 발령 이후 미국 최초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결
은 MotorVehicleManufacturersAssociationv.StateFarm Mutual사건에 관한 판
결이다.225)국가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1977년에 1984년까지 모든 새로운 차량에
에어백이나 자동안전벨트를 장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발하였는데,Reagan대통
령이 1981년에 취임하면서 그 규제의 발효일이 연기되었다.결국 이러한 규제는 비용
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판
결에서 NHTSA가 규제에 있어서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고려한 것은 타당하나,입법
의 역사를 살펴보면,의회는 자동차안전법하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의도
하였으므로 NHTSA가 마땅히 가능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였어야 했다.또한 NHTSA

223)CE28mai1971.
224)우성기,“공법상의 비례원칙 -프랑스 공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8,114면 참조.
225)MotorVehicleManufacturersAssociationUnitedStates,Inc.v.StateFarm Mutual

Auto.Ins.Co.463.U.S.29.103S.Ct.2856,77.L.Ed433(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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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한 것처럼 이 규제에 의한 안전의 확보가 비효율적인지 적절한 설명이 없으므
로 그 폐지를 취소하였다.즉,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이 제정법상 허용하는 만큼만 비용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22)))CCCeeennnttteeerrrfffooorrrSSSccciiieeennnccceeeiiinnnttthhheeePPPuuubbbllliiiccciiinnnttteeerrreeessstttvvv...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ttthhheee
TTTrrreeeaaasssuuurrryyy사사사건건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판판판결결결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명령 제12291호의 비용․편익분석 요
건에만 근거하여 부담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직접적으
로 다루었다.226)
연방대법원은 재무부 알콜․담배 및 소화기국(BATF:theTreasuryDepartment's
BureauofAlcohol,TobaccoandFirearms)에 대해 행정명령 제12291호의 비용․편익
분석에 의해 폐지하였던 알콜음료의 처분표시를 요구하는 규제를 회복할 것을 명하였
다.즉,법원은 행정명령 제12291호가 이 사건 규제 폐지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고 하
면서 그러한 폐지는 근거법인 연방알콜관리법227)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
러나 이 사건 판례는 “규제조치는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가져오는 잠재적 이익이
사회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행정명령 제
12291호 Section2(b)와 “행정 규제 영향을 받는 특정산업,국가경제 및 기타 장래에
예상되는 규제 행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에 최대한 순편익을 가져오는 목적에 규제
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행정명령 제12291호 Section2(e)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정법의 명백한 근거없이 행정청이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한 규제의 폐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33...규규규제제제일일일몰몰몰제제제도도도

가가가...일일일몰몰몰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관관관

(((111)))일일일몰몰몰법법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226)CenterforScienceinthePublicinterestv.DepartmentoftheTreasury573.F.Supp.
1168(D.D.C.1983).

227)FegeralAlcoholAdministrationAct.27.U.S.C.205(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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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SunsetLaw)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
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만일에 이 기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
면 재검토를 하여 존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그 유효성과 타
당성이 줄어들어도 일종의 타성에 의해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막고,새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시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28)
일몰의 개념은 독자적으로 생성․발전된 것은 아니고 미국예산제도의 변천과정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방법의 연구․발전 및 그 실시의 결과에 대한 평
가와 반성으로 말미암아 의회의 행정통제도 상응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시대
적 변화에 법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이러한 일몰법은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하였고 그 후 각 주에 보급되었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229)일몰법은 오래되어 효용이 없
거나 낭비적 사업의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미국
의 각 주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연방정부에 있어서도 방대한 사업의 수를 제한할
필요성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22)))규규규제제제일일일몰몰몰의의의 기기기능능능

일몰제도는 경제규제가 지속적으로 그 타당성을 결여하였는데도 그 규제의 재검토
없이 규제가 지속되어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기간마
다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그 규제제도를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근
원적인 규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즉,일몰제도란 행정기관이 사업,권한,조
직 등에 관하여 ①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여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
한 것,②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③ 경제․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나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규제를
시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
다.특히 일몰제도는 경제규제 내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

228)신종순,“일몰법(SunsetLaw),「고시계」통권 제293호,국가고시학회,1991.7,93면.
229)맨처음 이 법률을 채택한 콜로라도주의 경우 17만달러의 비용과 9000시간을 투입하여 13

개의 기관을 재심한 후에 그 중에서 3개 기관을 폐지하였고 2개는 통합했으며 2개 기관
의 책임을 확대하고 여러 기관을 다시 재심하기로 하였다,뉴멕시코주에 있어서는 19개
의 위원회중에서 8개를 종결 또는 폐지시켰으며,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8개 기관중 하나
를 폐지하였다(신종순 상게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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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특히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예산이 정해진 경우 일몰제도의 역할이 중요
하며,사업에 법령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을 설정하고자 재차 권한을 부여하려면
법령을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230)

나나나...일일일몰몰몰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적적적용용용시시시기기기와와와 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일몰의 기간은 길거나 또는 짧아도 안되며,적정하여야 한다.만약 일몰의 기간이 너
무 단기이면 많은 규제사업 등을 단기간 내에 분석해야 되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형식
적인 규제심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실질적인 규제의 효과를 희생시키게 된다.반면
에 일몰의 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면 일부 규제사업 등이 무의미하게 존속될 우려가 있
다.따라서 경제규제관련 법령의 일몰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규제정책이나 사업의
중요성,특성에 따라 분류하고,우선 단기적 성질의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현행 행정규
제기본법상의 일몰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231)
한편,일몰의 기간을 5년에서 성질에 따라 10년 정도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32)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사회부문의 변화가 더욱 급변할
것이므로 일몰의 적용시기를 5년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없을 것
이므로 5년 이내로 하고,일몰 1년 전에 규제의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심사하여
그 규제를 존속하여야 할 것이다.현행법상 일몰법의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일몰제도의 유효하고 의미 있는
규제완화수단이 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기존 규제를 비롯하여,의회가 제
정하는 경제규제관련 법률,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
례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더 나아가 일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정책의 형성으로 일출을 가져오게 하는 일출의 기준(sunrise
criteria)과 규제정책의 종결을 가져오게 하는 일몰기준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230)신종순,상게논문,96면.
231)김남욱,전게논문,99면
232)신해룡,“일몰법에 관한 고찰”,「국회보」통권 제222호,국회,1995.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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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행행행정정정규규규제제제기기기본본본법법법상상상의의의 일일일몰몰몰제제제도도도

행정규제기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
고자 할 때,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규제일몰제도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이는 전술한 미국의 일몰법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모든
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규제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규제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고 하여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또한 동조 제4항
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제제444절절절 외외외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111...미미미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1980년부터 “작은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정흑자를 가져
온다”는 레이거노믹스를 바탕으로 레이건 정부가 탈규제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를 도모하였던 바,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감량경영과 인수합병 등의 어
려움을 겪었으나 각 경제 주체들 간의 고통분담과 인내로 이를 극복하였다.특히,노동
시장 등 사회제도가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차원에서의 신 경영이념을 추구할 수
있었고 신축적 임금조정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과정에 공정하고도 엄격한 게
임의 규칙을 적용하여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한 활발한 창업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적인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233)그 후.클린턴 정부가 탈규제에 따

233)이 선외 공저,「경제개혁의 이론과 실제」,21세기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90-0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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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무 원수를 감축하기 위해 1993년 부처별로 강제 퇴직 대상자의 순서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정한 이른바 살생부 및 바이아웃(Bye-out)맟 조기퇴직제도234)
등을 통해 약 30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감축함으로써 작고 능률적인 국가경영의 틀
을 확립하였다.

가가가...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 정정정책책책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미국의 규제완화는 포드대통령 재임기간인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다.이 시기에 규제완화가 시작된 요인은 1960년대 미국내 연구기관의 규제완화와 규
제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스태그플레이션하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미국 내 규제완화정책을
제도화한 미 의회의 입법 중 가장 중요한 입법은 항공 산업규제완화를 위한 Airline
DeregulationAct(1978),철도산업규제완화를 위한 StaggersAct(1980),화물자동차운
송산업규제완화를 위한 MotorcarriersAct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이러한 규제완화
법률들은 행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눈에 보이는 특징은 정부3부의 역할이 공히 작용했다는 것
이다.특히,미국 규제완화의 상징인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국 법무부와
AT&T사간의 독점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미국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산업구조의 개
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유선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항공 산업에 관한 규제완화는 규제집행기관인 CAB(Civil
AviationBoard)가 스스로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규제완화의 계기를 형성하였다.화물
자동차운송과 철도에 대한 규제완화는 ICC(InterstateCommerceCommission)이 의회
의 입법조치가 있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면허를 개방하고 요금의 자율화를 추진하여
사실상의 규제완화를 선도하였으며,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대통령의 행정명령

산업연구원,1999.8.30,60면;1977년에는 미국 GNP의 17%가 완전규제하에 놓였던 산
업들에서 생산되었지만,그 이후 10년에 걸친 부문적 또는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의해
1988년에는 그 비율이 6.6%로 축소되었다.

234)중앙일보,1998.1.15,5면;바이아웃은 퇴직때 2만 5천달러까지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조기퇴직제는 한시적으로 연방공무원이 조기 퇴직할 경우 사회보장수혜를 2-3년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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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Order)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이처럼 미국의 규제완화는 국민적 지지를 획
득하여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후,규제완화의 추진은 행정부,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종합적으로 참여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나나나...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규규규제제제심심심사사사제제제도도도

(((111)))클클클린린린턴턴턴(((CCCllliiinnntttooonnn)))행행행정정정부부부 이이이전전전의의의 규규규제제제심심심사사사제제제도도도

1970년대부터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폭증하여 기업들의 불만이 높
아지고 규제비용이 표준세대당 연방조세부담액의 1/2에 달하는 이른바 ‘숨은 조세(a
hiddentax)’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1년 닉슨(Nixson)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부내의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삶의 질(QualityofLife;QOL)심사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제의 증가추세를 감속시키고자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규제를 신설 할 때에 반드시 그 비용과 다른 규제대안들을 고려토록 하였으며,규제예
고안과 최종안을 OMB에 제출하고 이를 다른 부처에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
였다.QOL은 주로 기업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는 막후통로로 작용하였으
나,실질적인 규제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1974년에도 포드(Ford)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시의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
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대표 및 경제학자들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령 제11821호를
공포하여,행정기관에서 신설하는 모든 주요규제에 대하여 ‘인플레 영향평가서’를 사전
에 준비토록 하는 한편,OMB로 하여금 ‘주요규제’의 분류기준을 정립할 것을 명하였
다.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임금 및 가격안정위원회’(Councilon Wageand Price
Stability;CWPS)를 설치하여 각 기관의 규제인플레 영향평가서를 심사토록 하였는
데,이 때 CWPS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경제적
분석기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도입당시의 정치인,법률가
및 환경단체 등의 회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꾸준히 보완․발전 해오면서 이제는 그 필
요성과 효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카터(Carter)대통령은 규제비용 절감을 위한 포드 행정부의 비용․편익심사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정제정 절차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도록 제
도화시켰다.즉 취임 후 1년 뒤인 1978년에 대통령령 제12044호를 통하여 각 행정기관
이 연간 100만불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거나 생반비용 및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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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되는 ‘주요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정안 예고 시에 반드시 해당규제의 비
용․편익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청회개최 등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예고안을 수정한 다음 OMB의 중앙심사 절차(CentralizedReview Process)를 확립하
게 되었다.한편 새로이 ‘규제분석 심사그룹’(Regulatory Analysis Review Group;
RARG)을 만들어 매년 10대 중요규제를 심사하여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보고하도록 함
으로써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축적해 나갔으나,직업병 등에 관한 규제를 둘러싸고 대
통령 경제참모들과 관계부처와의 불협화음,그리고 카터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리더쉽
때문에 RARG의 활동실적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더욱
이 규제축소 및 개선을 위한 카터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설규제의 숫자가 급
증하여 집권 마지막 해인 1980년에 발행된 연방관보의 분량이 무려 87,012페이지에 달
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조세 및 재정지출의 삭감과 함께 규제비용감축을 선거공
약으로 내건 레이건(Reagan)대통령은 1981년 취임직후 한달만에 규제의 물결을 차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2291호를 발령하였다.카터의 대통령령인 12044호를 더욱 보
강하여 각 행정기간으로 하여금 주요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규제영향평가
-regulatoryimpactanalysis라는 이름으로 실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규제신설 및 규
제정비 시 지켜야 될 요건을 규정하였다.즉 규제의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초
과하는 경우에만 규제조치가 가능하며,최소 순사회비용의 규제대안을 선택하여야 됨
과 아울러 국가경제 및 피규제 산업의 상태를 고려하여 규제가 사회에 미치는 총체적
순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특히,각
행정기관의 규정안(예고안 및 최종안)에 대한 OMB(OLRA)의 사전심사 및 승인권한을
강화하여 OLRA의 검토의견을 수용토록 함과 아울러 처음으로 OLRA의 사전승인 없
이는 규제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에 관한 중앙통제소로서의 역할을 확립
시켰다.또한 이 같은 규제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규제에 대하여도 재검토 작업을 추진
하도록 하였으며,나아가 1981년 2월 17일 이 대통령령의 발령 당시의 최종규제안이
공포되어 시행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요규정안을 1981년 3월 30일까지 잠정 보
류하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규제원칙과 심사절차에 따라 이들을 재검토할 것을 명하였
다.한편,1985년에 대통령령 제12498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익년도 모든 주요 정부규제
계획안을 종합 수록한 ‘RegulatoryProgram oftheGovernment’를 매년 발표하고 여
기에 각 기관이 미리 게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OLRA의 허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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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금지시켰다.
레이건은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라는 용어 대신 규제제거
(RegulatoryRelief)235)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당시 부시(Bush)부통령을 단장
으로 규제제거작업반(TaskForceonRegulatoryRelief)을 설치하여 규제심사과정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OMB의 권고에 불응할 경우에 항소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
다.이 같은 강력한 반규제정책의 추진으로 신설규제의 증가추이를 나타내주는 연방관
보의 연간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1986년에는 1974년 이래 최저치인 47,418페이지로
나타났다.그러나 모든 사회적 규제를 없애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지나치게 극단적인
자세는 환경단체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나아가 경제학자들-사회적 규제
는 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자들의 지지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더
욱이 대통령의 규제통제권의 적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로
부터 당파적 차원의 견제,예를 들어 OLRA예산삭감,행정부에게 규제대안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재량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
시시기 등을 법률에서 명시하여 통과시키는 등의 견제로 말미암아 레이건 집권 말기에
는 새로운 건강,안전,환경규제들의 도입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89년에 취임한 부시(bush)대통령은 레이건 시절의 대통령령을 그대로 유지하였으
나,계속 증가하는 규제비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직속으로 퀘일(Quayle)부통령이 위원장
을 맡은 President'sCouncilonCompetitiveness를 설치하여 규제제거를 통한 기업의
부담절감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또 하나 특이한 것은 1992년 1월에 90일간(나중
에 임기 말까지 연장되었음)의 규제신설 동결조치를 내리고 이 기간 동안 각 행정기관
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제거․감경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부시의 노력도 11년 전에 레이건이 등장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
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이익집단들의 강한 반격,예를 들어 OLRA실장임명후보자에 대
한 상원의 인준거부 등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어 소기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행정지시
또는 명령(이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형식을 통하여 20
여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행정부의 규제심사제도는 비록 시행착오의 과정은 있었으나,

235)규제제거작업반은 1983년에 해체되고 그 임무는 OMB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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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복잡한 규제,주로 사회적 규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도구로써 발전해 왔
으며,특히 레이건대통령시절에 OMB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통제장치를 확립하여 규
제의 비용․편익분석,위험분석,시장유인적 규제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222)))클클클린린린턴턴턴(((CCCllliiinnntttooonnn)))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규규규제제제심심심사사사제제제도도도

클린턴 행정부의 규제개혁은 현존하는 정부규제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과 정부규제에 대한 검증체계의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비밀
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236)또한 부시행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수행하였
던 경쟁촉진평의회(theCouncilonCompetitiveness)를 폐지하고,237)정부가 오로지 필
요할 때에만 규제하고,규제를 효율적,개방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클린턴대통령은 레이건․부시행정부에서의 규제심사제의 문제점238)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30일 종전의 대통령
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 제12866호(E.O.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를 공포하였다.여기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규제에 대한 기본정신을 정하였
다.239) 대통령령 제12866호를 통하여 규제정보관리처(Office ofManagementand
Budget;OLRA)를 중심으로 한 규제심사제도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엘고어(AlGore)부통령의 정부실적검증(Reinventing Government)팀240)을
통하여 각 부처의 규제개혁추진을 독려해오고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한 규제의 입안은 절박한 공공의 이익,국민건강의 보호 및

236)예컨대 규제기관 상호간의 갈등,규제기관과 규제검증기관인 OIRA사이의 마찰,독립규제
위원회와 연방규제기관사이의 중복규제 또는 불일치 등이다.

237)本多淹夫,“アャリカにおけゐ 行政改革の理念と實像”,「ジュリスト」通卷 第
1161號,1999.8,40面.

238)OMB심사절차의 번잡성 및 지연,심사과정의 폐쇄성 및 이익단체의 비밀접촉,기관 간
조정미흡,지방정부 및 소기업에 대한 배려소홀 등.

239)규제시스템은 그들의 건강,안전,환경,복지를 보호하고 개선시키고 사회에 대하여 용납
할 수 없는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의 성과를 개선하는 규제제
도,민간부분과 민간시장이 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의 원동력임을 인식하는 규제정책,그리
고 효과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규제이다(ExecutiveOrder
12886<RegulatoryPlaningandReview;5.U.S.C.§601).

240)공식명칭은 NationalperformanceRevie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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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의 복지증진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규제기관은 정부규제의 모든 가
능한 대안(규제하지 않은 방법까지 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그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비교하여야 하며,새로운 규제를 입안하기 앞서 유사 중복된 기존규제를 확인하고 규
제존속의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신설되는 규제로 인한 risk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방법을 설계하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용편익까지 고려하여 국민에게 최소의 부담
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규제원칙을 천명하였다.241)더 나아가 클린턴 행정부는 규
제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관혁
신,242)공개의무화,243)권한의 분배244)등의 규제개혁의 기본전략을 채택하여 경제규제
를 완화하였다.245)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규제정책의 선택에 대한 별도의 접근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연방규제기관은 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순 편익(잠재적인 경제,
환경,국민보건,안전,그리고 다른 혜택들을 포함하여)을 극대화하는 접근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연방규제기관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규제’는 ① 경
제에 연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특정한 경제 분야나 생산성,직업,환경,공
중보건과 안전,주정부․지방정부․부족정부 및 지역공동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경우,② 다른 규제기관에 의해 계획되거나 취해지고 있는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

241)ExecutiveOrder12866(5.U.S.C.601),Section1(a).
242)행정명령 12866호에 의하여 설치된 ‘규제작업반’은 각급 규제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정부규제상호간의 모순이나,충돌,중복을 최소화하였다.즉 OIRA책임자가 의
장을 맡고 백악관규제정책자문단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제작업반이 여러 가지 혁신 작
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규제작업반의 하부조직으로 각급 규정
정신에 합치되도록 규제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각급 규제기관에 소속된 규제정
책담당관들은 대통령소속의 규제작업반과 정기적으로 만나 규제기관 상호간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243)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정한 공개의무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OIRA직원이
행정부 외의 사람들과 특정한 정부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때에는 반드시 당해 규제기
관의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고,외부인과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은 반드시 사전에 OIRA
와 규제기관에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외부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도 함께 기
록관리하여 일반이 열람가능 하도록 비치하야야 한다.셋째,규제법령이 시행되고 나면
OIRA는 그 동안 OIRA와 규제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대화,진술서,회의록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44)행정명령 제12866호에 새로이 백악관의 검증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기관간의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245)1966년도 NPR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급 규제가관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이후 총
16,000페이지에 달하는 정부규제를 폐지하였고,3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부규제를 획기
적으로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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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거나 그 조치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③ 법적 권리,보조금,사용료,자금대여프
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상의 영향,또는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
키는 경우,④ 법률상의 위임,대통령의 우선순위,이 행정명령에 규정된 원칙들에 관
해 법적․정책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그리고 연방규제기관은
이 법에 따라 규제를 개발하고,그 규제가 실정법,대통령의 국정우선순위,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열거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연방규제기관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규제심사과정과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규제기관들의 정책회합(policymeeting)이다.기획사이클의 매년 초에 부통령은
자문관과 각 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합을 주선하여,이 회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공
통으로 이해를 구하고 다음 해에 수행될 규제계획을 조정한다.
둘째,통합규제의제(unifiedregulatoryagenda)이다.각 규제기관은 OLRA의 장이 명
시한 시간과 방법으로 규제의 심의를 위한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여기에는 최소한 규
제식별번호,규제조치에 대한 간결한 요약,법적 권한,법적인 데드라인,전문적인 식견
이 있는 규제기관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규제계획(regulatoryplan)이다 1994년에 시작된 통합규제의제의 일부로서 각
규제기관은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 제정할 가장 중요한 규제조치에 대한 규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각 규제기관의 계획은 그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매년 6월 1
일까지 규제계획을 OLRA에 제출하여야 하며,OLRA는 각 기관의 계획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다른 관련기관,자문관,부통령에게 이를 공람시켜야 한다.또한 다른 기관
이 제안한 규제조치가 자신의 정채 또는 이미 취해지거나 계획된 조치와 상충된다고
믿는 기관의 장은 즉시 OLRA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OLRA의 장은 그것을 규
제제안기관,자문관,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만약 OLRA의 장이 특정기관의 계
획된 규제조치가 대통령의 국정우선순위 또는 이 행정명령에 제시된 원칙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믿거나,다른 기관이 취하고 있거나 계획한 정책과 상충한다고 믿는다면
OLRA의 장은 이를 즉시 서면으로 관련기관,자문관,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자문
관의 보좌하에 부통령은 계획에 관해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기관간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규제기관에 의해 개발된 계획은 매년 10월에 통합규제의제의 출간시 출판
되며,이 출판물은 의회,주정부,지방정부,부족정부,국민모두에 의해 이용 가능하다.
넷째,규제운영그룹(regulatoryworkinggroup)이다.이 그룹은 각 기관의 장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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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문관,부통령으로 구성되며,OLRA의 장이 이 운영그룹을 주재하고,운영그룹의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운영그룹은 중요한
규제문제(예를 들어 혁신적인 규제기법의 개발,규제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상대적인 위
험평가의 방법․효력․효용,소규모기업 등을 위한 짧고 간소화된 형식의 규제접근방
법의 개발 등을 포함)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기관들을 보좌하기 위해 포럼의
형태로 운영된다.운영그룹은 적어도 연4회 개최하며,전체가 다 모일 수도 있고 특정
문제나 주제를 관심을 가진 기관들의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있다.
다섯째로는 회의(conference)이다.OLRA의 장은 정부기관에 특별히 또는 심각하게 영
향을 주는 기존의 규제와 제안된 규제를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지방정부,부족정부의
대표자와 일년에 4번 만나며 때때로 기업,비정부조직,국민대표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기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고려되었고,실체적 기준으로서 각 행
정기관이 규제심사의 기준을 준수하고 확보하기 위해 OMB에게 제출하여 행정규칙안
을 심사․조정하도록 하였다.그래서 OMB는 통일규제예정서(Unified Regulatory
Agenda)를 작성하였는데,독립규제위원회를 비롯한 각 규제기관에 제출하면 소관 규
제관계를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246)
OMB에 규제정보관리처(OLRA)를 두어 OLRA에서 규제심사와 소관기관의 조정을
하였고,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통령에 의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247)또한
중요한 규제의 행위에 대하여 그 규제안을 공시 이전에 OLRA에서 심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248)규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OLRA직원과 연방정부직원 외의 자의 의
견청취와 제출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249)클린턴행정부의 행
정 명령 제12866호의 경우에는 행정명령 제12291호와 제1249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비해 OLRA의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또한 90일내에 심사과정을 끝내
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규제정책 조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규제심사과정 자체가 매우 개방적이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특히 미국의 규제심사과정에 있어서 OLRA의 역할은
핵심적이며,OLRA의 업무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그들이 지닌 전문성이 미국
의 현행 규제심사제도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46)本多淹夫,前揭論文,41面.
247)ExecutiveOrderNO.12866§4(b)and(c)(2)-(6).
248)ExecutiveOrderNO.12866§6(a)(3).
249)ExecutiveOrderNO.12866§6(b)(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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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규규규제제제 재재재창창창출출출운운운동동동

이와 같은 의회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응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수선 규제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의회와 협력할 용의고 전제를 하면서도,소수의 기업로비집단과 합세하여
만들어진 규제개혁법안들의 일부내용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지
금까지 국민과 가정의 안전핀 역할을 담당해 온 좋은 규제들까지 파괴시키려는 극단적
인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또한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비용
과 편익을 신중히 비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도 원하는 것이지만,공화당의
‘미국과의 계약’에 들어 있는 당초 법안들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보면 정부에 대
하여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항들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기관은 앞으로 거의 아무런 규
제조치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특히 엄청난 소송의 제기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가 법원에 붙잡히게 되는 형국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법안의 폐기 또는 수정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이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 초부터 공화당의 반규제공
세에 맞서서 규제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의회와 열띤 공방을 전개하는 한편,전술한 바
와 같이 고어부통령에게 제2단계 정부재창출(REGOⅡ)작업을 지시하면서 연방규제체
제의 근원적 개혁을 그 핵심과제로 삼도록 한 바 있다.또 1995년 2월 21일에는 규제
재창출운동(RegulatoryReinventionInitiative)의 착수를 선언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의 규제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4대 추진목표를 시달
하였으며 곧 이어서 REGO팀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법률 개정 등 의회의 도움
없이도 행정부 스스로 추진이 가능한 개선방안들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
임을 천명한 바 있다.

222...독독독일일일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가가가...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정정정책책책의의의 추추추진진진과과과정정정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행정은 일반적으로 경제헌법을 둘러싼 논쟁
과 유럽공동체 내에로의 점진적 발전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즉,독일기본법에서는 경
제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자유,제도적 보장,국가에 의해 준수되어야 할 가치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특히 인격발현의 자유(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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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조),직업의 자유(동법 제12조 제1항),소유권 및 상속권의 보장(동법 제14조
제1항)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와 법치국가의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기
본법의 효력발생 이래 수차례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연방헌법 재판소는 이른바 공동
결정판결250)에서 기본법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립성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를 확인하였고,경제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
법상 나타나는 상대적 개방성을 정당화하였으며,그 밖에도 헌법의 규범력이 위기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51)여기서 경제정책의 중립성이란 헌법개정 없이 전환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제 질서를 실현함에 있어서 광법위하게 인정되는 규율 및 형성의
개방성을 의미하므로 기본법이 경제 정책적 목표와 그 실현에 적합한 수단을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판단 및 행위여지를 부여하고 있다.252)또한 상대적 개방
성이란 입법자가 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 및 행정실무에서 중
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경제행정법적 처분이나 법규정들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그
리고 기본법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인지 문제이다.독일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연방
은 법률에 의하여 국제적 기구에 고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권능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유럽공동체경제헌법의 영
향을 받고 있으며,국내경제행정법은 구체화된 공동체법으로서 기능을 한다.253)유럽공
체경제헌법은 유럽공동체의 역내의 단일시장을 창설하는 데 있으며,자유로운 상품이
동,자유로운 노동이동,자유로운 용역이동,자유로운 자본거래 및 지불거래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는 공동의 경쟁 질서를 형성하여 자유화원리가 적용되며,이러한 규정들은
법적 침해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내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규율로부터 보호해 준다.254)이와 같은 경제적 이동의
자유는 고전적인 사적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애로’라는 구호아래 공공부문의 조달
을 위한 공공시장까지도 포함되며,주로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원칙에 의하
여 보호된다.독일의 경제 질서는 4단계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255)
제1단계는 일차적으로 질서정책에 의해 특징되는데,많은 경제부문들 및 업종들 가

250)BVerGE50,290.
251)BVerGE71,183(195).
252)BVerGE46,246(257).
253)롤프 슈토버 저,최송화․이원우 공저,전게서,86면.
254)롤프 슈토버 저,최송화․이원우 공저,상게서,83면.
255)롤프 슈토버 저,최송화․이원우 공저,상게서,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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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종래의 규제들이 유지되었으며 새로운 진입장벽과 제한이 만들어 졌다.이러한
장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수공업법,접객업법,소매상업법,약국업법,영
업시간제한법,농업법,운수사업법 등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거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전체국민경제적 균형의 달성이라는 의미에서 경제의 총체적 조종에
대한 요청으로 과정정책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이러한 경제정책은 1967년 6월 8일 기
본법 제 109조제2항에 의해 채택되었고,경제성장촉진법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국가
간섭의 심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그 후 콜 수상이 등장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복귀를 실현하게 되었다.256)
마지막으로 4단계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과 국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생활이
일차적으로 경제정책적,전체국민경제를 고려한 예산정책 그리고 사회국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었으며,이와 아울러 투자조정에 대한 요청과 탈규제에 대한 요청이 제기
되고 있으며,경제와 생태 상호관계문제의 극복이 요청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는 1971년 환경계획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 침해가 심각한 위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
고,고도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은 더 많은 소음,대기와 수질의 오염,토지
와 지하수의 훼손,동식물계에 대한 위협,생활공간의 축소와 천연자원의 고갈을 야기
하며,경제성장이 환경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생태에 대한 자각을 강화시켰고 수많은 환경소송을 야기하였으며,환경권 및 국가목적
조항으로서 환경보호조항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요구되어,입법자와 정부는 많
은 환경규범을 제정․공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시켜 왔다.경제정
책은 미래시대에도 많은 배려하여야 하므로 경제작용이 환경친화적일 때에 경제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헌법적 상황으로 인해 유럽공동체법에 근거하여 경제규제완화에 대한
중요한 법적 동기들이 분출되고 있는데,257)유럽공동체법은 경쟁관념을 유발시키고 유
럽공동체지침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회원국들에게 공동체법 적용우위의 원리를 기초
한 독일의 경우 많은 경제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규제완화가 점진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983년 5월 4일 독일연방 콜 수상은 국가작용의 효과와 설득력
은 국가가 생활의 많은 영역을 규율할 것을 포기할 때 커진다고 하였다.전환이 시급
히 요구되고 있다.법을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제규제완화의

256)정형훈,「경제헌법」,법문사,2006,240면.
257)C.Koenig,Die öffentlich-rechtliche Verteilungslenkung,Grund und Grenzeneiner

Deregulierung,1994,S.2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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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였고,258)1994년 11월 24일 정부성명을 통하여 더 작은 국가,더 많은
자기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규제완화를 강조하였다.그런데 독일 정부와 의회는
당시 경제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영업시간제한법259)의 폐지
나 영업시간제한의 유연화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다.행정관청과 법원의 묵
인으로 영업시간의 초과를 하였음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
고,기업주체,소비자 주권,노동자 주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는데도 연방의회는 사실
상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 해소에 대하여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
고 있다.260)
이밖에도 에너지공급법,261)여객 및 화물운송법,수공업법,262)경제조성법등에서도 경
제규제완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63)창업자,기술자,상담자 들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면 연방과 연방주 및 기타 담당기관에서 양생,미로,정글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복잡한 유럽공동체진흥계획들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어떤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
며,자금지원법상의 자금지원의 복합성과 복잡성으로 중소기업들은 염두도 못내는 반
면,자금지원 전문가와 대기업들만이 자금지원프로그램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따라서 자금지원의 정글을 정리하여 누구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생산요소이자 경제요소인 시간과 정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경제조성으
로 분산되어 있는 관할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자금지원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더
나아가 자원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나나...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평평평가가가

독일의 독립위원회가 작성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한 규제완화 이니셔티브는 연방의회
위원회에 가게 되면 정체되어 있고,연방의회의 위원회와 연방참사원이 규제완화 노력

258)Deutscherbundestag,Stenoraphie-Bericht,4.Sitzung,4.5,1983,S.56,S.65.
259)우리나라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이 1998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260)RolfStober,op.cit.,S.55ff.
261)O.Wiesheu,Deregulierung,Gewerbearchiv,1995,S.177f.
262)U.Geisendörfe,BerufundGewerbefreiheit,einGrundrechtforUnternehmer,

Gewerbearchiv,1995,S.44ff.
263)C.Koenig,a.a.O.,S.10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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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동을 하거나 방해를 하고 있으며,포괄적인 규제완화는 경제적․생태학적 기득권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경제규제완화가 좌절할 곤경에 처해 있으며,이미 시행단계에
들어선 경제규제완화의 요구도 실현될 것인지 회의적이며,극가 법학자들이 절차간소
화에 대한 논문을 도서관에 가득 채우고 있으나 언급할 만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먼지투성이가 되고 있다.264)

333...일일일본본본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일본은 불황기마다 정부,기업,근로자,국민이 모두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왔다.특히
기업 차원에서 고통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의 지원외에도 근로자들
의 자발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 내지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행정개혁을 통한 규제완화로 연평균 국내
총생산(GDP)이 1.67%정도의 성장효과도 창출되었다.265)물가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소
비자에게는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100%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
다266)고 평가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는 “단기예측에 있어서 지나치게 규범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규제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를 각성시키고
규제의 포로가 된 규제주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제거가 필요하다.그리고 거시
정책의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한 정책운용으로의 이행이다.정부의 경제전망
과 중장기계획의 현실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조기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공
공투자의 중장기계획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필요한 인프라 투자로의 중점화를 목표로
경기 중립적인 재정지출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규제완화에 의한 설비투자증가는
언젠가는 인프라에 제약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267)

264)H.Ronellenfitsch,Selbstverantwotung und Deregulierung im Ordnungs und
Umweltrecht,1995,S.44f.

265)참고로 일본의 경제기획청이 1996년 9월말 그간 단행된 6개 분야(전기통신,유통분야,주
택,금융,고용 기타 등)에 대한 규제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새로 창
출된 수요는 연평균 7조 9천억엔으로 국내총생산의 1.60%를 차지하였고 약 100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일경제,1996.11.1,www.mk.co.kr).

266)매일경제,1996.11.1,21세기 일본의 도전,6면.
267)신한종합연구소,「일본경제동향」,1997.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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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경경경제제제행행행정정정개개개혁혁혁과과과 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

1990년 초부터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정부규제와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불황을 탈출할 필요가 있었고,1993년 세전내각이후 본격적인 경제규제완화의 체제에
돌입하였는데도 경기의 불황은 장기화로 인하여 금융과 항공분야에 대한 규제실패가
현저히 나타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요인이 되었다.행정개혁위원회는 1997년 12월 3
일 경제규제행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결정하였는데,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율저인 개
인을 기초로 하여 자유롭고 공평한 경제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규제절차를 간소화하
고,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행하고 국제적 경제규범과의 정합화를 이루고,사전적
규제행정에서 사후적 규제행정으로 전환하고,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설명책임을 규제담당 행정청에 행하도록 하였다.268)
1997년 12월 4일 행정개혁위원회와 규제완화소위원회는 효율적이고,세계적으로 통
용하기 위하여 경제규제완화를 하여야 한다고 재확인하였다.그리하여 1990년말경 금
융과 항공산업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전기,가스산업 등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규제완
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또한 행정개혁은 행정부의 조직관계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269)경제규제완화의 행정활동의 관계에서도 정부가 간소성,효율성,투명성의 확
보를 기본으로 하여 21세기형 경제규제행정을 하여야 하고,국제경제사회의 환경변화
를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규제행정의 기능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사무․산업의 민영화,민간이양을 행하고,정책의 기획입안기능과 실시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270)이러한 일본의 규제완화 내지 규
제개혁은 일본의 행정규제의 불투명성과 규제대상에 있어 사업자와의 유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규제완화를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또한 경쟁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독점금지법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있어 사업자
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시장메카니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 시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있다.271)그러나 전후 일본의 행정의 최대 문제점은
행정관청이 경제규제를 함에 있어 업계,기업과 밀착되어 불건전한 관계의 온상에서

268)上田和博,“規制緩和”,「法律時報」第70卷 第3號,1998.3,47-48面.
269)毛 桂榮,“日本の 行政改革の歷史と理論”,「ジュリスト」第1161號,1999.8,58面.
270)上田和博,前揭論文,47面.
271)古城 成,“日本におけゐ規制緩和の理念と到達點”,「ジュリスト」第1161號,1999.8,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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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행정을 행한 결과 당해 업계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시민,주민,소비자 등의 건
익을 등한시한 점이다.즉,개별사업의 이해를 제약 내지 구속하거나 규제정책기획부문
의 경직성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경시되었으며,비효율적으로 실시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문제였다.272)

나나나...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정정정책책책의의의 추추추진진진과과과정정정과과과 특특특징징징

일본의 경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여 왔었는데,
1972년 내지 1973년경 일본의 경제구조는 일반적으로 독과점시장 구조로 편성되어 유
효한 경쟁질서로 유지될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 중동
의 원유제한에 의한 석유부족에서 촉발된 상사 등의 매점매석이 물가 폭등을 초래하여
여기에 놀란 일반 소비자들은 독점금지법의 강력한 발동을 요구함과 더불어 정부에 대
한 경제통제를 요청하였다.
1973년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중 기업분할,원가공개,카르텔 가격의 원
상회복명령,과징금제도,형사벌의 강화,주식보유제한의 강화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1977년 5월 기업분할,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징수권,사업
회사 및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강화,과징금,기왕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지조치,불
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필요조치,절차규정,벌칙을 강화하였다.그리고 1970년말경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공자유화조치를 시작으로 경제규제완화를 시행273)한 이
래 1980년대 들어 무역흑자가 급증(1981년 87억달러에서 1986년에는 827억달러)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에서 통상압력이 거세어 결국 경제규제완화를 위해 임시행정개
혁추진심의회가 설립되었다.경제규제완화는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55년에 본격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직속에 행정개혁위원회가 설립
되어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고,1998년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청 직속의 규제완화위원회가 이를 계승하여 경제규제를 완화하여 오고 있으며,최
근 국철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본내각의 6대개혁으로 재정문제와 금융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274)

272)上田和博,前揭論文,47面.
273)古城 成,“日本におけゐ規制緩和の理念と到達點”,58面.
274)毛 桂榮,前揭論文,5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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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규제완화의 제1단계 시기인 1980년대 초반경부터 1980년대 후반경까지는 행
정의 간소화의 수단으로 불필요한 인․허가(예컨대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 등)를 정리
합리화중심에서 비교적 경미한 완화가 제언되었다.행정개혁에 있어서는 행정의 비대
화를 방지하고 인․허가의 간소화함으로써 합리성을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인․허가
건수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였다.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통신자유화의 영향으로 일본
에서도 전전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통신사업의 자유화를 하였는데,통신사업의 자유화
는 민영화이래 일본지시전화(NTT)의 독점력을 억제하였다.일본의 규제완화의 제2단
계 시기인 1980년대 후반경부터 1990년대 초반경까지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개혁의 심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1985
년 7월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서의 심의는 민간 활력의 추진방향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우치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275)1988년 제2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의 심의
(1987-1990년)에는 공적규제를 정의함에 있어 경제적 규제276)사회적 규제의 구별을
도입하였고,277)대내외불균형을 시정하고,시장구조개선,수출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내
수주도형 경제구조의 전환의 관점을 논의하였고,더 나아가 유통,물류,정보,통신,금
융 등에 있어서 경제적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278)제3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
의 심의(1990-1993년)에서는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산업구
조의 선진화,국제적인 규제규범의 조화,공평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 행정
개혁을 논의하였다.279)이 시기는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확대와 무역마찰
의 격화와 엔고차익의 환원부족을 이유로 국민생활의 개선에 대한 비판에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무역마찰은 1986년 9월 미국정부의 요구로 미국과 일본의 구조조정협의를 도
입하여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협의하여 양국의 수뇌
가 그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였고,280)엔고차익환원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유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였다.물론 당시 경제규제완화의 목적은 시장구조의 개선,내수의

275)上田和博,前揭論文,48面.
276)경제적 규제는 자연독점이 높은 산업에 대한 사용질서를 유지하는데 있고,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사업분야의 진출과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경제규제의 완
화를 함에 있어서 고용환경의 안정 등을 비롯한 총체적인 시책이 요청된다고 한다.

277)제2차 임시행정개혁심의회는 사회적 규제에 관하여 국민의 생명,재사의 안전의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경제적 규제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278)臨時行政改革推進審議會,「公的規制の緩和等に關すゐ答申」,1988,12面 參照.
279)皇中誠二郞,“規制緩和の槪觀”,「ジュリスト」第1044號,1994.5,60面.
280)권오승,전게서,134-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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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내외가격차의 축소와 국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있었다.281)
금융분야에서 오랫동안 업무분야의 규제와 가격․요금규제를 정책적으로 경쟁이 회피
되는 경우에 행하여 왔는데,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진행으로 각종규제의 철
폐 내지 완화가 추진되었고,1993년의 행정개혁으로 금융기관,증권회사는 업체별 자회
사 방식으로 다른 업체의 업무분양의 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282)한편,이시기의 규제
완화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는 술과 쌀 등의 유통분야에 있어서 규제완화가 행해짐으로
써 가격파괴현상이 일어났다.283)
일본의 규제완화 3단계 시기는 1993년의 세천내각 이후부터 현재까지인데,경기의 불
황이 장기화되자 규제완화는 경제구조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세천
내각은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으로써 경제개혁연구회가 제3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의 심의
에 부쳐져 1994년 1월 1일부터 경제개혁연구회에서 행정개혁추진방안을 내각결정하게
되었다.경제개혁연구회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으며,284)규제완화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제조물책임제도를 확립하며,행정절차법을 적절히 운영하기로 하였다.285)이러
한 내각결정은 경제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외적으로 규제함으로서 대폭적으로 완화
를 지향하였다.또한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5년 정도 예정하여 규제완화추진개
혁을 정하여 규제완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또한 공적규제
에 관하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백서를 공표하도록 정하였다.이러
한 경제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은 등에서도 규제완화를 계승하여 추진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규제완화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
구조개혁의 수단으로서 불가결하다고 인식하여 규제완화를 주로 한 점,둘째,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나 체제를 정비하고자 촌산내각때 내각 직속기
관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규제완화소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규제
완화소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의 실시상황을 감시함과 동시에 규제 조사․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를 제안하도록 한 점,셋째,촌산내각이 1995년 3월 정부의

281)古城 成,“日本におけゐ規制緩和の理念と到達點”,59面.
282)金井貴飼,“競爭政策の新たな展開”,「法律時報」第71卷 第11號,1999.10,6-7面.
283)古城 成,前揭論文,59面.
284)行政改革硏究會,規制緩和について(中間報告),1993.11.;行政改革硏究會,規制緩和につい

て(最終報告),1993.12.參照.
285)皇中誠二郞,前揭論文,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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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계획을 정함에 있어 계통적으로 규제완화하기 위하여 당초 5년계획에서 3년계
획으로 변경하여 다룬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다다...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의의의 유유유형형형별별별 검검검토토토

1980년대에는 경제규제완화가 전기통신산업,금융,항공,운수업등 부문에서 추진되
었다.1980년 후반 경부터 미국정부와 대외무역마찰이 경화되고 엔고차익의 환원부족
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내외가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유통업에 대하여 본격적
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1990년 경부터 수차례 거쳐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소매단계
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났고 그 수요가 확대되었다.
1997년 일본의 기업이 국제화의 진전이나 경제구조의 개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
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독점금지법 제9조를 개정하여 시장지
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는 지주회사만 금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업지배력의 과
도한 집중과 관계없는 지주화시는 이를 허용하였다.즉,1998년의 금융개혁으로 금융지
주회사(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받아 각종 금융업무
를 총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러한 경제규제완화조치는 상호 진입과 출입을 허용함
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286)또한 1999년 참입수급조정이 폐지됨으로서
운수업분야 등에서 지각변동을 초래하였다.그 결과 1999년에 일본국내항공에 있어서
東京福岡등의 노선에 새로운 항공회사의 참입이 인정됨에 따라 항공운임이 대폭 낮아
졌다.또한 금융분야에서도 외위행위의 자유화,증권․신탁은행의 자회사의 업무분야를
철폐하고,주식매매수수료를 자유화하고,손해보험료율을 자유화하였다.전기통신분
야287)에서도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가격저하효과와 수요확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288)

라라라...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1950년경부터 1970년경 초반까지 경제규제일변도로

286)金井貴飼,前揭論文,7-8面.
287)土佐和生,“NTTのあ方 -經營形態問題と規制緩和のバ-スペクテイプ”,「ジュリスト」第

1082號,1996.1,41-46面.
288)古城 成,“日本におけゐ規制緩和の理念と到達點”,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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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그 이후 규제경제행정의 한계로 인하여 경기가 장기적
으로 불황을 겪게 되고 미국 등 시장개방의 압력 등으로 경제규제완화를 1970년 말경
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하였다.경제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1990년대 후반경부터 이루어
졌고,운수,금융,전기통신,유통산업,항공부문 등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1999
년 4월 규제완화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규제완화와 유지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그리고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
여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44...영영영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가가가...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영국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으나289)대처(Thatcher)정부가 들
어서면서 영국병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즉,“Privatization”과 “InternetMarket”의 활용
으로 요약될 수 있는 대처리즘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
로 시작하여 그 실효를 거두게 된다.대처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영국노동시장은
강경하고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이로 인한 빈번한 파업,태업,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정
치․사회적 혼란으로 특정 지어져 있었다.1979년 10월의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에 승
리하여 새 수상에 취임한 대처의 보수당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 한편,노
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와 근로자간의 협조노력을 강화하였다.또한 공기업을 민영
화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290)
대처 내각이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재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루었으나,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 요금 상승과 안전 저하 등 민영화의 부작
용291)나타났다.1994년 집권한 블레어 내각은 지나친 민영화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

289)이 선외 공저,전게 보고서,82면;대처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 영국의 경제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쇠퇴해 있었다.1인당 국민소득이 1950년 서유럽중 제2위였으나
1979년에는 10위로 밀려났고,세계공산품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16.5%에
서 1979년 9.1%로 대폭 낮아졌다.

290)이선외 공저,상게서,85면.
291)김정렬,“영국 블레어정부의 거버넌스”,「한국행정학회보」제35집 3권,2001,85면 이하;김

정해 외,「주요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6.12,24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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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제개입의 완화에서 재규제(re-regulation)및 규제품질의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기본적으로 시장 매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접근법을 견제하되,환경과 보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였다.또한,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규제품질관리를 도모하고 내각사무처에 규제개선사무국을 설치하여 규제
개혁의 사령부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292)

나나나...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 추추추진진진기기기관관관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체제는 분권화 형태로서,내각사무처 산하의 규제개혁 총괄기
구인 규제개선사무국(BetterRegulationExecutive)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별 규
제사무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규제개혁에 관한 독자적인 자문기구로서 규제
개선위원회(BetterRegulationCommission)가 있다.중앙부처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개혁을 책임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 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또한,통신,석유,보건,환경 분야 등 각 분야별로 규제를 실
행하는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Regulators)이 있고,의회산하에도 규제개혁 관련기
구293)가 있다.이와 같이 영국의 규제개혁 체제의 특징은 다양한 부처와 정부기관간의
규제 관련 책임과 권한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개혁 중 특징적인 변화는 규제기관들의 합병 추진이다.2006년부터
규제개선사무국은 규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부처별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를 2009년까지 현재 31개 기관을 7개 기관으로 통합,축소하는 것을 추
진하고 있다.

555...호호호주주주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가가가...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의의의 배배배경경경

호주의 규제개혁은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

292)김정해 외,상게서,250면 이하 참조.
293)영국의 의회의 위원회와 회계감사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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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 전 부문에 경쟁(Competition)의 이데올로기를 불어 넣기 위한 정책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1980년대 이후 호주 정부는 세계화의 확산,정부에 대한 국민
의 불신,정부 예산의 감축 요구 등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국가경쟁정책(NationalCompetitionPolicy)을 발표 하였
다.이후 국가경쟁정책은 정치,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이데올로기“를 호
주 개혁의 기조로 형성하는 단초가 되었다.국가경쟁정책의 전제는 경쟁의 촉진과 공
공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조건을 균등화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294)
호주의 주요 개혁조치 내용을 살펴보면,먼저,공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시장과 조건 하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하였다.이를 위해 경쟁에 대
한 법적 제한을 폐지하고295),이를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과 금융개혁이 도입되었다.공
공부문에서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호주의 개혁은 상업화(Commercialisation)-
기업화(Corporatisation)-민영화(Privatisation)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296)
호주 정부의 개혁은 위와 같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1995년 국가경쟁정책의 기조에 따라 기존의 규제 관행과 실
태에 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하였고,1997년에는 신설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영
향 기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주관할 규제심사국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1998년에는 규제기관들의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매년 규제개혁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
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297)

나나나...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 추추추진진진기기기관관관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기관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
며,호주의 규제개혁이 높은 평가298)를 받는 이유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294)Pascoe,J.ProfessionalRegulationafterHilmerReport,AustralianAccountant,March,
pp.35-39.

295)IndependentCommitteeofInquiryintoaNationalCompetitionPolicy,Reportbythe
IndependentCommitteeofInquiry,HilmerReport,1993.

296)김정해 외,전게서,494면 이하 참조.
297)최유성,「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2,23면

이하 참조.
298)세계은행(WorldBank)의 보고서인 DoingBusiness2007:How toReform에 따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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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모든 규제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규제체제를 친기업화 하려는
부단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연방정부의 규제심사국(Officeof RegulationReview,ORR)은 규제개혁을 일관상
있게 조정하고,기관과 조직간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제 영향
평가의 총괄 감독기관이다.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기관은 산업,관광,자원부
에 속한 중소기업실(TheOfficeofSmallBusiness,OBS),규제법령에 관한 상원위원
회(TheSenateStandingCommitteeonRegulationandOrdinances),법안심사에 관
한 상원 위원회(TheSenateStandingCommitteefortheScrutinyofBills),재무성
(The Treasury Department), 공정경쟁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s), 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Commission)가 있으며,기타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 조직으로 법률개혁
위원회,소기업 규제완화 테스크 포스팀,자율규제팀,중소기업 자문위원회,신 조세시
스템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기구가 있다.의회에서도 중소기업 고용위원회가 고용에 관
한 규제개혁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299)

666...외외외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규규규제제제 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시시시사사사점점점

가가가...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의의의 배배배경경경333000000)))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동인으로 시장변화,규제완화이념의 확산 및 경제
후퇴 등은 세계 어느 국가에나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특히 이러한 규제개혁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것은 미국이었고,이어 영국 등에서 보수주의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및 민영화는 더욱 더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정부실패에 대한 각종 연구소 및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자
유주의 사조의 등장으로 경제적 규제분야에서 탈규제와 규제완화중심이 대세를 이루었
다.한편 1980년 이후 재정적자의 증가는 사회적 규제들의 비효율성에 대해 연구하게
끔 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규제대안들의 선택에 강조를 두게 되었고 재규제 및 규제영

업활동이 편리한 정도의 순위가 조사대상 175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99)김정해 외,전게서,500-521면 참조.
300)김정해 외,상게서,576면 이하 참조.



- 125 -

향분석의 강조로 규제의 품질관리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고 클린턴 정부의 NPR 운동
은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는 취지하에 많은
규제의 정비를 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적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러
한 시장자유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재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하였다.특히,이들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노동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와 일치되어 더욱 더 규제완화 및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규제완화의 흐름은 1990년대 중반이후 재규제 및 규제품질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규제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였다.
호주는 정치적인 의도나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시장 및 화경변화의 압력에 대처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특히 이러한 압력들에 대처하기 위해 연
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호주 정부는 “경쟁”이데올로기를
사회 전 부문에 불어 넣기 위하여 노력하였다.특히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상업화,기업화,민영화의 3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호주의 규제개
혁은 이처럼 시장의 경쟁을 창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규제개혁의 1980년대 법․행정 간소화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탈규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시장화를 통한 국가권한 축
소가 아니라 국가의 각 분야별 감시,감독 집행에 대한 권한 강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본의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본경제의 위기가 시작되던 1990년대
들어서이다.특히,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장기 경제침체는 규제완화와 시장중심적 개
혁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이 시기에 들어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과 목소
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 자민당에 의한 일당 주도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규제완
화에 대한 관심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일본의 경우,1980년대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무성하였으나 이는 정-관-업이라는 삼각구도의 이익에 반하는 것
으로 간주되어 실제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나나...각각각 국국국의의의 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 추추추진진진기기기관관관

규제개혁 제도의 근간은 규제개혁기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구들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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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신설규제 심사,기존규제정비업무를 담당한다.301)이들 규제개혁 추진기관은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권화되어 있는가 분권화되어 있
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규제개혁 추진기관에 대해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각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기구명 OIRA BRE 단일기구
없음

규제개혁민간
개방추진회의 ORR

소속 OMB
대통령 수상실 수상실

수상실
생산성위원회
소속

근거법
Paperwork
Reduction
Act

Regulation
Reform
Act

내각부설치법
Productivity
Commission
Act

수단 RIA RIA 3개년계획프로
그램 RIS

역할 규제심사 규제심사 및
집행감독 자문 및 협상 규제심사

및 자문

목표 Smarter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시장개방,
국민의 삶의 질

Good
Regulation

구성원 공무원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공무원

출처 :주요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췌

미국의 경우 기획예산처(OMB)의 정보규제실(OIRA)가 규제개혁을 담당하며 각 부체
에서 신설하는 규제가 대통령 명령,특히 ExecutiveOrder12866을 준수하는 지 등을
심사한다.OIRA는 OECD 국가들 중 계층적이고 집권화된 가장 강력한 규제관리기구
로서 정책 초기단계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조정과 감독 그리고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구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경우는 강력한 규제개혁에

301)김정해 외,상게서,5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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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어며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은 규제심사국(RIU;Regulatory ImpactUnit)을 대체하는 규제개선 사무국을
2005년에 설치하여 규제개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규제심사국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규제개선사무
국은 이에 더하여 규제집행 및 단속시스템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효과적인 집행과 단속을 위한 행정부담 감소가 최근 규제개혁 영역에 있어 새로
운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은 단일한 규제개혁추진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대신 연방부처에서 규제품질
을 제고하는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특히,연방내무부(BMI)는 규제개혁의 핵
심추진기관으로 절차적 규제개혁에 기여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표전비용모델 등을 도입하고 있다.그 밖에
독점규제위원회,연방카르텔 감독청 등이 경쟁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개혁추진 기구는 다른 국가와 달리 분권화된 체제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독일과 유사하게 분권화된 체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OECD에서 권
고하는 바대로 집권화된 규제개혁기구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수상실 산하에 규제개혁민
간개방추진회의를 두어 규제개혁과 관련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 기구
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임무가 있거나 규제영향분석을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자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어 집권화된 규제개혁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규제영향분석
의 실질적인 심사와 실행은 총무성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어 내용상으로 볼 때 독일
과 더 유사한 체제로 판단된다.
호주는 생산성위원회 산하에 있는 ORR이 중심이 되어 규제영향기술서(RIS)를 통한
규제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조정하
면서 조화를 꾀하고 있다.특히,ORR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적용과 평가를 주요 임무
로 삼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RIS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등을 평가하고 규
제기관의 순응을 확보하는 일 들을 수행한다.
OECD는 규제개혁추진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독립적이고 집권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추진기관을 신설하
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현재 일본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상위에 위치한 독립된
규제개혁기구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그러나 아직까지 강력한 집행권한이나 개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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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말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조직을 운영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은 1999년 OECD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던
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비교대상 중 독일만이 집권화된 규제개혁
추진기관이 없다고 나타났다.그 밖의 선진국들은 모두 집권화된 규제개혁추진기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규제 심사 및 영향분석 그리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다다...본본본질질질적적적 규규규제제제개개개혁혁혁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방향성이나 방식 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와 관련되
어 있다.302)즉,국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물론이고 산업과 국가의 관계변화 및 산업
구조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각 국의 규제개혁의 방향 및 패턴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각국의 규제개혁 내용 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규제개혁
단계

3단계
초반

3단계
초반

2단계
초반

1단계-
2단계 사이

2단계
후반

규제개혁
패턴 규제철회 규제철회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철회

출처 :주요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췌

미국의 경우 규제개혁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1980년 초반까지는 경제적 규제개
혁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철회에 중점을 두었다.물론 클린턴 정부까지 탈규제는 하나
의 규제개혁의 중심방식이었다.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많은 사회적 규제의 사회전체에
부담으로 이의 재규제 및 질 좋은 규제로의 전환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규제
개혁의 방식이 규제질의 향상과 더 나아가 총체적 규제의 관리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

302)김정해 외,상게서,58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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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급진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화를 통한 재규제 노력이 병행되었다.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완화되었으며 시장행위자가 시장의 규율을
정직하게 준수토록하기 위한 감독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대처정부는 보호적 규
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함으로써 영국의 침체를 발생시킨 원
인이라고 생각했다.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규제완화와 재규제의 흐름은 규제품질
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이어졌다.2004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수
준의 정부 및 규제기관 간의 규제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총체적 규제효과를 파악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는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규제개혁의 흐름 뒤에는 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강력한
국가능력을 지향하는 영국정부의 레짐 이념 정향이 뒷받침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규제완화 등 시장주의적 방식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보수주의적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실제로 많이 지체되어 왔다.특히,
독일의 통일비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정부의 열정을 포기하도록 이끌었다.이
와 같은 독일의 정치적 구조가 규제개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이러한 상황하에
서도 독일 정부는 아주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는데 일본의 개혁방
식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독일 정부는 특정영역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지
니고 다양한 산업영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채택해 나가고 있다.이러한
구조들은 느리지만 점진적인 규제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대부분의 규제변화의 방식은
정부통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규제강화”의 패턴을 지니고 있다.그러한 패턴 내에서
규제완화의 방향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련 입법개선 및 법제개혁의 형태를
취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발전과 성장에 두었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선호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자유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국가의 중점적 사항으로 여기지 않
았다.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규
제개혁에 대한 방향 선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국가의 강력한 개임에 의하여 경
제성장을 이끌 던 규제체제에 규제완화 및 자유경쟁 그리고 민간개방에 대한 논의들이
점차 주입도기 시작하였다.문제는 이러한 규제변화들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아주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일본은 국제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관료나 국가적 저항이 거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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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다.그러나 일본
의 경우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일본은 아직도 선택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시장진입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규제강화의 특성이 강한 국
가 중의 하나이다.
호주의 규제개혁의 초점은 경제사회 전방에 경쟁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
전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이를 위하여 경쟁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규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현재 규제개혁의 단계는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수준에서 활발하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호주는 국제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추
어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친기업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을 선호하여 규제완화 및 규제철회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규
제철회 방식은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그 결과 호주는 OECD 국가 중
기업규제가 가장 적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이상 국가별 본질적 규제개혁의 비교결과 영국과 미국정도가 규제개혁 3단계에 진입
한 수준이며 캐나다,호주 등의 그 뒤를 이어 2단계 후반 정도까지 발전되고 있었다.
규제개혁에 대하여 OECD의 권고 사항 등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인하여 독일의 규제개혁 역시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2단계 수준에 진입하고 있었다.반
면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규제개혁의 단계로 평가해 볼 때 가장 뒤처진
수준인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발전수준을 보여주었다.국가개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
속적으로 해오던 일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
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다.즉,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규제개혁이 대한 뒤늦게 시작되었다.
영미계 국가들은 규제개혁의 패턴이 시자중심적인 규제철회의 방식을 채택하였던 반
면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계 국가들의 규제개혁의 패턴은 국가중심적인 방식인 규
제강화의 방식을 채택하였다.이는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규제 레짐의 특성과 이념정
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적 철학을 지는 국가이념을 지니고 있었고,호주,캐나다 등 역시 영국의 전통을 계승
한 국가들 이다.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을 수행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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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국가개입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이며 관료들이 산
업과 시장을 통제하던 국가이다.이러한 규제 레짐(RegulatoryRegimes)303)의 특성은
본질적 규제개혁의 특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일과 일본은 시장에
대한 선택적인 경쟁도입 및 진입에 대한 규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라라...규규규제제제형형형성성성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절절절차차차적적적 개개개혁혁혁

규제심사제도와 관련된 선진국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의 국가에서 규제심사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304)일본은 현재 규제심사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에 제도와 절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경우는 규제심사라기 보다는 조금 더 범주가 큰 입법심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
으며 사전,동시,사후의 3단계 영향분석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 밖의 영
미계 국가들은 대부분이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의 국
가들은 기존 규제 전체에 대한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 및 전략적인 영
역 등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부분의 국가들
이 일몰법 조항을 채택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국가에서 규제영향분석은 모두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일
본의 경우가 도입초기단계로 정책평가제도와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
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잇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영향분석
안에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와 식별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요규제에 대해
필수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또한 대부분의 구가들이 계량적인 접근방

303)규제형성과 집행에 관련된 조직,법률,이념,이해 그리고 절차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집합체이다.(Doern, G. Bruce, Improving Regulatory Relations in Multi-Level
Governance:PrinciplesandMechanisms.A PaperforPresentationtotheOrganization
forEconomic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ExpertMeeting on Regulatory
CooperationBetweenLeverlsofGovernment,Paris,June30-July1.2003참조)각 국
가의 규제 레짐은 정부적 관점과 국제관계라는 정치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가지
고 발전되어 왔으며,그 국가가 단일국가체제인지 또는 연방국가체제인지,지역수준체제
인지 또는 세계적 수준의 체제인지에 “따라서 규제 레짐 또한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 왔
다.(Hague,R.M.Harrop& s.Breslin.:ComparativeGovernmentandPolilitics.5th
Edition.London:Macmillan.2001.참조)

304)김정해 외,상게서,5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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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사용하여 규제의 지용과 편익을 계산하도록 하였고,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지침서
와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 활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볼 때 이 분석이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명성 및 의견수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리는 작업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미국의 경우 규제형성과정에서 1차 규제심사이후에 한
차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규제심사 이후 규제를 공
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되어 왔던 좋은 규제 만들기 즉,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개혁
들은 특히 규제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심사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들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가 보다 발전된 절차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마마...규규규제제제집집집행행행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절절절차차차적적적 개개개혁혁혁

규제 순응과 관련된 절차적 개혁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요성
을 인지하면서도 그리 큰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5)일
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가나 연방차원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독일연방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순응 및 집행에
대한 감독 감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호주의 경우도
규제집행에 대한 감독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기대만
큼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반면 영국의 경우는 최근 들어 다양한 규제순응조
치 및 규제집행의 일관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주이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되고 있
다.
규제개혁의 초기 작업의 대부분이 행정 간소화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 간소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
라 생각된다.초기에는 단순히 행정 간소화를 위한 레드테입 제거 및 창구의 일원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행정부담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

305)김정해 외,상게서,5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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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행정부담 및 비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독일,영국,호주,미국 등 많은 국가 들이 행정 간소화를 위한 행정부
담측정작업을 실행중이며 이를 위해 표준비용모형 등의 기법 등을 도입하고 있다.반
면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법에 대한 도입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의 집행과정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의 정당성과․책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잘 발달되어야 가능하다.특히,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적
손해나 피해 등이 정부 내로 잘 환류 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절차나 제도 등이 있어
정부나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주어야만 한다.많은 국가들이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등
을 마련하여 공식적인 청원절차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제도 등의 다양한 공식
적인 민원제기 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나 내부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정당성 및 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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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법법법 실실실증증증적적적 분분분석석석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의 경제규제완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으로부
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다
양한 경제특구제도306)를 도입하였다.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전통적 경제특구인 자유무
역지역,경제자유구역 외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를 활
성화 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대덕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의 다양한 경제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경제특구제도는 “일정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금,세제,부동산,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
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특구제도는 대부분 참여정부 전반기에 관련부처가 경쟁적으로 각
각 개별법을 제정하여 도입함으로써 유사제도와 충돌하거나 중복성이 있고,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특구제도 가운데 자유무역지역307),경제자유구역308),지역특화발전특구309),대덕연
구개발특구310),기업도시311)등 다섯 가지 경제특구제도를 각각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상호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306)‘경제특구’라는 용어는 강학상 정립된 용어는 아니고,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최근 중국,일본,북한 등에서 사용하고 있
으며,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특화발
전특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경제특구“란”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하여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지역“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307)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30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309)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310)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31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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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유유유형형형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가가가...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이 논문에서 “경제특구”에 관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다.이는 “경제특
구”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경제특구와 관련된 각종 법제 현황 파악,문제점 분
석,개선방안 제시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제명에 “특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법」
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법률뿐이다.또한,제명에
“경제특구”312)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으며,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2002년 10월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제명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313)이라고 하여 우리나
라 최초로 제명에 “경제특별구역”(한편으로는 “경제특구”라고도 함)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였다.이 법률안의 명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특별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였다314).
또한,“경제특구”에 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강학
상 정립된 근거도 찾기 어렵다.현재 개별적인 경제특구 도입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법률에서 경제특구별 당해제도에 관한 개별적인 정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경
제특구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경제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분석하여 경제특구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요소를 찾아내고,이
를 포괄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특구”라는 용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였는데 중국이
개방전략으로 채택315)한 후 국제적인 용어로 정착해 가고 있으며,경제특구의 기원은

312)국내의 법률상,경제법상 “경제특구”라는 명칭은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각 개별법에 도입
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과 관련된 특구제도를 통칭하여 “경제특구”라고 서술한다.

31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02.10,
1면.

314)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게 법률안 검토보고서,2002.10.,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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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의 자유무역 거점이나 중세의 자유도시 또는 대영제국의 자유항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현대에도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경제특구가 존재하고 있다.국토연
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특구의 기원에 대해 1547년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도시국가
인 폴로렌스를 무관세 자유항으로 지정하면서 출발하였다고 한다.경제특구로 지칭되
는 명칭은 자유무역지역(공통적 용어),외국무역지대(미국․인도),자유공업지대(아랍에
미레이트),자유지대(아랍에미레이트),마낄라도라(멕시코),자유수출지역(아일랜드),수
출가공지역(필리핀․말레이시아․파키스탄),자유항(홍콩),투자진흥지역(스리랑카),경
제특구(중국․북한)등이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경제특구제도를 규정한 법제 분석의 범위를 현재 국내법상의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정한 법률,
즉,「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등 다섯 가지의 법률로 한정하고자 한다.그 이유는
이들 다섯 가지의 법률이 “경제특구”의 특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법
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 이유와 그 체계적 분류는 특구제도의 개념을 종합하
면서 상세히 제시하기로 한다.316)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상상상 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법”이라 한다)이다.이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운영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다.자유무역법상 “자유무역지역”의 정의는,“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

315)법무부,「중국경제특구법제 연구」,법무자료 제265집,2005,10면.
316)이들 다섯 건의 법률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지구)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역
을 규정한다.그러나 이들 법률이 목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산업집적화 등 일반
적인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며,경제특구의 전형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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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유무역법 제2조 제1호).317)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역”이며,
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특구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자유무역지역”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즉 관세
등의 감면과 대외무역과 관련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와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다.
둘째,특별한 법적근거에 따라 특정한 지정요건과 특정한 입주자격을 요한다.
셋째,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및 고
시가 이루어진다.
넷째,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관세와 대외무역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제특례와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섯째,“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법이 배제되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여섯째,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행정작용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으로
서의 법적성격을 가진다.

(((222)))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이다.이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
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며,이 법률상 “경제자유구역”의 정의는,“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이며,이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318)
첫째,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지역이다.즉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253)김용환,“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방안”,「통상정보
연구」제3권 제2호,한국통상정보학회,2001,5면.

318)김기환,“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KIET 산업경제」통권 제69호,산업
연구원,200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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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경제특구가 조성된다.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은,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관세와 대외무역 이외에 외국인 경영환경 조성
등 보다 포괄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계획에 우선하는 특별
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은 제외한다).
셋째,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 이
루어진다.
넷째,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특례와 특별한 지원이 이
루어진다.
다섯째,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행정작용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으로
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333)))지지지역역역특특특화화화발발발전전전특특특구구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이다.이 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로서,이 법률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정
의는,“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역특
구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며,이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
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319)
첫째,“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으로,지역
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구역이 설정된다.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지정․운용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지역
등과는 구분된다.
둘째,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고
시가 이루어진다.

319)김순은,“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 규제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지방
행정연구」제19권 제1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5,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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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특별한 규제특례
가 적용된다.
넷째,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행정작용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으로서의
법적성격을 가진다.

(((444)))대대대덕덕덕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

대덕연구개발특구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이다.이 법률은 “연구개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이 법률상 “연구개발특구”의 정의는,“연구개
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
역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1호).320)
이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이며,이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되고 조성되는 지역으로서,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법률상 특별히 조성
된 지역이다.
둘째,특별한 법적근거에 따라 특정한 지정요건을 요한다.
둘째,법률상 다른 경제특구와는 달리 법률 제명에 “대덕”이라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대덕연구단지”라는 특정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및 고시한다.
셋째,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특별한 규제특례
가 적용되고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행정작용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으
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555)))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

기업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

320)오준근,“대덕연구단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제
22집,한국토지공법학회,2004.7,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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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다.이 법률은 자족적 복합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다.이 법률상 “기업도시”에 관한 정의는,“산업입지와 경
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기업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도시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특구는 “기업도시”이며,이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321)
첫째,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발하는 도시
이다.즉,민간기업이 일정한 주된 산업 등의 기능과 주거생활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셋째,경제특구로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은 다른 법에 우선하여 각종 규제완화 특례와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행정작용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특별법으로서
의 법적성격을 가진다.

다다다...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공공공통통통적적적 개개개념념념 특특특성성성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
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322)중국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어떤 한
나라가 설립하는 것으로 대외 경제무역활동에 있어 특수한 개방정책을 실시하고,조세
감면 등의 특혜 및 융통성 있는 조치를 사용하여 외자를 끌어들이고 기술을 도입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적 성질의 구역”323)을 의미한다.그
러나,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특구제도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이 정립된 것은 없다.다만,개별 법률마다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학문적인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과 그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

321)성소미,“기업도시 건설의 법적 쟁점”,국회사무처 법제실,2004.12,3면.
322)박재룡,“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CEO Information」제364호,삼성경제연구소,

2002.9,5면.
323)법무부,전게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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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법제분석을 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
특구제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다섯가지 특구제도의 공통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면 다섯가지 경제특구제도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324)
앞서 검토한 다섯 가지의 법률을 종합해 볼 경우 “경제특구”제도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개
발되거나 조성되는 지역이다.
둘째,특정한 지역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고시된다.
셋째,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적․지방적 차원의 특별한 규제완화 및 특
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경제특구로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은 일부 법률325)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념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특구란 특별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일정
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등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허
용해 주는 지역“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는 경제특구제도의
도입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관세․조세․
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고,기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국․공유지의 제공,재정지원,토지
의 수용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가가가...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별별별 분분분류류류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특구제도는 명칭과 유형 등이 매우 다양하다.그러
나 이들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제도가 모두 동일한 특징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

324)최준호,“전국 ‘특구(特區)시대’,문제는 없는가;지정만 할 뿐,운영 못하면 전시행정에 그
쳐”,「지방자치」통권 181호,현대사회연구소,2003.10,54면.

325)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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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아니다.경제특구의 설치주체와 특구를 설치하는 목적 등에 따라 각각의 특구
에 대한 행정수단 등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의 특성을
가진 제도는 상당히 많다.다양한 행정주체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각종
경제특구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별로 특
구의 유형을 나누고,이를 분석함이 필요하다.326)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인 경제
특구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각각의 특구제도를 분석한 문헌은 다수 있지만,국내의 모
든 경제특구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그 통일적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 유형을 분
석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경제특구의 유형을 특징을 기
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즉,앞서 “경제특구”와 관련한 개념요소 등을 기초로 하여 볼
때,각각의 법률이 규정하는 경제특구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규제자유형 경제특구이다.이 유형의 특구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과 무역
의 진흥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들 수 있다.이 유
형의 특구제도는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전통적 유형”의 경제특구제도이다.국가
가 지정한 특정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
다.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무역을 진흥하며,국제물류의 원
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한다.자유무역지역은 그 범위가 좁고,해당 지역에서 경영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영역도 제한된다.327)이와 같은 제약을 벗어나서 보다 폭넓은 규
제완화의 틀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용한
다.경제자유구역은 지정 개소 수와 범위를 제약하여 차별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328)경제자유구역 안에 자유무역지역이 다수 지정된 점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을 포괄하는 제도로 볼 수도 있다.
둘째,특화발전형 경제특구이다.이 유형의 특구제도는 특정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326)Plankter,KathleenC.LocalEnvironmentalImpactReview:IntegratingLandUseand
Planning through Local Environmental Impact Reviews (Comment), 20 Pace
EnvironmentalLaw Review.211 (2002-2003);Potter,Pitman B.Governance of
China's Periphery:Balancing LocalAutonomy and NationalUnity,19 Columbia
JournalofAsianLaw 293(2005-2006)참조.

327)김용환,“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군산자유무
역지역을 중심으로-”,「통상정보연구」제3권 제2호,한국통상정보학회,2001,51면.

328)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02.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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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대덕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를 들
수 있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경제적인 특장점이 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다.329)이와 같
은 유형의 특구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대덕연구개발특구
는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술혁신 등을 위해 지정하
며,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시설과 기능이 집적화된 지역을 지정한다.330)기업도시는 국
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산업교역형․지식
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 등이 있다.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인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331)로서 도시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왔으나,기업도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이 특정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법법법제제제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특징이 있
다.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 경제특구제도를 규정한 법률들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특구제도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 분석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332)
첫째,각각의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적 구조와 그 제정 목적을
분석한다.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모든 행정은 법률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행정기관이 수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는 그 근거법률이 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333)따라서 각각의 특구제정 법률이 헌법이나 행정법

329)국회 재정경제위원회,“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심사보고서”,2004.2.27,10면.
330)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

서”,2004.12,2면.
331)건설교통부,「기업도시개발 협약에 관한 연구」,2005.6,9면;김성진,「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12,7면.
332)박균성,「행정법론(상)」,박영사,2007,7면;박정훈,「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

사,2005,10면;Aman,Alfred C.,Je.,Administrative law,West,2001,pp.15-18;
Maurer,Hartmuta.a.O.,S.19ff.

333)석종현,「일반행정법(상)」,127면;윤명선,「인터넷시대의 헌법학」,대명출판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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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상위법과 충돌하는지,자치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둘째,각각의 경제특구제도의 지정 및 운영주체를 분석한다.특구제도가 가지는 기본
적 특징이 다르고,도입목적이 달라서 특구제도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또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여기서는 특구제도를 지정 및 운영권자의 다양성,중복
성,지방자치권이 존중되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셋째,각각의 경제특구제도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분석한다.어떠한 요건을 가질
경우에 특구로 지정되고,그 절차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것은 행정법학적 시각에서
특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여기서는 특구제도의
지정요건의 적합성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넷째,각각의 경제특구에 대하여 주어지는 국가적인 지원제도의 내용을 분석한다.이
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특구제도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체적인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해 진다.여기서는 유사한 경제특구간의 지원제도상의 차이점을 찾아내
고,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차별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섯째,각각의 특구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다.그 이유는 실제 제정한 법률을 해
당기관에서 집행하고 있어야만 법제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공통된 틀에 기초하여 각각의 경제특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
한 다음,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규규규제제제자자자유유유형형형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제제제 분분분석석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경제특구로 구분한 특구제도는 자유무역지
역․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다섯 가지이다.이
다섯 가지 특구를 그 특성별로 규제자유형․특화발전형 경제특구 등 두 가지로 분류하
였다.이 절에서는 제2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규제자유형”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자
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법제현황을 제1절에서 설정한 법제 분석의 틀을 사용하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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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토대로 활용
하고자 한다.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

가가가...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과과과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조조조

(((111)))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

자유무역지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이 법의 제정 목적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
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무역의 진흥,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이 법률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으로 제정
되어 시행하다가 1990년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면
서 전면 개정되었고,2004년 3월 22일에 관세자유지역과 통합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전문이 개정되었다.334)이 법률은 1970년에 제
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그 모태로 한다.1970.1.1.공포된 동법은 “국제수송
선상에 비교적 가까이 접해 있는 남해안 일대의 임해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
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였
다.335)

(((222)))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조조조

자유무역지역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 법률은 “총칙(1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2
장),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3장),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4장),관세 등
의 부과 및 감면 등(5장),보칙(6장)”등 총 6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다음

334)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법률연혁집」,제27편(제21Ⅱ권),471면.
335)김성용,“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관세와 무역」제35권 제5호,한국관세무역연구원,2003.5,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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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자유무역지역법」은 특정지역 개발과 재정 및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어 “특별행정법”336)으로서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특별행정법은 개별 행정영
역에 적용되는 행정법규범을 말한다.경찰 및 질서행정법,급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교육행정법 등으로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이들 특별행정
법 분야는 여러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개별 행정영역에 공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반행정법이라 부른다.
둘째,「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의 관할권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337)를 설치하며,자유무역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출장
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조직법338)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셋째,「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지구의 지정행위를
필요적 요소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계획법339)과 개발행정법으로서의 요소
를 갖추고 있다.
넷째,「자유무역지역법」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와 입주,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행정규제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의 지원조치 등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이 법은 경제행정법340)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341)

(((333)))다다다른른른 법법법률률률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36)천병태,「특별행정법」,삼영사,1997,4면;홍정선,전게서,59-61면 참조.
337)석종현,「일반행정법(하)」,76면.
338)석종현,상게서,54면.
339)석종현,「일반행정법(상)」,491면.
340)신현윤,전게서,5면;이기수 외 공저,전게서,7면.
341)Mayer,Otto,DeutschesVerwaltungsrechtBd.Ⅲ,3.Aufl.,Duncker& Humblot,2004,

S.15ff;Schmidt-ABmann,Eberhard,BesonderesVerwaltungsrecht,13.Aufl.,Walter
deGruyter,2005,S.11ff.;Steiner,Udo,BesonderesVerwaltungsrecht;einLehrbuch,
8.Aufl.,C.F.Muller,2003,S.17ff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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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3조)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나나나...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관관관할할할 행행행정정정청청청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이다.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
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52조).이 지
역은 특별한 규제자유지역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할 행정청은 해당지역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통제한다.자유무역지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리권자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한 내역을 세관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52조).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의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자유
무역지역법 제53조).

(((222)))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위위위원원원회회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는 지식경제부에 설치된다.이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독립성은 부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행정조직법상의 “심의기
관”에 해당한다.342)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①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
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②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의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③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④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⑤자유무역지

342)석종현,「행정법(하)」,76면;전게서,21면;김남진․김연태,「행정법 Ⅱ」,법문사,
2006,23면;박균성,「행정법론(하)」,박영사,2007,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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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위원회의 위원장은 지
식경제부장관이 된다(자유무역지역법 제50조).

다다다...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입입입주주주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자유
무역지역법 제4조 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
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
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지정 필요성 및 일정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동조 제3항).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3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첫째,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②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③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
지,④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등으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며,둘째,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셋째,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

343)석종현,「행정법(상)」,518면;박균성,「행정법론(상)」,361면.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
제부장관이 지정 및 운용의 주체이지만,관세가 면제되는 관세자유지역을 그 기본으로
하므로 그 지정 등에 있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의
법적 성격이 완전한 동의를 요하는 “합의”인가,아니면 “협의”의 절차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지 등을 놓고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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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5조).

(((222)))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변변변경경경 및및및 해해해제제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
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6조).

(((333)))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예예예정정정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②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④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지식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
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자유
무역지역법 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행정계획작용”에 해당한
다.이들 행정계획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
행위설,입법행위설,독자성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다.독일의 경우 지역 및 지구의 지
정은 입법행위로 분류된다.344)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처분성
을 인정하고 있다.345)위법한 지역․지구의 지정의 행정계획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현행 행정소송법의 구조 아래에
서는 처분성을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346)

344)Brohm Winfried,ÖffntlichesBaurecht,4.Aufl.C.H.Beck,2007,S.94ff;Maurer,
Hartmut,a.a.O.,S.424ff.

345)김동희,「행정법 Ⅰ」,박영사,2005,184면 이하 참조;김남진․김연태,「행정법 Ⅰ」,
법문사,2006,318면 이하;박균성,전게서(상)」,145면 이하 참조.



- 150 -

(((444)))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관관관리리리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다.첫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둘째,항공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는 국토해양부장관,셋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넷째,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관리
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공
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8조).관리권자는 관리업무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 지구․물류시설
지구․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
법 제9조).

(((555)))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입입입주주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①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제조업
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③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로서 수출입거래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④ 물품의 하역․운
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⑤ 입주기업
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⑦ 국가기관 등이다.관리권자는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
주자격에 미달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안
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
야 한다.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

346)박정훈,「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박영사,2006,1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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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
주허가를 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제2항).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지
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장 등을 임차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
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자유무역지
역법 제13조).

라라라...물물물품품품의의의 반반반입입입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제조,물류,무역 기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
품이동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입주기업체는 관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
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된 물품은 이를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30조).아울러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내국물품을 관세영
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반출,반입,수출,수입 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0조 규정에 의
하여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한다.

마마마...관관관세세세 등등등의의의 부부부과과과 및및및 감감감면면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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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47조).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자유
무역지역법 제44조).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
제하거나 환급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건물 및 공장 건축을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는 관세 등을 면제한다.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과 입주기업체간 공급․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입주기업
체 공장 등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48조).외국인 투
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보아 임대료를 감면하고,고도기술 수반 기업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
다(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인력양성,공장
유지․보수,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바바바...인인인․․․허허허가가가 등등등의의의 의의의제제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변경․이전․업종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
다(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사사사...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운운운영영영현현현황황황

종래에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따로 지정․운영하였으나,양 제도는 자유무
역을 확대하기 위해 비관세지역을 조성․운영하는 것으로,그 근본적인 목적과 지정 효
과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고,다만 소관부처 및 근거법령이 다를 뿐이다.그
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법규의 이원화는 불
필요한 혼란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이를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
되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고,자유
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
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였다.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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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6개(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공항․항만형 4개(부산항․광양
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등 총 10개 지역이며,지식경제부는 2008년 12월 8일 산업
단지형 2개(울산․김제),항만형 2개(포항항․평택 당진항)등 4개를 추가 지정하고 광
양항․부산항․마산항 등은 면적을 확대 지정하였다.347)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 특례 등 그 지원사항은 매우 제한적임에 반하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매우 포괄적인 점에서 “경제특구”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특히 경제자유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특구제도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기존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그 자체의 재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222...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

가가가...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목목목적적적과과과 기기기본본본구구구조조조

(((111)))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

경제자유구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이 법의 제정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
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이 법은 2002년 7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
로서 일정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국제 기준(GlobalStandard)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선진
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이를 통해 IT등 지식기반 첨단산업,물류․금융․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경제에 수혈함으로써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348)즉 이 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347)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확대 지정 보고서”,2008.12,1면.
348)김문희,“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서”,2002.11,4

면;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2.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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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222)))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조조조

경제자유구역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 법률은 “총칙(1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2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3장),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4장),외국인 생
활여건의 개선(5장),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6장),보칙(제7장)”등 총 7장 35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정지역 개발과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급부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법은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관할권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정하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
며,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식경제부)과 경제자
유구역청349)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조직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그 개발은 특정한 지역․지구의 지정
및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행정작용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계획
법과 개발행정법350)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경영활동의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경제행정법으로
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333)))다다다른른른 계계계획획획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다만,「국토기본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349)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각각 설치․운영한다.
350)박균성,「행정법강의」,박영사,2007,6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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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

(((111)))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위위위원원원회회회3335551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③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④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⑥ 경제자유구
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⑦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지식경제
부장관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된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위촉위
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22)))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기기기획획획단단단333555222)))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이다.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첫
째,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고 기획한다.둘째,경제자유구역에 관
한 법제를 운영한다.셋째,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을 협의한다.넷째,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의안을 작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한다.다섯째,경제자
유구역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홍보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여섯째,그 밖
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351)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식경제부에 설치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계획 등을 심의
한다.

352)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식경제부에 설치하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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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 내내내 행행행정정정의의의 일일일괄괄괄서서서비비비스스스 기기기구구구 설설설치치치(((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청청청)))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의 일괄서비스(Onestopservice)제공을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며,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
구353)를 설치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는 다음과 같
다(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1.「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2조․제14조 내지 16조․제18
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 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 2․제35조․
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 2․제76조의
3․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
발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5.「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7.「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제14조의 2․제4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9.「하수도법」 제7조․제20조․제21조의 2․제22조 내지 제24조․제24조의 2․제26
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 2․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산림법」 제90조,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353)전담하는 행정기구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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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 제3항․제51
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2.「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
조․제57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3.「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 2․제13조․제15조․제17
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무

15.「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
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17.「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기 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8.「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
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
조․제64조․제85조․제86조․제118조 내지 제124조․제132조 및 제144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의한 도로는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0.「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 2․제24조․제25조․제28
조․제39조․제40조․제50조 및 제5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군도의 신
설․개축․수선 및 유지,도로구역의 결정,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



- 158 -

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 2․제13
조의 3․제13조의 5․제14조․제14조의 2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
16조의 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 2․제28조의 4․제28조의 8및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사무

22.「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 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
제41조․제44조의 2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에 관한 사무.

2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 2및 제43조의 규정
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
한 사무

25.「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8조․제39
조․제45조의 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6.「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
한 사무.

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2개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정기
구의 장을 공동 임명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행정기구의 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2).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행정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
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우
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
역법 제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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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옴옴옴브브브즈즈즈만만만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브즈만을 둔다.경제자유구역 내 상사 분쟁을 공정․신
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 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

다다다...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 내내내 부부부적적적절절절한한한 업업업종종종 또또또는는는 시시시설설설의의의 고고고시시시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 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퇴출업종
등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다만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9조).

라라라...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의의의 시시시행행행

(((111)))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한 지정이고,다른 하나는 지식경제
부장관의 직접적인 지정이다.먼저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지정구역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요청을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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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1․2․3항).
다음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
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4항).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
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시․도지사
는 그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계획작용”에 해당한다.이들
계획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행정행위설,입법행
위설,독자성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다.독일의 경우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은 입법행위
로 분류된다.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
다.354)위법한 지역․지구의 지정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
전을 기하고자 할 경우,현행 행정소송법의 구조 아래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함이 바람
직할 것이다.

(((222)))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의의의 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의의의 시시시행행행

(가)실시계획의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미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
다.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

(나)인․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서 규

354)김동희,「행정법 Ⅰ」,184면;김남진․김연태,「행정법 Ⅰ」,318면;박균성,「행정법
론(상)」,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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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
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1.「초지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3.「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제
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7.「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
시,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승인
10.「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1.「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
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도 설치의 인가

12.「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이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
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
가 또는 신고

1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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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동법 제86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18.「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0.항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 163 -

3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의 지정,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
획에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하며,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다)개발 사업의 착수기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
내로 한다.다만,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사업착수
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

(라)토지의 수용 및 사용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할 수 있다.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
야 한다.토지물건․권리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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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준공검사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
은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
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또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바)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자연환경보전
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
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환경개선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
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라라라...외외외국국국인인인 투투투자자자여여여건건건 조조조성성성(((특특특별별별 지지지원원원)))

(((111)))외외외국국국인인인투투투자자자기기기업업업의의의 경경경영영영활활활동동동 지지지원원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른 법
률의 적용 배제 및 규제완화와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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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면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
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의료시설․교육시설․주
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국가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고,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둘째,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먼저,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3조의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음으로 「근
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
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노동부장관은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파
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4조 제3
항․제27조 제1항․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제21조 제1
항․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
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
원(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222)))외외외국국국인인인의의의 생생생활활활여여여건건건 개개개선선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사회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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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시․도지사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20조).
둘째,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
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1조).
셋째,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8조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 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른바 “국제고등
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임용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
다.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넷째,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또한 외
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
설할 수 있다.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
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
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보며,국민건강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외국의 의사․치과의
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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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이 경우 외국의 의
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다섯째,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업을 할
수 있으며(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2),외국인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
용 카지노업을 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3).
여섯째,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경제자유구
역법 제24조).

마마마...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 운운운영영영현현현황황황

2002년 1월 14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2002년 7
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정부시안)”을 발표하였고,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10월 17일 한국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
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
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의 8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보면355)2002년 7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로서 일정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국제기준(GlobalStandard)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기
업들이 선호하는 선진적인 경영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IT 등 지식기
반 첨단산업,물류,금융,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경제에 수혈함으로써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명을 ‘경제특
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5)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02.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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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356)한 후 2002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여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5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3년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발족하고 2003년 7월
10일 당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단을 신설하였다.2003년 8월 6일 인천경제자유
구역을 지정하고,2003년 10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을 지정하였으며,이를 관리할 시도에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였다.2004년 3월24
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고,2004년 3월 30
일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를 주창한 이
명박 정부는 과거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되지 못한 시도의 건의에 따라 2008년 대구․
경북,황해,새만금․군산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으며,정부조직을 개
편하여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특특특화화화발발발전전전형형형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제제제 분분분석석석

111...지지지역역역특특특화화화발발발전전전특특특구구구

가가가...법법법률률률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과과과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조조조

(((111)))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다.이 법의 제정 목적은,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지역특구법 제1조).
이 법은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참여정부가 주창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지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

356)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02.
10,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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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특히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357)또한,
이 특구제도는 그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자치단체별로 수
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춰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릴 핵심규제를
개혁할 필요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358)이 법은 2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설정함에 있어,규제완화를 통한 지방의 특화발전을
위한 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하였고,동년 6월 12일 대통령의 대구 구상
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359)중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발표
하였으며,동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 법 제
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거쳐 2004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년 3월 22일 공포되
었다.7대 과제는 특별법 제정,공공기관 지방이전,R&D 지방지원비율 확대,지역혁신
체계 시범사업,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낙후지역대책 수립
등이며,한편,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은 종합적 접근,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선 지
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말한다.

(((222)))법법법률률률의의의 기기기본본본구구구조조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 법률은 “총칙(1장),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정 및 운영(2장),규제특례에 관한 사항(3장),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4장),보칙(5
장)”등 총 5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구법」은 특정지역 개발과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법
은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급부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따라서 이 법은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지역특구법」은 특구의 지정권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정하고,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

357)국회 재정경제위원회,“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검토보고서”,2003,2면.
358)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2004.10.4면.
359)재정경제부,상게자료,1면 :7대 과제는 특별법 제정,공공기관 지방이전,R&D지방지원

비율 확대,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낙
후지역대책 수립 등이며,한편,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은 종합적 접근,혁신주도형 경제
로의 전환,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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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조직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그 개발은 특정한 지역․지구의 지정
및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행정작용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계획
법과 개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지역특구법」은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
관 소관의 34개 법률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
은 경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333)))다다다른른른 법법법령령령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3조).

나나나...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

이 특구제도의 근거법률이 규정하는 특구의 지정 및 운영의 특징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지원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
는 상향식(bottom-up)방식의 지원정책이며,그동안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중앙 주도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사업추진체계였던 것과 달
리,이 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예산)또는 세제상 지원조치 없이 규제완화라는 수단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데 그 특징에 있다.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지식경제
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를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공청
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특구계획안에 대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역특구법 제5조).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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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
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지역특구법 제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지역특구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① 특화사
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의 적합성,②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③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④ 특
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⑤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에 미치는 효과,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
는 정도,⑦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⑧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특구의 지정에 관하
여 심의․의결한다(동법 제10조).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
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특구에 대한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그리고 특구 및 특화
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동법 제11조).

다다다...규규규제제제의의의 특특특례례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규제특례는 크게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규규규제제제특특특례례례 사사사항항항

(가)교육부문에 대한 규제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교육특구에 관
한 규제완화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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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교육법」
제3조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
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초․중고교육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17조).
둘째,위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보되,자격․임용․보수․신분보장․징계․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
무원법」을 준용하며,교장과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다(지
역특구법 제18조).
셋째,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
하여 「초․중고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
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19조).

(나)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외국인이 「초․중고교육법」에 의
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지역특구법 제20조).

(다)군사시설 등의 보호법에 관한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특구계획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
적 및 경계,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지역특구법 제21조).

(라)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
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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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러한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특구법 제22조).

(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에 한한다)
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
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3조).

(바)온천법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지역특구법 제24조).

(사)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
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
지할 수 있다.또한,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수행하는 농어촌관광 휴양사
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동법 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5조).

(아)농업․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



- 174 -

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5조의2).

(자)농지법에 관한 특례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특화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
호구역 안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특구관할지
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6조).

(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7조).

(카)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
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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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
어서 동법상의 지방도매시장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지역특구법 제28조).

(파)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
자를 둘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29조).

(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월 이상으로 할 수 있고,특구관할지
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역
특구법 31조).

(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이와 같
은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야 하며,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지역특구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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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역특구법 제33조).

(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원
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
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
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
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지역특구
법 제34조).

(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
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5조).

(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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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지역특구법 제36조).

(버)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으며,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
정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할 수 있
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2).

(서)주세법에 관한 특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옹․임업인,생산자단체는 「주세법」의 규정에 불구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3).

(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4).

(저)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
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에 우선하
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5).

(처)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농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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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
36조의6).

(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지방재
정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7).

(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
의8).

(퍼)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동일한 산업
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
을 임명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9).

(허)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
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대상으로 본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10).

① 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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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주택의 공
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11).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는 생산,연구개발을 위한 사업,교통,환경,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
한 사업,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역특구법 제36조의12).

(((222)))토토토지지지이이이용용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규규규제제제특특특례례례 사사사항항항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 안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
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지역특구법 제37조).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
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지
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에 한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③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⑤「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
발구역의 지정,⑥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지역특구법 제39조).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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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화사업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
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그 내용은 ①「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②「산
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③「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④「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
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⑤「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⑥「농어촌정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⑦「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⑧「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⑨「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ꊉ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허가,
ꊉꊓ「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ꊉꊔ「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등이다.
이와 같은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위의 사항과 관계되는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고,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
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지역특구법 제40조).

(((333)))권권권한한한이이이양양양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규규규제제제특특특례례례 사사사항항항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와 같은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특구관할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 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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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머
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특구관할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할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
여야 한다.이러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
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지역특구법 제41조).

(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에서 닭․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
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
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집
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동법상의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지역특구법 제42조).

(다)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
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
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역특구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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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동차의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
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경찰청장의 업무는 이
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지역특구법 제44조).

라라라...지지지역역역특특특화화화발발발전전전특특특구구구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333666000)))

2004년 3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였고 동년 3월 22일 법률 제7192호로 공포되었다.동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동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 직제를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2004년 12월 30일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가 개최되어 순창장류산업특구,고창복분자산업특구,고창경관농업특구,순천국제
화교육특구,대구약령시한방특구,국토최단 마라도청정특구 등 6개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5년 2월 2일에는 제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여수 오션리조트특
구,익산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창녕외국어교
육특구 등 4개 특구가 지정되었다.2005년 4월 26일에는 제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
회가 개최되어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제천약초웰빙특구,
영양반딧불생태체험마을특구,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등
6개 특구가 지정되었고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가 변경되었다.2005년 6월 28
일에는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이천도자산업특구,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괴산청정고추

360)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보고서”,2004.12.-200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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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구,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서울동대문약령시한방선업특구 등 8개 특구가 지정
되었다.2005년 9월 6일에는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완주포도주산
업특구,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강릉사이언스파크특구,상주곶감특구,함양지리산
약초건상식품특구,영천한방진흥특구,옥천묘목산업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5년 12월 6일에는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진안홍삼한방특구,대
구패션쥬얼리특구,충주사과특구,옥천옻산업특구,영덕대게특구,영동포도와인특구,군
포청소년교육특구,양평친환경농업특구,거창외국어교육특구,김해평생교육특구 등 10
개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6년 6월 20일에는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음성다올찬친환경수
박특구,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강화약쑥특구,함평나비산업특
구,고양화훼산업특구,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문경오미자산업특구,부안영상문화특구,
울진로하스농업특구 등 10개 특구가 지정되었다.2006년 9월 12일에는 제9회 지역특화
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청양고추․구기자특구,부안누에
타운특구,정남진장흥생약초․한방특구,울주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상주고랭지포
도특구,대구안경산업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되었다.2006년 12월 19일에는 제10회 지
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화천평화․생태특구,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김천자
두산업특구,원주옻․한지산업특구,논산양촌곶감특구,여주쌀산업특구,강진외국어교육
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7년 4월 20일 제1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특구,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인천 중구 차
이나타운특구,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경산 종묘산업특구,영양 고추산업특구,경
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등 8개 특구가 지정되었다.2007년 7월 16일 제12회 지역특
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성 조선산업특구,청주 직지문화특구,영주 글로벌인재
양성특구,봉화 파인토피아특구,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강
경 발효젓갈산업특구 등 7개 특구를 지정하였다.2007년 9월 28일 제13회 지역특화발
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특구,태안 종합에너지특구,경남 거창
화강석산업특구,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예산 황토사과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아산 국제화교육특구,서울 노원 국제화교
육특구,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등 11개 특구를 지정하였다.
2008년 4월 25일에는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정남진 장흥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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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행특구,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광양 매실산업특구 지정,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충주 수상레포츠특구,천안 국제화교육특구 등 6개 특구가 지정되었다.2008
년 7월 25일에는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개최되어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
구,양주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함평 천지한우특구,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칠곡 양봉산업특구,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 7개 특구가 지
정되었다.2008년 11월 말까지 지정․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109개이며,
31개 법률 462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게 되었다.

222...대대대덕덕덕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

가가가...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과과과 기기기본본본구구구조조조

(((111)))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

경제특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가운데 특정지역 명칭을 법 제명에 포함한 법률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유일하다.대덕연구개발특구의 근거
가 되는 법률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이 법의 제정 목
적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을 촉진하고,상호협력을 활성화 하며,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
로써 국가의 기술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대덕연구단지는 1993년에 제정된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에 따라 관리 되어
왔다.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
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이와 같은 기존의 법
적,제도적 틀은 연구단지의 인프라 및 연구기반 조성기에 성립된 것으로,“최근 우리
나라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필요성과 대덕단지 내 혁신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체
제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361)이와 같은 인식
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되었다.이 법의 제정취지는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체제의 수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며,다른 한편으로는 현
재 대덕연구단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도

361)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방안”,200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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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362)

(((222)))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조조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 법은,“총칙(제1장),특구의 지정 및 특구육
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장),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제3장),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제4장),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제5장),특구개발사업의 시행(제6장),특
구의 관리(제7장),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제8장),보칙(제9장)”등 총 9장 76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은 제정목적․취지 및 법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덕”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그 특성에 맞도록 특별한 발전을 촉진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특구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특정지역 개발과 과학기술 및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이 법은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급부행정법의 영역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법은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특구 관할권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정하고,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며,연구개
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두고,특구 내의 행정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조직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특구의 지정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연구개발 및 사업,특구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계획법 및
개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특구운영성과의 확산,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 각종 경제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행정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이 법은 경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333)))다다다른른른 법법법령령령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

362)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
서”,200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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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
제가 더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연구개발특구법 제3
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나나...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

(((111)))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위위위원원원회회회333666333)))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연구개
발특구위원회를 둔다.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①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②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③ 특구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④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⑤ 특
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
다(연구개발특구법 제7조).

(((222)))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지지지원원원본본본부부부333666444)))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
립한다.지원본부는 법인으로 하며,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48조).
①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인 토지․건물,연구개발관련시설과 기자재의 취득․개발․
비축․관리․공급 및 임대,② 용수․에너지․정보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63)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운영․욱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64)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다른 특구(행정기구)와는 달리 법인으로 설립하며,특구의 육성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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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
치,④ 연구개발성과물의 전시․홍보,과학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사업 ⑤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365),⑥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⑦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다다...특특특구구구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특특특구구구 육육육성성성종종종합합합계계계획획획 수수수립립립

(((111)))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해해해제제제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
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
조 제1호).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1항).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
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2항).시․도지사도 관할지역 중에서
특구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해당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
4항).
특구의 지정요건은 첫째,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
적․연계되어 있을 것,둘째,위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셋째,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
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넷째,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
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

365)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원,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지적재산권 관리
에 대한 지원,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지원,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연구개
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사업인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국내외 투자
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그 밖에 내
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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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고시하고,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6항),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7항).

(((222)))특특특구구구 육육육성성성 종종종합합합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
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특구육성종합계획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6조).

라라라...특특특구구구 육육육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각각각종종종 지지지원원원사사사항항항

(((111)))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 및및및 사사사업업업의의의 강강강화화화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366)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
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
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지식
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66)“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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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법률․회
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
구안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8조).특구안
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연
구소기업을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
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367)로 사용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
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연구개발특구법 제10조),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11
조).교류․협력을 강화를 위한 일정한 지원이라 함은,국내외 기업,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특구안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연구 및 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 및 산업현장교육 내
실화 지원,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그 밖에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68)의 지원을 말한다.혁신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원이라 함은,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
조직의 구축,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교류 활성화,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
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권의 평가 및 보
상시스템의 개선을 말한다.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에 한정적
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특구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367)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
비,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기관운영경비를 말한다.

368)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공동연구개발,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촉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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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
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
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
발사업의 시행자,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
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369)을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
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고,갱신할 수 있으며,갱신기
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
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1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전
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18조).

(((222)))특특특구구구운운운영영영 성성성과과과의의의 확확확산산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

369)부담금이라 함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산지관리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환경개선비
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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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책370)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19조).연
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 안의 주요 기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0조).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운영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연구
개발특구법 제21조).

(((333)))외외외국국국인인인 투투투자자자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및및및 생생생활활활여여여건건건 개개개선선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특구 안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
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2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
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또한,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
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아울러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본부에 옴부즈만을 둔다(동법 제25조).

마마마...특특특구구구의의의 개개개발발발과과과 관관관리리리

(((111)))특특특구구구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의의의 시시시행행행자자자

370)일정한 시책이라 함은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연구
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
성화,그 밖에 특구의 운영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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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371)가 이를 시행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26조).

(((222)))특특특구구구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의의의 시시시행행행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이를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
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
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식경제부장관
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허가 등
의 의제처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

371)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지원본부,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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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특특특구구구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의의의 착착착수수수 및및및 토토토지지지 수수수용용용

특구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지정한 사업착수기한 이내
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연구개발특구법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도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연구
개발특구법 제31조).

(((444)))준준준공공공검검검사사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러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 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

(((555)))특특특구구구의의의 관관관리리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특구관리계획372)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지식경제부장관은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지식경제부장관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
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

372)특구관리계획에는 특구관리의 기본방향.특구의 위치 및 면적,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
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용수․에너지․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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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특히,교육․연구 및 사
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37조).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
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
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하거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며(동법 제38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
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3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입주기관이 ①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② 시설의 설치 또는 건
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
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④ 입주기관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⑤ 승인을 얻
지않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때에는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지식경제부장관
은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 등
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41조).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
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2조).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보며,지원본부가 관리한다(동법
제43조).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동법 제
44조).

바바바...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특특특구구구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1973년 일본 쯔쿠바 연구학원도시를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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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여 과학
단지로 출발 하였다.당시 과학단지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하였고,면적은 27.8㎢였다.
이후 국내 제일의 과학단지로 육성되어 오다가 2004년 3월 10일 제42회 국정과제회의
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방침을 결정하고,동년 12월 29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후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특구 지정규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유성구 32개 법정동지역
에 대덕연구단지 27.8㎢,대덕테크노밸리 4.3㎢,대전지방3․4산업단지 3.1㎢,국방과학연
구소 일원 5㎢,북구 그린밸트 30.2㎢ 등 총 70.4㎢이다.2007년 말 현재 대덕연구개발
특구 안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 등은 출연연구기관 29개,공공연구기관 7개,국공립기관
15개,교육기관 6개,기업 898개,기타 비영리기관 23개 등 977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인력은 연구개발인력 18,796명,생산 및 관리인력 21,542명 등 40,338명이
근무하고 있다.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 집적지이다.현재 국공립 출
연연구기관이 19개,정부투자연구기관이 7개,기업부설 연구기관이 32개,대학부설 연
구기관이 5개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지역이다.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를 보면,국내특허출원이 46,355건이
고 등록이 29,193건이며,해외특허출원이 17,893건이고 등록이 5,978건에 달한다.그리고
민간기업 등에 기술이전한 건수는 815건이며,기술이전 수입은 77,798백만원이다.373)

333...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

가가가...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 목목목적적적과과과 기기기본본본구구구조조조

(((111)))법법법률률률의의의 제제제정정정목목목적적적

기업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다.이 법의 제정목적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
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발전과 민간기업의 투
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기업도시법 제1조).이 법의 명칭은 법안 제안 당시에는 “민간투자 활성

373)지식경제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대덕특구현황」,200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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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도시의 특성에 더 부합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으로 수정하였으며,도시의 명칭도 “민간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수정하였다.374)
이 법의 제정 취지375)를 보면,종래에는 산업단지 조성,주택난 완화 등을 위하여 공
고이 도시를 개발하여 입주기업과 입주민 등에게 분양․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즉,공공에 의한 개발방식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나 산업단지는 장기 미분양 발생,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 약화 등으
로 도시의 경쟁력 저하와 도시간의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수의 도시․경제학자들이 지적한바와 같이,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업
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시개발과 동시에 직
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복합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제도의 일대 전기를
모색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최근 경제위기가 기업의 투자부진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기업이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하면서 산업은 물론,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첨단산업․관광서비스산업 등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
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지역개발 및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복합도시의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각종 인․허가의 처리,자금조달의 지원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 자족적인 도시의
개발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이법의 제정 취지376)로 되어 있다.

(((222)))근근근거거거법법법률률률의의의 기기기본본본구구구조조조

기업도시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 법은,“총칙(제1장),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제2장),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3장),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
선(제4장),위원회 등(제5장),보칙(제6장)”등 총 6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와 같은 제정목적․취지 및 법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특별한 지

37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심사보고서”,2004,
11,32면.

375)국회 건설교통위원회,상게 심사보고서,7면.
376)국회 건설교통위원회,상게 검토보고서,2004,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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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특구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법」은 특정지역 지정과 도시개발 및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급부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법은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기업도시법」은 특구 관할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하고,특구의 지정 및 운
영을 위하여 기업도시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며,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업도시관리협의회 및 기업도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
조직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기업도시법」은 특구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등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은 행정계획법 및 개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기업도시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규제완화와 재정적 부담 등의
감면 및 사업시행의 지원 등 다양한 경제행정법상의 행정작용이 포함되어 있다.따라
서 이 법은 경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과 비슷한 것처
럼 보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고,혁신도
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인 반면,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여 산업시설과 정주여
건을 복합적으로 조성377)하는 것으로 시행 주체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33)))다다다른른른 법법법률률률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
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
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기업도시법 제3조)라고 규
정되어 있다.

377)건설교통부,「기업도시개발 협약에 관한 연구」,2005.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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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추추추진진진주주주체체체

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업도시
위원회378)를 둔다.이 위원회에서는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개
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기업도시법
제39조).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개발구역내 시설
물의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
회379)둘 수 있고,이 협의회는 시행자․입주기업․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
원 및 관계전문가로 시장․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이 협의회에서는 기업
도시 입주업종에 관한 사항,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기
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학․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기업도시법 제40조).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기
업도시추진기획단을 둘 수 있다.다만,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다.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기업도시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41조).

다다다...개개개발발발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 시시시행행행

(((111)))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380)이 산업․연구․관

378)기업도시위원회는 다른 경제특구 위원회(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와는 달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다.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이유는
기업도시를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379)기업도시협의회는 시행자․입주기업․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
가로 구성하며,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380)민간기업은 법인에 한하며,기업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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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
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다음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기
업도시법 제2조).첫째,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이다.
둘째,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이다.셋째,관광레저형 기업
도시로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이다.넷째,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381)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이다.

(((222)))개개개발발발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제제제안안안

기업도시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민간기업과 협의된 기관은 관할 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382)로 인하여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
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사항의 개요
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
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당
해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유익의 정도가 큰 사업,당해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 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4조).

(((333)))개개개발발발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를 포함한다.
381)「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
382)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사업대상지가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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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또한,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5조).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
발사업이 다음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첫째,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
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추어야 한다.둘째,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여야 한다.셋째,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여야 한다.넷째,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하여야 한다.다섯째,그 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383)에 부합하여야 한다.개발구역은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
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384)이상이어야 한다. 국토
해양부장관은 지정된 개발구역이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385)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
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7조).

(((444)))개개개발발발계계계획획획 및및및 실실실시시시계계계획획획의의의 승승승인인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규모,재원조달계획,보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383)「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시의 지역(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의 지역을 제외한다),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84)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 제곱미터.다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
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30만 제곱미터,관광레저형 기
업도시 660만 제곱미터,혁신거점형 기업도시 330만 제곱미터.다만,「국가균형발전 특
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85)“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당해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고
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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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386)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그 고
시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아울러,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운
용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11조).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실시계획에는 자금계획서,사업시행지
의 위치도 및 지적도,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단계별 조성계획서,관할 시장․군
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제1종 지
구단위계획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
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그 승인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1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협의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41종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
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
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기업도시법 제13조).

(((555)))개개개발발발이이이익익익의의의 환환환수수수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성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자료
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8조 제1항).국토해양
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결과가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
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386)개발계획의 명칭,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개발계획의 개요,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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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
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
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
용한다(기업도시법 제8조 제2항).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
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
을 조정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8조 제4항).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둔 이유는,도시개
발로 인한 발생한 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개발이
익의 산정은 구역지정시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준공시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도시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가운데 적정한 범위를 초과
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특혜성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지역발전의 목표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87)

(((666)))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자자자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토토토지지지의의의 수수수용용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
정하며,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과 협의한 기관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
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에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개발사업의 시행
자로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388)
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10조).시행자는 개발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후에 이를 할 수 있으며,

387)국회 건설교통위원회,“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 검토보고서”,2004.
11,13면.

38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
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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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
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
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14조).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
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기업도시법 제15조).시행자는 산업용지․업무용지․관광
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
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16조).

(((777)))비비비용용용의의의 부부부담담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개발구역 내 특정시설은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한다.예컨대,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며,통신시설은 당해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설치비를 부담한다(기업도시법 제19조).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성 분석자료를 개발사업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일정기준 이상 이익의 발
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등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할 수 있고(기업도시법 제20조),투기우려지역389)에 대하여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을 제한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22조).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

389)투기우려지역이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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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기
업도시법 제21조).

라라라...사사사업업업시시시행행행자자자 및및및 입입입주주주기기기업업업 지지지원원원

(((111)))조조조세세세 및및및 부부부담담담금금금의의의 감감감면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개발구역 안의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
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
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2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개발구역 안에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26조).

(((222)))특특특례례례 조조조치치치

첫째,국․공유지의 목적외 처분제한이다.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을 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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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이다.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28조).
셋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이다.개발구역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사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의 업무로 본다(기업도시법 제29조).
넷째,관광시설업에 관한 특례이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390)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기업도시법 제30조).
다섯째,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이다.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국토해
양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31조).
여섯째,출자총액 제한에 관한 특례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
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
는 경우에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의 기간동안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기업도시건설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32조).
출자총액제한제도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종의 타회사 주식보
유 한도제로서 상호출자 금지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순환 출자 등 간접적인 상호출자
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고,핵심역량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
편,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것391)이다.
일곱째,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이다.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
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매립지 또는 준

390)일정한 요건이라 함은,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
요한 시설․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등을 말한다.

391)신현윤,전게서,217면.



- 206 -

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동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실시
계획이 승인된 때에 동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
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기업도시법 제33조).
여덟째,기금 및 예산지원에 관한 특례이다.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용
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34조).

마마마...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 정정정주주주여여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선선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특례조치가 이루어진다.
첫째,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이다.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
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교육감은 시행자가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
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
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35조).
둘째,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이다.개발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
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기업도시법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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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이다.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
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설치계
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시행자가 협의되어 승인된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허가하여야 한다.개발구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
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38
조).
넷째,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이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의 규정이 준용되어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
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토록 지원한다(기업도시법 제3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규정하는 사항
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
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
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
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
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임용기간,급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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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
용할 수 있다.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
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바바...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 개개개발발발현현현황황황

기업도시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의 투
자 의욕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정부에 제안하고,2004년 6월에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2004
년 6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31일 공포하였다.
기업도시를 특성화하기 위해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유형화하고 도시의 규모 및 지원내용 등을 차등화 하며 기업도시의 난
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유형별 최
소면적기준을 산업교역형은 500만㎡ 이상(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 330만㎡ 이상),지식기반형은 330만㎡ 이상,관광레저형은 660만㎡,혁신
거점형은 330만㎡ 이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65만㎡ 이상)으로 정하였다.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하
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산업교역형은 가용토지의 40%,지
식기반형은 가용토지의 30%,관광레저형은 가용토지의 50%,혁신거점형은 가용토지의
30%로 정하고,시행자가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 일정면적,즉,산업교역형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30%,지식기반형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20%,관광레저형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50%,혁신거점형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30%를 직접 사
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392)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 등을 위하여

392)건설교통부,「기업도시 개발제도」,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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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하고,2005년 4월 15일까지 8개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05년 7월 8일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전남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충북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강원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전북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4개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전남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재심의 하기로 결정하고,경남 사천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와 경남 하동․전남 광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탈락시켰다.그 후 2005년 8월 25
일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전남 해남․영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총 6개지역이 선정되었다.시
범사업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393)
첫째,강원도 원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다.원주시는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
원 330만㎡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603억원을 투입하여 첨단의료⋅연구,건
강바이오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충북 충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다.충주시는 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원
693만㎡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3,086억원을 투입하여 첨단연구시설 및 IT․
BT․NT 부품소재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전남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이다.무안군은 무안읍 청계․현경․망운면
일원 40.3㎢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7,370억원을 투입하여 항공물류단지,첨
단산업단지,건강보양단지,국제관광레저단지,한․중 국제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넷째,전북 무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다.무주군 안성면 공정리,금평리,덕산리
일원 8,09만㎡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926억원을 투입하여 스포츠,레저,관
광,문화,주거,의료,휴양,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사업시행자는 대한전
선(주)이다.
다섯째,충남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다.태안군은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
구 일원 1,462만㎡에 2005년부터 년까지 사업비 11,177억원을 투입하여 아카데미,청소
년문화체육시설,첨단복합산업단지,테마파크,국제비즈니스단지,골프장,생태공원 등
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섯째,전남 영암․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다.전라남도는 해남군 산이면,영
암군 삼호읍 일원 3,305만㎡에 2005년부터2012년까지 사업비 23,075억원을 투입하여

393)건설교통부,「기업도시 추진현황」,200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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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거타운,스포츠 레저타운(F1Zone),휴양․오락타운,해양관광단지,영상타운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개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시범사업별 참여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담기업
을 설립하고 개발계획 등을 승인하는 등 태안․원주․충주․무주는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중이고,태안은 2007년 9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0월중 착공하였으며,원주․충주
는 2007년 실시계획을 승인되었다.무주는 2007년 9월중 개발계획 승인 완료 후 실시
계획을 수립 중이며,무안은 사업시행자가 법정자본금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자본
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2008년 중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영암․해남은 사
업규모 과다,낙후지역 입지로 민간의 소극적 투자의지로 지연되었으나,200년 9월 전
담기업 설립이 마무리되어 2008년 현재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한 상태에 있다.

제제제555절절절 외외외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세계 각국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제완
화,특정지역의 개발촉진,특별한 도시건설 등의 목적으로 “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이들 중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은 중국이라 할
수 있다.중국의 경우 경제특구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그 밖에 상해포동신구,경제기술개발구,보세구,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특구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몇 종의 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모델 입법으로 검토된 오키나와 특구와 지역 특화발전특구
입법의 모델이 된 구조개혁특구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구제도는 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홍콩은
매우 특별한 형태의 특구이고,싱가포르,필리핀 수빅만 등도 그러하다.영국과 멕시코
등의 경우에도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구”는 어떠한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나라마다 외
국인투자의 촉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국토의 균형적 발전,첨단산업의 유치 등 매우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치된다.그 근거가 되는 법제도 국가적인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경우,홍콩의 일국양제와 같이 한 국가 내에 전혀 다른 두개의 통치
체제를 허용하는 극단적인 입법에 의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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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법제분석의 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구와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외국의 특구를 조사하였다.다만,구체적인 입법상의 비교․분석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분석의 대상을 우리나라와 인접하고,우리나라가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사례로 삼은 중국과 일본의 특구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위와 같
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특구”가 추진되는 관계로 입법상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11...중중중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가가가...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유유유형형형

중국 경제특구는 특별경제구 유형 중의 하나이다.394)특별경제구란 어떤 한 나라가
설립하는 것으로 대외 경제무역활동에 있어 특수한 개방정책을 실시하고,조세감면 등
의 특혜 및 융통성 있는 조치를 사용하여 외자를 끌어들이고 기술을 도입하여 대외무
역을 발전시키고,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적 성질의 구역을 말한다.395)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조건도 다
르고,구체적인 구역 설치의 목적도 다르다.이로 인하여 각국의 특별경제구에 대한 구
체적인 호칭도 같지 않다.중국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특별경제구에 대한 호칭에 관하
여 보면 어떤 것은 자유항 또는 자유무역구라고 부르고,어떤 것은 수출가공구,자유공
업구,자유관세구라고도 부르며,또 어떤 것은 대외무역구,투자촉진구,보세창고구,자
유변경구,과학공업단지,관광구 등으로 부른다.396)
중국에 설립되어 있는 경제관련구역 중 특별경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경제특
구,경제기술개발구,상해의 포동신구(浦東新區),보세구(保稅區),첨단기술산업개발구
(尖端技術産業開發區),397)관광휴양구(觀光休養區),398)변경경제합작구(邊境經濟合作區)
등이 있다.399)이 중 경제특구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그 외의 특별경제구는 그 후

394)법무부,전게서,7면.
395)법무부,상게서,7면.
396)黎學玲,「特別經濟區法」,中國法律出版社,1997,1면.
397)원어로 高新技術産業開發區로 되어 있다.
398)원어로 旅游度假區로 되어 있다.
399)黎學玲,전게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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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립되었다.이 중 경제특구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그 외의 특별경제구는 그 후
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해의 포동신구 또는 경제기술개발구 등도 경제특구라고 부르는 견
해가 있다.이러한 견해는 경제특구와 특별경제구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특구와 특별경제구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심천(深圳),주해(珠海),산두(汕頭),하문(厦門),해남도(海南島)등 중국 정부가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의 구역을 경제특구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포동신구,경제기술
개발구,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광휴양구,변경경제합작구 등은 경제특구 이외의 특별
경제구라고 부른다.경제특구는 다른 특별경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권입법권(授權
立法權)을 향유하는 등 다른 특별경제구와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입입입법법법체체체제제제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체체체계계계

경제특구의 입법체제는 중앙입법과 수권된 지방입법이 결합된 양급다충제의 입법체
제로 구성되어 있다.중앙법률은 중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하고 개정하는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률,그
리고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는 행정법류로 나뉜다.그러므로 경제특구
와 관련된 기본 법률과 행정법규의 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국
무원에 있다.
지방법규는 「중국 헌법」 제100조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
부 조직법」 제7조,「중국 입법법」 제 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자치
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가 해당 해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헌
법과 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정․공포하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와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도 해당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헌법과 법률,행정법규와 해당 성,자
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법규를 제정하여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고,이와 동시에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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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를 통해 광동,복건,해남 등 3개의 성은 그
소속 경제특구에 대한 지방법규 제정권을 보유하고,해남성 해구시는 성 인민정부 소
재지로서 지방법규 제정권을 보유한다.이와 같은 입법권을 법정입법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입법권의 기초 위에서 중국은 경제특구의 수권입법을 추진하여 1981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광동성․복건성」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
회에 소속 경제특구의 각종 단행 경제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에 관한 결
의」를 통과시켰고,1988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해남 경제특구 건립에 관한 결
의」를 통과시켰다.그리고 1922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삼천시 인민
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삼천시 인민정부에 각각 법규와 규장을 제정하여 삼천경
제특구에 실시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199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
회는 「하문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하문시 인민정부에 각각 법규와 규장
을 제정하여,하문경제특구에 실시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1996년 3
월의 「산두와 주해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인민정부에 각각 법규와 규장
을 제정하여 각자의 경제특구에 실시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각 통
과시켰다.이로써 광동,복건,해남 3성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심천,하문,
산두와 주해 4개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소속 경제특구에 대해 법규제
정의 수권입법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밖에 1985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방면에 대한
임시 규정 또는 조례를 국무원이 제정토록 수권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이는 중국
경제특구의 건설이 중국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의 중요내용임을 고려하여 국무원으
로 하여금 경제특구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권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입입입법법법 및및및 법법법률률률 적적적용용용 일일일반반반원원원칙칙칙

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이란 입법자가 경제특구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전 과정을 지도하는 것으로 입법 활동에 대하여 보편적인 지
도규범의 역할을 하는 준칙을 가리킨다.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특구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고,둘째,통일성과 융통성을 결합해야
하며,셋째,경제특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우월성을 창출하는 원칙 등이 있
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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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규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그리고 법정입법과 수권
입법이 모두 존재하며 그 적용범위나 단계가 많고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경제특구 법률적용401)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402)
첫째로,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모든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은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중국 입법법 제78조).
둘째로,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지방성법규,규장보다 우선하고,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성법규,규장보다 우선한다(중국 입법법 제79조).행정법규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
이 저촉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지방성법규의 규정과 행정법규의 규
정이 저촉되는 경우는 행정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로,행정법규가 법률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한 경
우 행정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마찬가지로 지방성법규가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한 경우 지방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넷째로,특별법과 보통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
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섯째로,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중국의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다만,중국이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
외한다.중국의 법률,법규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제관례
를 적용할 수 있다(중국 민법통칙 제142조 참조).
중국의 입법원칙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
등의 법 단계 구조가 준수되며,그 밖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 일반원칙이 적용된
다.경제특구에 특유한 법률적용원칙으로는 수권입법 우선적용의 원칙과 경제특구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더욱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403)

400)黎學玲,상게서,64-68면;기타 경제특구 입법의 원칙으로 국가 주권보호의 원칙과 평등
상호이익을 견지하는 원칙,그리고 장려와 제한이 결합되는 원칙,국제관례와 중국의 실
제상황이 결합되는 원칙을 드는 경우도 있다.

401)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협의의 법률이 아니라 광의의 법률로서 일반적인 법규범을 총칭하
는 의미이다.

402)黎學玲,전게서,75-76면.
403)법무부,전게서,4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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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관관관련련련 전전전국국국성성성 법법법제제제

경제특구 관련 전국성 법률과 법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404)
첫째,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이다.외국자본과 중국자본이 합자할 경우 경
영기업의 설립과 출자규칙 등을 규정하며,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약속한다.
아울러 외국자본이 토지개발을 허용하고,그 사용을 보장한다.
둘째,조세감면과 관련된 법제이다.외국투자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세목과 요건을

정하여 조세를 감면함을 규정한다.
셋째,대외무역과 출입국 관련법제이다.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과 계약위반의 책임,
계약의 양도,계약의 변경,해제와 종료,분쟁의 해결 등과 수출입 상품의 통관 및 검사
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대외무역과 대외경제 교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외환과 금융 관련법제이다.외환관련 수입과 지출 및 각종 외환 유가증권의 발
행과 유통 그리고 외환,귀금속과 외환 유가증권 등의 중국 국경출입과 은행의 관리,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에 관하여 규정한다.
다섯째,섭외경제분쟁의 중재와 소송 관련 법제를 들 수 있다.중재와 소송은 중국기
업과 외국기업 쌍방 간에 발생한 경제적 분쟁의 처리와 해결을 위한 것이다.「중화인
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섭외해사소송관할의 구체적 규정」,「섭외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등을 들 수 있다.405)

(((444)))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관관관련련련 전전전문문문법법법제제제

경제특구만을 위한 특별한 근거가 되는 전문법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
다.406)
첫째,「광동성 경제특구조례」이다.이 조례는 1980년 8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에 대한 법규이다.이 조례는 경제특구
의 성질,목적,임무,외상의 경제특구 투자경영관리와 우대혜택정책 및 국가주권의 보
호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이 조례는 복건성의 하문경제특구에서도 적용되어 중국 경

404)법무부,상게서,70-82면.
405)서태호,“특구제도의 공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2008,158면.
406)법무부,전게서,8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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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특구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둘째,「광동성,복건성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소속 경제특구의 각종 단
행경제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
의」가 있다.이 결의는 삼천경제특구의 근거가 된다.
셋째,「해남경제특구 건립에 대한 결의」이다.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1차 회의는 「해남경제특구 건립의 결의」를 통과시켜 해남도 전체를 해남경제특
구로 정하였다.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수권한 입법권한을 근
거로 광동성,복건성,해남성 및 심천시,주해시,산두시,하문시의 입법기관과 정부가
해당 경제특구에 대하여 각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규와 규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들 지방법규는 외상투자기업의 법인 설립과 변경 및 해산의 법적절차를 규정
하였고,또한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신청,등록증서의 발급,영업허가서와 은행 계좌건설,
세무부서 납세등록 내지는 등록 자본금의 증감 및 양도,계약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등기변경절차와 경제특구에서 실행하는 노동계약제,새로 실시하는 노동보험제도와 외
상투자기업의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였다.
중국의 경제특구관련 전문법제는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서 볼 때,경제특구 투자법제,
경제특구 기업법제,경제특구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제,경제특구 토지사용 및 부동
산 관리 법제,경제특구 조세법제,경제특구 금융 및 외환관리 법제,경제특구 변호사
및 회계사 법제,경제특구 부동산 중개 서비스 및 재산경매 법제,해관의 경제특구에
대한 관리감독 법제,경제특구 경제 분쟁 처리 관련 법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토지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토지사용권의 상품화,계약화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정부의 통일관리,독점경영의
원칙,합리적 토지이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관의 경제특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는 경제특구 수출입화물에 대한 우대혜택
을 규정한다.경제특구 건설 및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원료,재료(건축재료
포함),연료 및 화물운송차량,여행업,음식영업에 사용하는 음식 재료 등은 면세화물
이 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감세혜택이 주어진다.특구기업이
수출하는 특구제품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경제특구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해관의
편의제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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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상상상해해해 포포포동동동신신신구구구의의의 개개개발발발구구구

(((111)))의의의의의의 및및및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와와와의의의 차차차이이이점점점

포동신구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크게 5개의 개발소구(開發小區)로 나뉘어 개발되었
는데 5개의 개발소구는 육가취금융무역구(陸家嘴金融貿易區),금교분구(金橋分區),장강
첨단과학기술단지(張江尖端科學技術團地),407)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손교현대농
업개발구(孫橋現代農業開發區)등으로 나눌 수 있다.408)
포동신구와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먼저 개발의 시기에 있어 1980
년대와 1990년대로 약 10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다음으로 개방의 분야에 있어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이며 종합 실험장으로 경제적 자주권을 부여한 수출지향
형 생산기업 위주였으나,포동신구는 21세기 동북아 금융․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한 상
업,부동산,무역,금융 등 각 분야가 같이 개방되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요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경제특구는 위탁가공 및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였으나,포동신구는 기술집약적 첨단기술을 위주로 계획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이 밖에 자본의 유입 및 규모 면에서도 경제특구는 대부분 홍콩,싱가
포르,마카오,대만 등 화교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투자자본의 규모도 대체적으로
소규모였으나,포동신구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대규모의 국내자금도 집중적으로 투
입되었다.409)

(((222)))포포포동동동신신신구구구의의의 입입입법법법개개개황황황

중국의 다른 성,직할시와 마찬가지로 상해시는 지방성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
는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포동신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다.이들
입법작용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내용이 광범위하다.포동신구의 입법은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고,포동개발의
기본적인 영역과 부분에 관계되며,포동개발의 객관적인 요구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
영하였다.

407)원어로는 張江高科技園區이다.
408)법무부,전게서,676면.
409)법무부,상게서,6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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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실제적 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포동신구의 입법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
무원이 비준한 포동신구 개발정책의 구체화로서 비교적 강한 실제 운용성을 가지고 있
다.예를 들어 「상해 포동신구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방법」은 중국이 과거 외자유치
업무에서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신고절차 및 내부적 업무 분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
저해 놓고 있어 외상이 포동신구에 투자하는 경우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신속하게 투
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포동신구의 기본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포동신구의 입법은 포동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제약요인에 착안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에 있어 포동의 발전 목표와 조화되고,
금융업,무역업,첨단과학기술에 집중하며,기초공업과 시설의 발전을 중시하였다.산업
의 방향 유도와 외상투자의 장려,보세구 관련 입법 등에 있어 이러한 특색을 잘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점은 그동안 경제특구의 법규운영에서 얻은 경험이 토대가 된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포동신구의 입법에도 몇 가지 결함이 있다.먼저 입법의 격
이 높지 않은데 이는 대다수의 입법이 아직 규장도 아닌 정부의 규범성문건에 불과하
다는 점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다음으로 입법ㅂ의 계획성과 연속성이 떨어짐으로써
정체상태가 나타나고,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어떤 특수한 사회관계가 신속하게
조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포동신구의 입법410)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411)
첫째,내용이 광범위하다.포동신구의 입법은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고,포동개발의
기본적인 영역과 부분에 관계되며,포동개발의 객관적인 요구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
영하였다.
둘째,실제 운용가능성412)을 가지고 있다.포동신구의 입법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
무원이 비준한 포동신구 개발정책의 구체화로서 비교적 강한 실제 운용성을 가지고 있
다.예를 들어 「상해 포동신구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방법」은 중국이 과거 외자유치
업무에서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신고절차 및 내부적 업무분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해 놓고 있어 외상(外商)이 포동신구에 투자하는 경우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신속하게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포동신구의 기본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포동신구의 입법은 포동개발에 있어

410)포동신구 자체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포동신구 관련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11)법무부,전게서,682면.
412)원어로는 可操作性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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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제약요인에 착안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에 있어 포동의 발전목표와 조화되고,
금융업,무역업,첨단과학기술에 집중하며,기초공업과 시설의 발전을 중시하였다.산업
의 방향 유도와 외상투자의 장려,보세구 관련 입법 등에 있어 이러한 특색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경제특구의 법규운영에서 얻은 경험이 토대가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포동신구의 입법에도 몇 가지 결함이 있다.먼저 입법의 격이 높지 않
은데 이는 대다수의 입법이 아직 규장(規章)도 아닌 정부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다음으로 입법의 계획성과 연속성이 떨어짐으로
써 정체상태가 나타나고,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어떤 특수한 사회관계가 신속하
게 조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413)

(((333)))포포포동동동신신신구구구의의의 투투투자자자 우우우대대대조조조치치치

1990년 4월 포동신구를 설립할 때 이미 국무원은 포동신구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
하는 지위를 부여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상해 포동신구는 중앙정부의 지지하에 막
대한 자금과 각종 혜택을 지원받았다.예를 들어 상해시는 매년 인민폐 5억원 상당의
포강건설채권(浦江建設債券)발행,각종 우대혜택의 차관,그리고 포동개발을 위한 주
식 발행과 교부금 지급 등으로 매년 인민폐 40억원의 자금을 증액하여 포동개발에 사
용토록 하였으며,중앙정부는 포동신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85
기간”414)동안 포동신구의 재정수입을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포동신구의 건설에 사용하
도록 하였다.그리고 대외적으로 개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부
여하였다.
포동신구의 우대정책은 2가지 특징이 있다.하나는 우대정책이 광범위하고 전면적이
라는 것이다.포동신구에서는 경제특구에서 실시하였던 우대조치를 모두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에는 없는 우대조치도 실시하고 있다.기존의 많은 특구나 개발
구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개발목표에 따라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한
것은 분명히 포동신구와 기존의 기타 지역의 차이점이다.“포동신구를 개발구나 특구
라 부르지 않고 신구(新區)라고 부르는 것은 특구나 개발구가 가지지 못한 더 새로운

413)黎學玲,전게서,285-286면.
414)“85기간”이란 중국의 제8차 5개년계획으로 1991～1995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 기간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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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포동신구에 적용하기 때문이다”415)라는 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포동의 산업방향 유도에 따라 산업우대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제3차
산업의 발전을 크게 장려한다는 것이다.포동개발의 목표는 상해의 금융,무역과 경제
중심을 실현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주로 금융무역,기초시설과 첨단기술 분야에 우
대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투자우대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416)
첫째,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둘째,내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시한다.
셋째,유통업의 진출을 허용한다.원래 외국기업의 중국 내 도소매 유통기업 설립은
정책상 불허 또는 제한업종에 속하였다.그러나 포동신구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비준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넷째,금융업 진출을 허용한다.중국은 1980년대에 경제특구에서만 외자은행의 설립

을 허용하였다.그러나 1990년 중국 국무원이 상해 포동지역의 개발을 결정한데 이어
상해에 외자은행 설립을 승인하였고,포동의 실제 수요에 맞게 약간의 외국은행의 지
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섯째,해관의 편의 제공한다.포동신구의 보세구 내에서는 외상무역기구가 중계무
역 또는 구내 외상투자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기업의 생산용 원자재,보속품의 수입 및
제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며,보세구 밖에서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것은 허
용치 않는다.보세구 내의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복수 출입경 비자를 발급하여 출입경
에 편의를 제공한다.
여섯째,토지 관련 특혜를 베푼다.포동신구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 정책을 시
행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은 50년 내지 70년으로 하고,외자기업은 토지의 조성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곱째,중국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포동신구의 설립 초기에 전국 각지,각
부문의 대외무역기업이 포동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그리하여 전국
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국가 유관 부서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
준을 거쳐 경영권을 부여받았다.

415)黎學玲,전게서,288면 이하 참조.
416)법무부,전게서,685면.



- 221 -

(((444)))포포포동동동신신신구구구의의의 행행행정정정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및및및 투투투자자자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444111777)))

1993년 1월 1일 부성장급(副省長級)인 상해시 부시장을 주임으로 하는 포동신구관리
위원회(浦東新區管理委員會)가 설립되었다.동 위원회 산하에 10여 개의 부서가 설치됨
으로써 포동신구는 사실상 상해시 속의 또 다른 작은 상해로 관리되는 단계에 이르렀
다.포동신구관리위원회는 상해시 정부의 파출기구(派出機構)로 시 정부를 대표하여 직
권을 행사한다.물론 중대한 정책결정권은 시 정부가 통일적으로 행사하지만 포동신구
관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체제로서 중국 내 행정구역 급별로는 부성급(副省級)
의 비교적 큰 범위의 개발․관리권을 행사하고,하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관리위원회
의 주요 직능으로는 포동신구의 기초 인프라시설의 건설,경제․사회발전계획의 입안,
산업배치․산업구조 정책의 수립,거시경제의 안정적 발전유지 및 사회 서비스의 제공,
환경과 생태계 보호 등이 있다.418)이 밖에 포동신구의 특징으로 기존의 다른 행정조
직에 있던 각종 직능별 기구를 민간의 중개조직으로 대체하여 일정 부분 정부의 직능
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상해시 인민정부는 포동신구를 산업구조가 합리적인 현대적인 신구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정책과 상해의 경제․사회 발전 총체계획에 따라 「상해 포동신구의 산업
방향유도와 투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동 지침에 따르면 포동신구의 산업발전
의 원칙은 ① 국내외 자금의 유치와 투자에 유리할 것,② 국제무역의 확대,국제적 분
업과 국제경쟁에의 참여에 유리할 것,③ 국제적 선진기술의 획득,수출지향형 및 수입
대체 위주의 공업발전에 유리할 것,④ 포동과 포서 산업의 상호보완 및 조화,일체화
에 유리할 것,⑤ 상해시가 전국적인 다기능의 경제,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
는데 유리할 것 등 5가지이다(동 지침 제1조)

라라라...경경경제제제기기기술술술개개개발발발구구구

(((111)))경경경제제제기기기술술술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특특특징징징

경제기술개발구는 경제특구와 같이 독립된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해당 시정부의 직접
적인 지도하에 개발구관리위원회가 행정관리를 담당하고,기술개발과 신산업의 발전을

417)법무부,상게서,690-691면.
418)黎學玲,전게서,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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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구역이다.경제기술개발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419)
첫째,경제기술개발구는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체제를 갖춘 독립된 행정구역이 아니
고,관리기구 또한 소재시 정부의 파출기구로서 시 정부의 수권을 받아 시 정부를 대
표하여 해당 개발구를 관리한다.
둘째,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특구의 차이점은 ① 경제특구는 공업위주의 대외무역이
결합된 외향형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개발구는 특구에 비해 제조기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② 경제특구는 구내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
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으나,개발구는 필요한 경우 개발구 내에 대외무역,금융,상
업,창고,운수,생활시설 등을 설립할 수는 있고,대체로 해당 소재 도시에 의존하고
있다.또한 개발구에 주는 우대혜택도 특구에 부여한 혜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
게 주어진다.예를 들어 경제특구의 우대혜택은 생산성기업이든 생산성기업이 아니든
기업소득세를 모두 15%의 우대혜택 세율로 적용하지만,개발구는 생산성기업에만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셋째,경제기술개발구의 경제적 기능은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발구 설립의 근본이념은 외자를 유치하고,선진과학기술 및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새
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따라서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생산적․과학
연구적 구역이어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경제기술개발구는 경제특구,보세구 등 기타
특별경제구와 구별된다.
넷째,경제기술개발구는 특수한 정책을 시행하는 특별경제구로 국가의 대외개발과
외자유치의 중점구역이다.따라서 경제기술개발구는 이에 필요한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222)))경경경제제제기기기술술술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입입입법법법444222000)))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와 관련된 입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눈다.하나는
국무원과 중앙 각 부문이 제정한 법규와 규장으로 국무원의 「경제특구와 연해 14개
항구도시의 기업소득세와 공상통일세의 감면에 관한 임시규정」(1984년 11월),「국무
원 외상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1986년 10월)과 재정부의 “「국무원 외상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중의 세수특혜조항의 실시 관철방법”(1987년 11월),해관총서의 「경제기
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1984년 4월)등 경제기술개발구에 관련된 법

419)법무부,전게서,714-715면.
420)법무부,전게서,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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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와 규장들로 실질적으로 각 해당 지역에서 이에 따라 투자우대,기업등기,노동임금,
토지,재무,계약,기술도입 등 구체적인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근거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및 규장,그
리고 각 개발구 소재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과 방법 등이다.해당 성(직할시)과
정부가 제정하는 법규와 규장은 각 해당 지역 개발구의 조례 및 우대방법과 관리규정
등이고,규정과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으로 등기,노동임금,토지사
용 등의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기술개발구가 설립된 후에 각 성 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직권으로
경제기술개발구의 조례를 제정하였고,경제기술개발구 소재지의 시 인민정부는 필요한
규장 또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다.경제기술개발구의 입법으로는 ① 경제기술개발
구 조례,②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제정하는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에 관련된 규정,③
항목도입 및 관리방면의 규정,④ 세금 또는 비용 관리 분야의 규정,토지관리 분야의
규정,노동인사관리 분야의 규정 등이 있다.

(((333)))경경경제제제기기기술술술개개개발발발구구구 투투투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우우우대대대 혜혜혜택택택

(가)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421)

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투자기업을 구분
한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주요세제상의 특혜정책이 시행된다.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과 과학기술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
를 감경하여 15%의 세율로 징수한다.그 중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기업의
신청과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윤발생년도부터 1년 내지 2년간은 소득세를 면제하
고,3년부터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경제특구와 연해 14개 항구
도시의 기업소득세와 공상통일세의 감면에 관한 임시규정 제2조 제1항).개발구 내의
제품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연
도 제품수출고가 기업생산고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감경세율에 따
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국무원 외상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발구 내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구 소재지 시의 인
민정부가 결정한다(경제특구와 연해 14개 항구도시의 기업소득세와 공상통일세의 감면

421)법무부,상게서,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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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임시규정 제2조 제2항).경제기술개발구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객상(客商)이 기
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윤을 경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객상이 중
국 경내에서 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개발구에서 나오는 주식이익배당,이자,임대
료,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
는 10%의 감경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그 중 자금과 설비의 조건에 우대혜
택이 있거나 기술이 선진적이어서 더 많은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 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경제특구와 연해 14개 항구도시의 기업소득세와 공상
통일세의 감면에 관한 임시규정 제2조 제4항).422)경제기술개발구의 기업이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재료,생산설비,부속품,원부품,교통수단,사무용품에 대하
여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경제기술개발구의 건설 초기에 관세와 수입에 관련된 세금에서도 경제기술개발구에
특별한 우대혜택을 주었다.해관총서가 1988년 4월 발표한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423)에 따르면,개발구 내의 기업과 기구가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수입하여 해당 개발구 내에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한 관세,수출입조절세
와 공상통일세(제품세와 증치세)를 감면한다.

(나)내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424)

경제기술개발구 내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을 제외한 개발구 외의 국내기업이 개발구
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구체적으로는 국내 사업단위와 기관이 독립하여
또는 연합하여 개발구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내자기업은 국내
독자기업(내가기업으로 약칭)과 국내연합투자기업(내련기업으로 약칭)으로 나눌 수 있
다.이들은 개발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건축시공 등의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내
자기업,개발구 근린생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여 상업 및 음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
는 기업,외상투자기업과 같이 개발구 내에 입주하여 생산성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내자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422)1994년 1월 1일부터 유통세는 증치세,소비세,영업세로 구성되고,내자기업과 외상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었으며,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공상통
일세는 폐지되었다.

423)원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經濟技術開發區進出境貨物的管理規定」이다.이 규정은
1988년 4월 26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제정․공포하여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424)법무부,전게서,723-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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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술개발구가 내자기업을 끌어들이는 주요 목적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내자기업
의 투자를 통해 개발구 산업의 기초역량을 높이고,외자유치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
며,그리하여 개발구의 총체적인 산업기반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그러므로 일정 부
분 내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경제기술개발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내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경제기술개발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내
자기업의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에 대한 정책적 장려가 시행되었다.이러한 내자기업의
개발구 투자에 대한 장려는 지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합자방향 유도이다.내자유치의 목적중의 하나는 개발구의 경제적 실력을 키워
외자유치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개발구는 외상과 합작할 전망이 있는 내자기업을
환영한다.
둘째,수출 유도이다.경제기술개발구는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공정이 독특하며,
제품의 대외판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에 대하여 장려와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셋째,기술유도이다.개발구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특히 기술 집약형,지식집약형 기
업을 장려한다.
넷째,규모 유도이다.개발구는 유명상표를 선두로 하여 동일한 업종과 상호 관련이
있는 업종의 기업을 조직하여 공급․생산․판매,과학연구,설계,개발,교육이 서로 결
합된 외향형 기업집단,즉 “한마리 용”식의 강대한 수출 규모생산체제를 형성하는 것
을 장려한다.
다섯째,산업 유도이다.개발구는 모든 업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업종에
대하여만 장려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장려하느냐는 국제경제발전추세,개발
구 산업정책과 수출상품의 구조에 따라 확정하는데 1990년대 초까지는 전자,건축자재,
석유화학공업,식품,경방 등이 장려되었다.
경제기술개발구 내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통상적으로 지방성 법규나 규장의 형식
으로 규정하는데,이러한 우대조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기업
이 개발구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개발구가 보편적으로 채용하는 우대방법으로 소득세,수입세와 수출세의 감면 등을
포함한 세수우대조치이다.소득세의 감면은 개발구가 모든 내자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
한 동안 소득세의 감면정책을 실시하는데,일반적으로 구유기업의 소득세율에 따라 징
수하지만,개발구의 외상투자기업에 주는 세수우대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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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의 감면을 실시한다.그러나 소득세의 감면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상업,여행업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그 우대
비율이 적다.
다음으로 개발구는 수출업무를 취급하는 내자기업에 대하여 통상 외환계좌의 개설을
허용하여 획득한 외환을 개발구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비교적 높은 비율의 유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국외에 자유로운 송금 또한 허용하도록 하였다.
토지 사용비용은 토지개발비와 토지사용료로 구분되는데,선진기술형과 수출지향형
또는 경영기간이 긴 내자기업에 대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별도의 우대혜택을 주었
다.통상적으론 토지사용비용을 감경하여 징수하거나 일정기간 징수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토지사용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불 또는
면제를 허용하였다.내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구는 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선진기술 또는 제품수출형 기업에 대하여는 합
자․합작기업과 비교하여 근로자 임금표준과 복지대우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하
였다.내자 기업의 자금 부족부분에 대하여 개발구 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우선
대출해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444)))경경경제제제기기기술술술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444222555)))

경제기술개발구의 관리체제는 행정관리체제와 경제관리체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행정관리체제는 개발구 내의 관리기구의 설치 및 권한 분배를 가리키고,경제관
리체제는 개발구의 구내 경제활동에 대한 거시적 관리와 조절,통제행위를 가리킨다.
경제기술개발구의 관리체제는 그 실행과 함께 상당히 발전적인 관리행태로 바뀌었으

며,현재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의 관리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정기합일형 모델이다.이는 관리체제를 집중시키고 통일시킨 관리모델이다.이
모델은 관리위원회 자체에 각 기구를 설립하는데 이에는 정책결정과 직능별 관리부서,
그리고 서비스성 기구가 포함된다.상당수의 개발구가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이
러한 정기합일형 모델의 대표적 개발구로는 천진,남통,연운항 등이 있다.
둘째,정기분리형모델이다.이는 현재 중국 개발구의 대다수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관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파견기구로 정부의 관리직원이 행사하고,개발구

425)법무부,상게서,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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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회사(총회사와 전문회사를 포함)기업법인으로 기업내부의 자체관리를 담당하
여 정부의 행정과 기업의 경영권을 분리하는 모델이다.
셋째,무관리위원회형 모델이다.이는 문자 그대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해의 3개 개발구가 있다.상해의 민생,홍교 등 2개의 개발구
및 1988년 설립된 조경하 마이크로전자 첨단기술개발구는 모두 면적이 작고,시내지역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각 개발구의 역할분담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체로 보아 중국의 초기 경제기술개발구는 권력집중식 관리체제로 개발구 관리의
혁신이나 효율성이 떨어졌고,비록 대다수가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총회사로 기능과 역
할을 분리시켜 놓았으나 실제적으로 그 기능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운영인력
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그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소주경제기
술개발구와 같이 싱가포르에 개발과 경영관리를 위탁하여 일류급 관리체제를 구축한
예도 있다.경제기술개발구 관리기구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련개발구를 예로 그 직무를 살펴보면 개발구의 총체적인 계획과 경제․사회 발전계획
을 편제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하며,국가의 법률․법규에 따라 개발구의 각 행정관리
규정을 제정하고,개발구 내의 토지와 각 기초시설,공공시설을 관리하며,규정된 권한
에 따라 개발구 내의 투자항목의 심사나 비준을 하고,법에 따라 개발구의 재정,세수,
노동인사 및 공상행정을 관리하며,수출입업무와 섭외업무를 처리하고,과학기술,교육,
문화,위생,체육 및 기타 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하며,개발구 내의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행한다.경제기술개발구의 경영관리는 주로 투자관리,기술도입관
리,토지관리 및 노동관리의 4대 방면으로 구성된다.이에 대해 각 개발구는 일반적으
로 개발구 조례에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구체적인 규정은 각 개발구가 제정․공
포한 관련 전문규정에 포함되어 있다.426)

마마마...보보보세세세구구구

(((111)))보보보세세세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특특특징징징444222777)))

보세구(保稅區)는 국가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해관(海關)의
감독․관리하에 보세제도(保稅制度)를 시행하고,외국인 및 외국상품이 자유롭게 반

426)법무부,상게서,732면.
427)법무부,상게서,7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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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반출되도록 허용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중국 보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보세구는 자유항 및 자유무역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보세구 내에서
는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고,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서비스를 확대하며,중계무역 및 가
공수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무역을 위한 가공,포장,운수,창고보관 및 상품전
시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둘째,보세구는 해관이 관리․감독하는 구역이다.해관은 보세구 내에서 법에 따라
관리․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보세구 내에는 단지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기업만이
있고,안전 관련 인원을 제외한 기타 인원은 보세구 내에서 거주할 수 없다.
셋째,보세구는 보세제도를 실시한다.보세제도란 어떤 국가가 외국상품을 그 국가의
경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즉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가공구 등에 보관할 때 잠시 수
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다.중국 보세구 내에서 외국상품은 해관의 감독 하에
서 보세구 내에 들어와 보관되면 잠시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으며,중국 내수시장에 판
매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보세구는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하여 특수하고 융통성있는 정책을 실
시한다.보세구는 그것이 위치하는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의 정책에 따르는 외에 화
물과 자금,인원의 출입 및 투자경영 등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유정책을 실시한다.428)
중국은 2000년 초반까지 총 15개의 보세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보세구는 배후에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포동신구 등이 있으며,교통이 편리하고
항구시설을 갖추어 대외무역의 전략적 의의를 갖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또한 각 보세
구의 운영 또한 각 보세구가 자체적인 중점목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중국을 보세구를 유형별로 보아 종합형보세구,공업형보세구,무
역형보세구로 나눌 수 있다.

(((222)))보보보세세세구구구 입입입법법법현현현황황황444222999)))

중국의 보세구 관련 주요 입법은 다른 특구의 경우와 같이 전국성 법제와 지역법제
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보세구에 관한 전국성 법률,법규가 있는데 여기에는 민법통
칙,해관법(海關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
外合作經營企業法),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430)섭

428)黎學玲,전게서,329면.
429)법무부,전게서,7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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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계약법,431)기술계약법,432)상표법,특허법,433)수출입상품검사법(輸出入商品檢査
法),기업법인 등기관리 조례(企業法人 登記管理 條例),외환관리조례434)등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가 공포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수권을 받아 제정한 경제특구 관련 법
규,경제기술개발구 소재지에서 제정한 경제기술개발구 관련 지방법규가 있다.보세구
에서는 그것이 소재하는 지역의 경제특구 법규와 경제기술개발구 지방법규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세구의 경제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보세구 법규와 규
장이 있다.보세구에서는 경제특구나 경제기술개발구보다 더욱 특수한 정책과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그 특수한 상황과 실제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의 원칙에 따라 보세구의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전문적인 법규를 제정할 필
요가 있다.해관총서가 1990년 8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
관의 상해 외고교보세구를 출입하는 화물,운송수단과 개인 수화물에 대한 관리방법｣,
1997년의 ｢보세구 해관 관리감독방법｣,국가외환관리국이 1991년 6월 29일 국무원 특
구판공실 및 해관총서와 협의하고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 ｢보세구 외환관
리 임시방법(保稅區 外換管理 臨時方法)｣435)등의 규범성 문건이 그것이다.그리고 각
보세구 소재지의 성(省),시(市)의 인민정부도 해당 지역 보세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그 대표적인 예로는 ｢상해 외고교보세구 관리조례(上海 外高橋保稅區
管理條例)｣(1990년 9월),｢천진항보세구 관리방법(天津港保稅區 管理方法)｣(1991년 9
월),｢심천시 복전․사두각보세구 관리방법(深圳市 福田․沙頭角保稅區 管理方法)｣
(1992년 7월),｢대련보세구 관리방법(大連保稅區 管理方法)｣,｢광주보세구 관리방법(시
행){廣州保稅區 管理方法(試行)}｣등이 있다.또한 대련,천진,광주 등 해관은 국무원
이 비준한 해관총서의 ｢상해 외고교보세구 관리조례｣를 본떠 해당 지역 보세구 감독관
리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430)원 명칭은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이다.
431)원 명칭은 「涉外經濟合同法」이다.
432)원 명칭은 「技術合同法」이다.
433)원 명칭은 「專利法」이다.
434)원 명칭은 「外匯管理條例」이다.
435)원 명칭은 「保稅區外匯管理暫行辦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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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중중중국국국 보보보세세세구구구의의의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구구구 전전전환환환계계계획획획444333666)))

중국정부는 동부 연안의 보세구를 자유무역구로 단계적437)으로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2～3개의 세계 일류 자유무역구로 조성하여 “국제항구중심”,“국제물류중
심”,“국제전람회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보세구의 자유무
역구 전환계획에 있어 자유무역구의 초기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관세(비자유무역)지역 간의 합리적인 해관관리이다.이를 위하여 국제관례와
부합하는 자유무역구를 건설하여 운영하고,관세지역 간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해관관
리와 관련하여 화물 반출입시 일반 증빙문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화물 송(수)화인 또
는 대리인의 해관 등록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다만 동식물 검역,공공위생,
환경보호,테러 등 사회안전 관련 물품은 해관에 사전보고 및 검사 실시),구역 내에서
는 해관에 등록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구역 외
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만 수출입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종합적인 물류부대시설 완비로 물류주도형 자유무역구 설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기존에 시행하였던 무역 또는 가공주도형 보세구로부터 물류주도형 자유무역
지대로 전환하고,다국적기업의 물류 본부를 자유무역지대에 결집시키며,창고업,운송
서비스업,무역업,금융업,보험업,정보산업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구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자유무역구와 항구의 일체화이다.이는 지리적으로 항구와 자유무역구를 동일
지역에 설치하고,경제이익의 일체화(극대화),계획․건설의 일체화,우대정책의 일체
화,항구관리의 일체화,물류서비스의 일체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먼저 경제이익의
일체화(극대화)는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무역업자,선사,국내물류기업 등 물류 관련 기
업의 일체화를 통하여 경제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계획․건설의 일체화는 계
획 수립시 국제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자유무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통일화된 격리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우대정책의 일체화는 국제컨테이너 전용항구와 작업장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통일화된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고,항구관리의 일체화는 항구
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항구운영은 기업이 하도록 분업화하는 것이며,물류서비스의
일체화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하역,적재,창고,화물대리,선박대리,검사,통관수속

436)법무부,전게서,758면.
437)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시험단계로,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정단계로,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성숙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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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필요 없도록 하고 기타 지역과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해,광동성,심천,청도 등 동부 연안에 설치된 보세구를 창
고,물류 및 중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물류주도형 자유무역구(FreeTradeZone)로 전환
하기 위한 시범지구로 상해 외고교보세구를 선정하였다.그리고 중국정부는 단계별로
시험단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개 보세구 중 상해 외고교보세구 및 심천보세구
에 대한 조사 및 경험을 총괄하고,조정단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적 특색을
고려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상호 경쟁을 방지한다는 원칙하에 상해,심천 외의 4～5
곳의 보세구를 자유무역구로 전환하며,성숙단계인 2011～2015년까지는 2～3개의 자유
무역구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조성하여 국제항구,국제물류,국제전람회 중심으로 발전
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444)))보보보세세세구구구의의의 우우우대대대혜혜혜택택택444333888)))

보세구의 우대혜택으로는 먼저 조세감면혜택을 들 수 있다.보세구 내에 있는 생산
성 외상투자기업은 관련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 우대혜택을 누린다.보
세구 내의 생산성 기초시설건설 항목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기타 기본건설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 및 증치세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수출입허가의 면제혜택과 각종 외환관리상의 우대조치가 부여된다.보세구
내의 기업은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경외에서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보세
구 기업이 수출,해외 노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외환수입은 신속히 국내로 이
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계좌에 예치시켜야 하고,정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외환은
해당 계좌에서 지출할 수 있다.보세구 내의 내자기업이 기업경영으로 얻은 외환수입
은 즉시교부가능외환 형태로 유보하여 회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연말의 순외환수
입은 국가의 무역,비무역 외환결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제 및 유보할 수 있다.
보세구 내의 외국기업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보세구 내 기업의 대외수출입업무 대
행,중계무역 등을 수행할 수 있다.보세구 내에서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보세구 내에서 간단한 가공행위를 할 수 있다.보세구 내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중계무
역 물품은 해관의 동의를 받아 보세창고 내에서 분류,선별,로고 부착 및 인쇄,제포
장 등 간단한 가공 및 정리가 가능하나 실질적인 가공행위는 할 수 없다.

438)법무부,전게서,7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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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보보보세세세구구구의의의 행행행정정정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444333999)))

상해 외고교보세구나 천진보세구,광주보세구 등의 보세구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
면 각 보세구는 모두 소재지 시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관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세구에 대하여는 해관이 광범위한 직권을 행사한다.보세
구에 대한 해관의 직원은 이하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보세구 출입화물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보세구 이외의 지역에서 보세구로
운송되어 들어오는 화물은 수출하는 것과 같이 보아 관련 비준문건을 붙여 해관에 신
고해야 하며,해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둘째,운송수단과 개인 수화물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보세구를 출입하는 운송수단
은 그 책임자,소유자,또는 대리인이 관련 부서의 비준문건과 화물의 명칭,수량,운송
차량 번호표 및 운전사의 성명 등을 함께 가지고 해관에 등록하여야 한다.해관은 보
세구를 출입하는 운송수단과 인원에 대하여 검사할 권한이 있다.
셋째,밀수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해관은 보세구 내에 있는 기업이 임의로 보세

구에 수입된 재료,물건 및 그 가공제품과 면세로 수입한 자체 사용의 화물을 비보세
구에 양도․판매하는 것을 단속한다.수입 보세화물을 국산화물로 허위 신고하여 비보
세구로 운송하거나,비보세구 화물을 보세구 화물로 허위 신고하여 보세구로 운송하는
경우 또는 비보세구 제품을 보세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하는 것도 단속 대상
이다.보세구의 경영관리는 보세구 기업의 설립과 관리,토지관리 특히 토지사용권의
불하관리와 양도관리 및 토지사용권의 임대,저당 및 종료 등과 무역관리,외환관리,
세무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바바바...첨첨첨단단단기기기술술술산산산업업업개개개발발발구구구

(((111)))첨첨첨단단단산산산업업업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특특특징징징444444000)))

첨단기술산업개발구(尖端技術産業開發區)441)는 지식의 밀집에 의존하여 첨단기술 및

439)법무부,상게서,771면.
440)법무부,상게서,788면
441)중국에서는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高新技術産業開發區”라고 칭한다.여기서 高新技術은

‘수준이 높은 신기술’이라는 의미이므로 “하이테크산업개발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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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과학연구,교육,생산,무역이 결합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경제구역이다.이는 새로
운 사회 조직의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집약화를 위해 공업 집적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이외의 특정 지역에 조성한 산업․학문․
연구가 결합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비준한 첨단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442)
첫째,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특정한 구역제한이 있다.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행정구
역이 아니라 국가가 획정한 특별경제구역의 하나로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경제개
방도시 등과 상호 교차한다.
둘째,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특별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구역이다.다시 말해 국가는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하여 조세,수출입업무,자금신용대출,고정자산투자,제품판매와
가격결정,자산의 감가상각,인원출경수속,근로자 모집 등의 방면에서 특별한 우대혜
택을 시행함으로써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유도한다.
셋째,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국가가 확정한 첨단기술산업만을 받아들이며 첨단기술
산업 이외의 산업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내에 진입할 수 없다.
넷째,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국가가 비준 및 인정해야 한다.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정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 및
인정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222)))첨첨첨단단단기기기술술술산산산업업업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입입입법법법444444333)))

1985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의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결정｣444)은 “첨단산업을 발전
시키려면 지식밀집지구를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채택하고,이에 상응한 특색 있는 첨단
기술산업개발구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중국 공산당 중앙의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7개년 계획과 제8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445)도 “지속적인 횃불

442)黎學玲,전게서,346-347면.
443)법무부,전게서,793면.
444)원 명칭은 「中共中央關于科學技術體制改革的決定」이다.이 결정은 1985년 3월 13일 중

국공산당 중앙에서 결정하였다.
445)원 명칭은 「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七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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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실시를 추진하여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1993년 7
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446)제3장은 첨단기술연구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동법 제
24조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택하여 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설
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는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대하여 우대혜택 정책을 실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요강｣447)에서도 첨단기술 및 그 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규정
하였다.
이상의 법률과 정책들은 전국 범위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발전에 대해 정책과 법
률적 근거를 제공하며,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법규와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지도사상
및 기본원칙이 된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근거하여 각 첨단기술
산업개발구 소재지의 성과 시는 해당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설립에 대하여 관련 법류
와 규장을 제정한다.예를 들어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임시조례」,「상해조하
경 신흥기술개발구 임시조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 개발구 소재 성시가 제정한 첨
단기술산업개발구에 대한 조례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그 내용은 주로 개발구의
기본원칙,관리체제,조세감면혜택,생산경영,해관신고 및 검사,은행대출,인원채용 등
을 규정하고 있다.

(((333)))첨첨첨단단단기기기술술술산산산업업업개개개발발발구구구의의의 행행행정정정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444444888)))

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국가급과 지방급에 따라 그 관리체제가 구분되는데 국무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각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비준과 심사결정 업무를 담당
하고,성(省),자치구(自治區),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의 과학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첨
단기술산업개발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449)

446)원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進步法」이다.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47)원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計劃和2010年遠景目標綱要」이다.
448)법무부,전게서,793면
449)黎學玲,전게서,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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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첨첨첨단단단기기기술술술기기기업업업의의의 개개개발발발구구구 입입입주주주요요요건건건444555000)))

중국의 각 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첨단기술업만이 개
발구 내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첨단기술기업
인정의 요건과 방법」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은 지식밀집,기술밀집의 경제적 실체로
서 개발구의 첨단기술업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첨단기술의 범주 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
발․생산과 경영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단순한 상업적 경영은 제외된다.
둘째,독립채산,자주경영,자체적인 손익부담 체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따라서 기업
이 독립적인 경제적 실체이여야 하고,단지 개발구 외에 있는 어떤 기업의 분지기구이
여서는 안 된다.
셋째,기업의 책임자는 해당 기업제품의 연구․개발,생산경영업무를 잘 아는 과학기
술 인원이어야 하며,해당 기업의 전문직 인원이어야 한다.
넷째,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근로자 총수의 30% 이
상을 차지하여야 하고,첨단기술 제품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원은 기업 근
로자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첨단과학기술 제품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또는 노
동밀집형 첨단기술에 봉사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인원이
근로자 총수의 2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다섯째,인민폐 1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있고,그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사업장소와 시
설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경비가 해당 기업의 매년 총수
입의 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일곱째,첨단기술기업의 기술에 관련된 수입과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수입의 합계가
기업 총 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한다.여기서 기술 관련 수입은 첨단기술기업이 행하
는 기술자문,기술이전,기술출자에 의한 주식구입,기술서비스,기술훈련,기술공사의
설계 및 도급,기술수출,도입기술의 소화흡수,시험제품의 수입 등을 가리킨다.
그 밖에 명확한 기업 정관과 엄격한 기술․재무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기업의 경
영기한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450)법무부,전게서,7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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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첨첨첨단단단기기기술술술기기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특특특별별별혜혜혜택택택444555111)))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는 개발구의 외자기업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
를 징수하는 등의 세수혜택이 부연된다.내자기업이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얻은 소득과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술자문,기술서비스,기술훈련으로 얻은 소득에 대
하여는 연간 순수입이 인민폐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할
수 있고,인민폐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
수한다.
은행은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
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그리고 은행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일정한 한도액의 장
기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이 밖에 관련 부문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벤처캐피탈기금을 설치하여 리스크가 큰 첨단제품개발에 사용하
고,조건이 비교적 성숙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내에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품
이 각종 지표상 동종의 수입제품의 수준에 달하고 일정한 생산규모를 구비한 경우에는
국가과학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심사결정을 거쳐 국가수입제한 상품목록에 포함시키고,
수입관리방법에 따라 수입을 규제한다.
첨단기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국가통제가격(국가의 가격결정 및 지도가격 포함)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정품종을 물가관련 주관부서에 신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규정된 시판기간 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판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첨단
기술기업이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제품생산에 계기,설비의 사용률을 높여 자금의 순환
을 높게 하고 설비혁신과 기술개조를 촉진시킨다.첨단기술기업의 상무․기술 인원이
1년에 수차례 출국하는 경우에는 복수 비자를 발급하여 출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222...일일일본본본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가가가...일일일본본본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유유유형형형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일본의 경제특구

451)법무부,전게서,7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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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입법에 있어 참고가 되었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유
형을 들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홍콩”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이다.”오키나와

섬의 일부지역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이후 섬의 다른 지역에 “오키나와 특별자유무
역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지원을 강화하였다.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에 있어 입법의 모델 중의 하나로 고려되었다.
둘째 유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입한 “구조개혁특구”제도이다.일
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은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개혁특
별구역을 설정,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지방공공단
체가 특정사업을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여,교육,물류,연구개발,농업,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조개혁특별
구역법 제1조).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관련 입법에 즈음하여
외국의 사례 중의 하나로 검토되었다.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나나...오오오키키키나나나와와와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444555222)))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은 오키나와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오키나와의 진흥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이 법률은 실효성 있는 특별조치
를 다수 포괄하고 있다.이 법률이 포괄하고 있는 특례는 ①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
② 진흥개발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비율의 특례,③ 오키나
와 도로에 대한 특례 -중앙정부가 건설 또는 비용부담,④ 오키나와 하천에 대한 특
례 -중앙정부가 건설 또는 비용부담,⑤ 오키나와 항만에 대한 특례 -중앙정부가 건
설 또는 비용부담,⑥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염가양여 특례,⑦ 공업개발지구의 지
정 -공업개발지구 내의 농용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경감,사업용자산 환매의 경우 과
세특례,설비의 신중설의 경우 과세특례,지방세의 과세면제,특정 사업소의 인정,⑧정
보통신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공업지역 내 과세의 특례,지방세의 과세면제,⑨ 관광

452)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http//www.kante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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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의 지정 -진흥지역 내 민간인 관광시설,판매시설 등에 대한 과세의 특례,
지방세의 과세 면제,⑩ 항공기 연료세의 경감,⑪ 수입품을 휴대하여 출역하는 경우
관세의 환불,⑫ 중소기업의 업종별 진흥;지정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의 특례,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과세의 특례,⑬ 자금의 지원,⑭ 공
공시설의 정비;국가 및 지방공공단체,⑮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이 오키나와 현시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⑯ 특별자유무역지역의 지정;오키나와 개
발청 장관이 오키나와 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⑰ 자유무역지역 또는 특별자유
무역지역 내에서의 조치;사업의 인정,지정보세지역의 지정,수수료의 경감,과세물건
의 확정에 대한 특례,투자손실준비금,과세의 특례,자금의 확보,공공시설의 정비,특
별법인의 설치,⑱ 취업의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중앙정부에서 취로사업,전업자금확
보,실업자 구직수첩의 발급,취업지도의 실시,수첩소지지자에게 급부금의 지급,고용
촉진사업단의 원호업무,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특례,⑲ 무의지구에 있어서의 의료
의 확보 등 기타 특별조치,⑳ 오키나와 진흥개발심의회;오키나와개발청에 설치,내각
총리대신이 위원 임명 등이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주주주요요요 특특특례례례의의의 내내내용용용

오키나와특별자유무역지역453)은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관세법상
의 보세지역으로서 관세과세의 선택제도가 적용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관련 소
득공제 등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다.일본의 여러 지역에 수입촉
진지역이 있으나 특별자유무역지역제도는 오키나와 현에만 적용되고 있다.오키나와특
별자유무역지역의 특혜조치로는 ① 세제상의 특혜조치,② 오키나와인 고용시 특혜조
치,③ 금융상의 특혜조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세제상의 특혜조치

세제상의 특혜조치 중 중앙정부차원의 인센티브로는 우선 국세감면과 관세혜택을 들
수 있다.국세의 감면은 소득공제,투자감세,특별상각제도가 있는데,입주기업은 세 가
지 중 한 가지를 택일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소득공제는 자유무역지역 나하지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특별자유무역지역에

453)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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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상근고용지수 20명 이상의 기업에 설립 후 10년 간 소득의 35%를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포장업,창고
업으로 한정되고 있다.
투자감세제도는 특별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설비를 신증설한 경우 기계투자부분의
15%,건물투자부분의 8%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투자액이
건물,기계 및 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 엔 이상일 경우이다.
관세제도로는 보세제도와 관세과세의 선택적 적용제도가 있다.특별자유무역지역은
보세지역으로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동안 관세,내국소비세가 면제되며,특히 특별자유
무역지역 내에서 보세화물의 품질검사를 행하여 불량품일 경우 멸실처분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의 경감이 가능하다.또한 특별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일본국내에 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원료관세 또는 제품관세 중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과세의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다.오키나와 현이나 시․군에
서 실시하는 지방세 우대조치에는 사업세의 면제,부동산취득세의 면제,고정자산세의
과세면제,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등이 있다.

(나)오키나와인 고용시 특혜조치454)

일본이 오키나와 현에 특별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오키나와현의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따라서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오키나와인
상근고용기업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입주기업이 신규 고용한 오키나
와 현에 거주하는 30세 마만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기업이 지불한 임금의 50%를 최
장 2년간 보조한다는 것이다.이와 별도로 “오키나와 청년층 등의 고용 특별장려금”제
도가 있는데 이는 오키나와 현지인 고용 수에 비례하여 공장설비 설치 및 정비를 보조
하는 제도이다.이 밖에 오키나와 현 공업입지촉진을 위한 기업입지조사비 지원,고용
장려비 지원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다)금융사의 특혜조치455)

금융상의 지원제도로는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지역진흥자금을 소요자금의 70%이내에

454)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75조.
455)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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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년 거치 25년 이내 상환으로 융자하는 저리융자제도를 비롯하여,지역종합정비자
금대부제도,10인 이상 사업장의 설비투자금액 무이자대출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333)))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의의의 성성성과과과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지역을 포스트 홍콩을 겨냥한 동아시아지역의 중계무역 물류중
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456)의 설립을 구상하였다.이에 따라 오키나와
현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따라 오키나와개발청 장관이 지정하는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을 도입
하였다.1987년 12월 9일 자유무역지역 나하지구가 지정되었고,1988년 7월 1일 운영
개시되었다.나하지구는 그 면적이 2.7㏊이어서 그 면적이 좁아 제조공장 등은 없고,
주로 사무실과 창고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현재 약 11개의 업체
가 입주하고 있다.이 지역에는 관세법상의 보세기능과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일본은 1988년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나하지구의 자유무역
지역과는 별도로 이보다 더 지원제도가 강화된 특별자유무역지역457)을 나카구스항 신
항지구에 설치하였다.
특별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
로서 사업계획이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특별자유무역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첫째,가공․제조로서 원재료․부품․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제조․조립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출하할 수 있고,둘째,중계․비축기능으로 외국화물을 관세
나 국내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여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해외수출 또는
국내 출하할 수 있다.셋째,품질조정기능으로 외국제품의 내용물을 점검,시험,재포장
등을 하여 소비자요구나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최종 조정 또는 마무리하게 되며,넷
째,전시․판매기능으로 외국상품의 전시,상당,거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오키나와특별자유무역지역은 분양지역과 임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분양지역은
토지를 분양하는 곳이고 임대지역은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지어놓고 임대하는 곳이다.
분양지역에 유치하는 업종은 제조업,포장업,창고업,도로화물운송업,도매업 등으로
환경유해산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 분양 받을 수 있다.임대공장은 창업시 초기투자비
의 경감과 조기조업의 개시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2002년 12월 4일부터 운영되고

456)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1조.
457)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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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임대시설에 유치하는 업종은 제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오키나와특별자유무
역지역은 해외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하는 공장이나 대규모 물류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창고,운송업 등의 입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유해산업이
아니면 거의 모든 업종 즉 제조업을 비롯한 가공,물류센터,시험,재포장,전시,판매
까지를 유치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다.

다다다...구구구조조조개개개혁혁혁 특특특별별별구구구역역역

(((111)))구구구조조조개개개혁혁혁특특특별별별구구구역역역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요요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2002년 4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발안한 이후 종합규제개
혁회의의 검토를 거쳐 내각내의 특구추진실과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구추
진본부의 발족에 의해 법제화되었다.2006년 7월을 기점으로 보면 약 3년 남짓 시행되
고 있으며 제도운용실적은 10차에 걸친 제안모집의 결과 특구인정 건수가 약 650건에
달하고 있다.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반면 규제개
혁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458)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근거법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하 ‘구조개혁특구법’이라 한
다)은 2002년 12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이는 고이즈미 구
조개혁정책의 규제완화 추진책으로서 그 중핵을 이루는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특구
제도는 전국 차원의 규제개혁이 난항을 겪는 중에 국가의 법령 등에 근거하는 규제를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완화․철폐하여 당해 지역에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
에 지역한정의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전국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즉,특구제도는 특정의 지방공공단체(지자체)에 전국과
상이한 법체계의 적용을 용인하는 것이며,이로 인해 「일본 헌법」 제95조에서 말하
는 「지방자치특별법」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법해석상의 문제로 남아 있다.459)

(((222)))구구구조조조개개개혁혁혁특특특별별별구구구역역역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이이이념념념과과과 특특특징징징

(가)구조개혁특구법의 이념

458)일본경제신문,2006년 3월 26일자 참조.
459)법제처,「일본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관한 법령현황」,법제정보,2006,33면.



- 242 -

「구조개혁특구법」 제1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발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구조개
혁특별구역을 설정하여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조치를 적용하여 지방공공단
체가 특정의 사업을 실시한다.또한 그 실시를 촉진함으로서 교육,물류,연구개발,농
업,사회복지 그 밖의 분야의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꾀
하며 이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구조개혁특구법」의 목적은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가
정한 “구조개혁특구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
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
정에 의해 진전이 늦다.그래서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입안에 의
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특정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이 자발성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해 내각 전체가 지원과 실시를
행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460)
여기에는 첫째로 지역특성의 중시라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종래의 전국종합개발
계획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개념에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가 주
도하는 획일적인 지방행정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구제도의 도입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입법 과정에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둘째,제도의 “사회적 실험”이라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전국적인 규제개혁이 사회
적 규제개혁분야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의 구체적인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그 사회적인 영향이 미지수라는 이유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혁이 실시된다면 그 손익의 효과는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사회적 실험의 예로 1970년대에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부
의 소득세”방식으로 개혁한 미국의 뉴져지주가 존재한다.
셋째,국가전체차원에서는 곤란한 규제개혁에 관한 이해조정을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먼저 실시한다고 하는 지방분권사상의 시험대라는 이념도 내포되어 있다.국가차원의
심의회에서는 관계되는 전국적인 사업자 등의 단체와 이해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을 원하는 소수의
사업자단체도 존재한다.따라서 종래에는 무시되고 있던 특정지역의 요구와 지방자치

460)법제처,상게서,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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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주도권을 이용하여 전국 차원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개혁이 특정지
역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특구는 국가에 대한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강화임과 동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종래 중요시 되지 않았던 지
역조직의 다양한 요구 등을 살려나가는 장으로서도 입법당시의 높은 기대를 받았으며
시행 5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도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국가로부터의 재정상 우대조치를 배제한다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기본 방침
에서는 “지역(지방)은 국가가 사전에 어떠한 모델을 제시해주거나 종래의 재정조치에
따른 지원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구상을 입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규제개혁만으로는 특구로의 기업 유치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특구
라면 재정지원을 받는 지역과 그 외 지역간에 인위적인 경쟁력의 격차를 만드는 점,
재원의 제약상 재정지원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전개가 어렵다는 점,종래
모델사업과 같이 국가에 의한 특구의 선별이 불가결하게 되고 지역의 주도권이 침해되
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구조개혁특구법의 특징461)

첫째로,「구조개혁특구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내각법)에 의해 각 성의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가령,특구를 만드는 경우
에 각 성이 소관하는 법률을 각각 개정하여 이를 내각에서 검토․정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이에 반해 각 성의 법률을 일괄해서 수
정하는 소위 “포괄법”의 형태로써 특구법이 실현된 것은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내각 주도 하의 구조개혁 체제로부터 탈피한 점이다.지방자치단체는 각 성 소
관의 규제특별조치를 내각에 신청하고 이를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일원화된 것은 종래
와 같이 지자체가 직접 관계부처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큰 진전이 있다
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위와 같은 기본원칙 및 특징과 더불어 지방공공단체가 특구에 관한 규제특별

461)법제처,상게서,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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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내용은 내각이 담당부처와 합의한 구체적인 항목의 리스트에 반영된다.이 리
스트는 지방자치체 등으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내각부가 각 부처와 논의․결정한 것이
며,「구조개혁특구법」 제4장 “법률의 특례에 관한 조치”의 제11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다.이와 같은 「구조개혁특구법」은 추상적인 원칙을 명시한 포괄규정 부분과 규제
개혁의 특정조치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사실상의 “별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33)))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구조개혁특별구역」462)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을 의미하며,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사업을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2조 제1호).여기에서 “특정사업”이
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는 사업중,별표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동2조 제2항).“규제의 특례조치”란
법률로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관한 특례조치 및 정령 또는
주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규제에 대한 정령,또는 주무성령에서 규정하는 이들 규정에
관한 특례조치를 의미하며,이러한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규제의 취지에 부합하
여 지방공공단체가 이들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
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동조 제3항).
내각총리대신은 구조개혁특별구역의 특정사업을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는 경제
사회 구조개혁의 추진 및 지역 활성화(이하 “구조개혁 추진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본적 방침(이하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의 안을 작성하고,이에 대
한 각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3조).지방공공단체는 단독 또는 공동
으로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 구역에 대해 내각부령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구조개혁특별구역으로서 교육,물류,연구개발,농업,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해당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하,“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
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개혁특구법 제4조).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신청한 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이 ①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
방침에 적합한가에 대한 기준,②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의 실시가 해당 구조개

462)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조,http//law.e-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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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특별구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파급하는가에 대한 기준,③ 확실
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가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이를 인정
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4조 제8항).인정을 받은 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이하 “인정 구
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이라고 한다)을 토대로 실시주체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는 법률로 규정된 규제에 관련된 것이면 제4장에서,정령 또는 주무성령에 의해 규정
된 규제의 관련될 경우에는 정령 또는 주무성령으로 각각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한다.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
표해야 한다.

(((444)))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주주주요요요 특특특례례례의의의 내내내용용용444666333)))

특구입법은 ① 학교교육법의 특례,② 직업안정법의 특례,③ 항만법 등의 특례,④
출입국관리 및 난민 진정법의 특례,⑤ 농지법의 특례,⑥ 관세법의 특례,⑦ 노인복지
법의 특례,⑧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례,⑨ 연구교류촉진법의 특례,⑩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의 특례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한다.

(가)학교교육법의 특례464)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유
아의 수 감소,유아들의 공동 활동 기회 축소,그리고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인해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 내 유치원에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제78조 제2호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유아의 심신 발달을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정
일 이후부터 유아는 동법 제20조 규정에 관계없이,만 2세가 되는 그 다음날 이후 최초
학년부터 해당구조개혁특별구역내의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1조).

(나)직업안정법의 특례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이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수요 동향에 조응하면서,수요 공급을 원활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

463)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1조-36조.
464)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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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판단되면,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
는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 소재하는 해당지방공공단체의 조례 규정에 의해 설치
된 교육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은 해당 인정일 이후는 「직업안정
법」(1947년 법률 제141호)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후생노동장관에게 신청하
여 해당 교육시설의 학생 또는 해당교육시설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무료 직업소개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2조).

(다)항만법 등의 특례465)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 내 항만에서 특정부두의 운영을 시행하
는 사업으로,해당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국토 교통성령에 규
정하는 것 중 해당 항만의 항만관리자가 해당 항만의 항만계획에 적합한 것 이외에 국
토교통성령으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자가 실시하는 사업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
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인정일 이후부터 해당 항만관리자는 「국유재산법」(1948년 법
률 제73호)제18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자가 실시하는 특정부두 운영효율화 추진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해,행정자산
(국유재산법 제3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권을
말한다)인 특정부두를 해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4조).

(라)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특례466)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이 ①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 소재하고,해당시설 주변에 해당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와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시설이 상당 정도 집적될 것이라고 예
상되며,또는 해당시설의 주변에서 이와 관련하는 산업의 발전이 상당 정도 예상되고,
②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 소
재하는 시설에서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병행하
여 해당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자체 경영함으로써,

465)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4조.
466)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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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해당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의 효율적 추진 또는 이와 관련
된 산업 발전이 상당정도 예상되는 경우,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 이후부터 법무장관은 일본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연구활동 내지는 특정연구사업활동을 행하는 자 또는 특정가족체류활동을 행하는
자로서,「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319.이하 「입관법」이라고 한
다.)제7조의2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해당 특정연구활동 또는 해당 특정가족체류
활동을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입관법 별표 제1항 五의 표 하단에 제
시된 활동으로서,법무장관이 미리 고시를 통해 규정한 것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입
관법 제7조의 2제1항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5조).

(마)농지법의 특례467)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 현재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어 있
지 않고,앞으로도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와 그 외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내각
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 이후는,별표 제
6호에서 제시된 특정사업의 실시주체인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제외)또는 「농업경영
기반강화촉진법」(1980년 법률 제65호)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23조 제2호 및 별표 제6호에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라고 한다)이,해당 구조개
혁특별구역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하여 제6호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
해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농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구조개혁특구법 제16조).

(바)관세법의 특례468)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행정기관의 휴일 또는 그 외 다른
날의 세관 집무시관 외에 「관세법」(1952년 법률 제61호)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
정하는 외국화물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화물의 하역,또는 운반이 가능한
항만시설 또는 상공시설 소재지역에서 동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승인 횟수가 1

467)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6조.
468)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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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무역 진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재무장관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각
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일 이후부터 관세장은
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에 소재하는 동법 제29조에서 규
정하는 보세지역(동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관세장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
한다)에 위치한 화물,이에 준하는 화물이라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동법 제98조 제1항
승인을 받은 자가 동법 제100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7조).

(사)노인복지법의 특례469)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해 있는 특별요양
노인홈이 부족한 구역에서 특별요양노인홈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인정일 이후
부터 선정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노인복지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관계없이,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내의 특별요양노인홈이 부족한 구역에서 후생노동
성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양호 노인홈을 설치할 수 있다(구조개혁특구법 제19조).

(아)전기통신사업법의 특례470)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의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해,고도의 전기
통신회선설비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 경영상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해당 구
조개혁특별구역 내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도매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
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자체 경영을 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
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 이후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사업법 및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유선전기통신법」(1953년 법률 제98호),「유선방
송전화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52호)및 「특정 전자메일 송신 적정화 등에 관
한 법률」(2002년 법률 제26호)및 정령에 규정하는 그 외 법령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는,해당 지방공공단체를 사업법 제9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단,사업법

469)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19조.
470)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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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및 사업법 제3장 규정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구조개혁특구법 제21조).

(자)연구교류촉진법의 특례471)

지방공공단체가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서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은 제외)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국가기관이 소재하고,해당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의 관련 상황이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
일 이후는,「연구교류촉진법」(1986년 법률 제57호)제11조 제1항 중 「밀접한 관련이
있고,해당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히 유익하다」는 「관련하다」로,「제공한
다.」는「제공하고,또는 국유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시행한 연구 성과를 국가에게
보고한다.」로,동조 제2항 중 「제공하여 시행하는 연구」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
구,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 연구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특별히 유익한 연구 및 국가가 시행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연구」로,「제
공한다.」는 「제공하고,또는 해당시설에서 시행한 연구 성과를 국가에 보고한다.」로
대체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22조).

(차)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의 특례472)

도도부현이 설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이 중심시가지에서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
업 활성화 등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92호)제7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특정중심시가지 구역 중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1998년 법률 제91호)제2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소매점포의 신속한 입지 촉진을 통하여 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 이후는,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에 관한 대규모 소매점포의 신설 또는 동법 제6호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에 관한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지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
해서는,동법 제5조 제4항,제 6조 제4항,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구
조개혁특구법 제24조).

471)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2조.
472)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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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특특특구구구입입입법법법의의의 성성성과과과

일본의 경우,구조개혁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집중적이면서 일체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 내각에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473)(이하「본부」라고 한다)를 설치한다(동법
제26조).본부는 ①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안의 작성에 관한 사무,② 구조개혁특
별구역 기본방침의 실시를 추진하는 사무,③ 위①~②에서 게재한 것 외,구조개혁 추
진 등에 관한 시책으로 중요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27조).본부는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장,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부본부장 및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원으로 조직한다(구조개혁특구법 제28조).
본부는 2002년 8월 30일 제1차 제안을 마감했는데,249개 기관(공공기관 231곳,민간
18곳)에서 426건을 제안했다.제1차 제안 모집결과 규제개혁 요망건수도 903건에 달했
다.이러한 요망건수 중 특구로서 실시할 사항은 93건,전국에서 실시할 사항은 111건,
이번에는 특구로서 실시하지 않을 사항은 141건,계속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112건,주
무장관이 전국에서 실시할 사항으로서 계속 검토할 사항이 29건,현행법상으로도 가능
한 사항이 311건,사실오인이나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 등이 필요한 건수가 247건 등으
로 집계되었다.
2003년 1월 15일 구조개혁특구 제2차 제안모집을 마감했는데 412개 기관(공공기관
248곳,민간 164곳)이 651건을 제안했다.제2차 제안으로 갈수록 민간제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이 제안은 자치단체나 민간 모두 직접 구조개혁추진본부
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기관이 반드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한다 해도 제안기
관에게만 승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안자와 신청자가 별개인 경우도 많다.
2003년 4월 21일 제1차로 신청한 특구에 대해 승인을 하였는데,구체적 내용을 보면,
129건(111단체)신청에 57건이 승인되었다.승인된 내용을 보면,국제물류특구는 11건이
인정되었는데,동경이나 오사카 또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에게 24시간 통관처리,
민간 사업자에 의한 보세지역의 관리운영,공항 및 항만이용료의 경감,외국인입국절차
간소화 등이 특례조치로 가능하도록 되었다.또한,대학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산학연
대특구가 17건 인정되었는데,국가의 시험연구시설의 이용,염가사용,생명과학산업을
위한 주식회사형태의 농지회사허용,국립대학교원의 근무시간 내 겸업허용,외국인 연
구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조치 및 영주허가의 확대 등이 가능해졌다.산업 활성화 관련

473)일본 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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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6곳,IT관련특구 2곳,농업관련특구 5곳,도시농촌교류특구 6곳,교육관련특구 3
곳,유아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운영특구 4곳 등이었다.
2003년 5월 23일제2차로 60건이 승인되었다.이상을 조합하면 교육특구,국제물류특
구,농업활성화특구,국제교류특구(외국인기술자,관광객 및 유학생의 수용목적),신에
너지(풍력발전,연료전지자동차 등 차세대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특구,재활용산업특
구,지방행정개혁특구(공무원의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공적 업무의 민간위탁을 도모하
는 특구),복지특구(공설민영방식 또는 주식회사방식 등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의료특구(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의사의 외국진
료 허용),산학연대특구(IT,바이오,로봇 및 로켓 등 첨단산업육성)등의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특구로 승인․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3...외외외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이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삼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특구제도에 대하여 법제분석 및 현황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이 절에
서는 이들 외국의 특구제도의 특징과 성과,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제5장에서 우
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토대로 삼고자 한다.

가가가...중중중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111)))중중중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고 본다.중국의 경우 경제특구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
로 제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그 밖에 상해포동신구,경제기술개발구,보세구,첨단기
술산업개발구 등 다양한 경제특별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국의 경제특구의 입법체
제가 가지는 특징474)은,중앙입법과 수권된 지방입법이 결합된 양급다층제의 입법체제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다시 말해서 국가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이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즉,중국은 특구제도를 입법할 경우 반드

474)법무부,중국의 경제특구법제 연구,200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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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헌법,법률의 기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특히 특구제
도와 관련된 입법을 함에 필요한 통일적인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으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경제특구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
둘째,경제특구입법에 있어 통일성과 융통성이 다 같이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셋째,경제특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우월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입법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을 배분하고 있다.각국의 경
우 경제특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장치를 한다.즉 외
국자본의 투자유치,조세감면,대외무역과 출입국,외환과 금융,섭외경제분쟁의 중재와
소송 등이 그 것이다.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제특구 안에서의
기업활동과 투자,노동사회 보장,토지의 사용과 부동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자치적 입
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222)))중중중국국국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성성성공공공요요요인인인과과과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중국의 경제특구제도의 성공요인으로서는 특히 국가의 입법과 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칙을 설정하고,입법상의 분업
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제특구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되,경제특구입법에 있어 통일성과 융통성을 다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고,경
제특구로서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입법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국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
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중국의 경우,중앙행정기관은 경제특
구를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경제특
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특구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자치적․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자치입법권을 행사하였다.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국가차원의 지원
이 필요한 영역에 한하여 국가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중국의 경제특구입법
의 모델은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입법의 개선방안의 설정에 있어 좋은 시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53 -

나나나...일일일본본본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111)))일일일본본본의의의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일본에서도 다양한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특구제도 중 우리나라의 특구입법에 있어 참고가 되었던 경우는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개발 모델로 작용한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475)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델
로 작용한 “구조개혁특구”제도이다.일본에 있어 특히 주목할 것은 “구조개혁특구”제도
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이란476)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공공단체가 해당지역의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을 의미하며,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사업을 실시 또는 그 실시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중앙행정기관은 내각총리대신
이 주체가 되어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을 설정한다.지방공공단체는 구조개혁특별
구역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 구역에 대해 구조개혁특별구역으로서 교
육,물류,연구개발,농업,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해당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한다.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신청한 구
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이 ①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에 적합한가에 대한 기준,② 해
당 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의 실시가 해당 구조개혁특별구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파급하는가에 대한 기준,③ 확실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
는가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인정을 받은 구조개혁특별구역
계획을 토대로 실시주체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된 규제에 관련
된 것이면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한다.
특구입법은 ① 학교의교육법의 특례,② 직업안정법의 특례,③ 항만법 등의 특례,④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특례,⑤ 농지법의 특례,⑥ 관세법의 특례,⑦ 노인복지법
의 특례,⑧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례,⑨ 연구교류촉진법의 특례,⑩ 대규모 소매점포입지
법의 특례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한다.일본의 경우,내각에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
를 설치하고 구조개혁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75)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1조-제42조.
476)일본,構造改革特別區域法 제2조.



- 254 -

(((222)))일일일본본본의의의 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성성성공공공요요요인인인과과과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적절히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은 법률의 제정,지침의 작성 및 공표,특구의 지정절차의 실
시 및 지정된 특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다.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법률과 지침을 근거
로 하여,자신의 영역에서 특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일이다.국
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영역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할 일이다.특히 일
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를 설치하고,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특구를 인정한 후,특구가 계획한 대로 추진477)될 수 있
도록 통일적,집중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77)법제처,「일본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관한 법령현황」,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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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성
있는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섯가지 경제특구제도의 법제현황을 분석하고,아
울러 외국의 경제특구제도를 살펴보았다.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를 입법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
부),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등이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이와
같이 유사한 경제특구제도를 각각 다른 법률로 분산하여 제정․운용함으로써 입법체게
의 모순,지방자치권의 훼손,경제특구의 중복성,관리기구의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
출한 다음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111절절절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종종종합합합적적적 분분분석석석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특구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이
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경제특구제도를 근거법제,지정 및 운용주체,특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계획절차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요약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법법법제제제

가가가...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공통점과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첫째,우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는 통합법률이 아닌 각각 다른 개별법률로 제정․운
용되고 있다.경제특구는 개별법률에 따라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이에 따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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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추진되고 있으며,경제특구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
은 통합법제의 부재 상태에 있다.이렇게 경제특구제도가 개별법률에 의하여 운용되는
법제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제특구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규정이 없고,경제특구제도
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따라
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특구제도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경제특구제도 근거 법률은 특별법478)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이다.경제특구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며,특정한 개발사업자와 기업 등에게 규
제특례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경제특구 근거 법률은 “특별행정법”479)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경제특구
제도의 근거가 되는 다섯 가지 법률은 대부분 특정지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정행위
와 도시개발 및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지역개발행정법,환경
행정법,경제행정법,급부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경제특구 근거 법률은 행정조직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각각의 법률은
먼저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할기관을 지정하고,관할기관에 설치될 합의
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또한,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무담
당 조직인 “기획단”,“추진단”,“출장소”등 특별한 보조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경제특구제도의 근거 법률은 다섯가지 모두 “계획행정법”및 “개발행정법”으
로서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경제특구”의 지정작용은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에 해당하
며,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경제특구의 개발사업이 시행된다.또한,개발사업자를 지
정하고,사업을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개발행정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경제특구제도의 근거 법률은 대부분 “경제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지정된 경제특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장치와 지원장치를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80)

478)홍정선,전게서,117면 이하 참조.
479)천병태,전게서,4면.
480)개별행정법상의 행정법 영역에 대하여는 매우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보편적으로 행정

조직과 관련하여 관할권의 지정,행정조직의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지방자치법,공무원
법,공기업법 등은 행정조직법의 영역에 편입될 수도 있고,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
다.개별행정법의 영역에서는 경찰행정법,개발행정법,경제행정법,재정행정법,문화행정
법,과학기술행정법 등 매우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홍정전,전게서,53-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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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 근근근거거거 법법법제제제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경제특구제도의 근거가 되는 다섯가지의 법률은 그 기본적 운용체계는 비슷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특구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다.경제특구의 관할권을 가지
는 중앙행정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소관 경제특구에 대하여 다른 경제특
구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경제
특구 근거 법률의 다원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첫째,경제특구계획의 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의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현행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는 대부분 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경제특
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계획 등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등의 변경 효과가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경제특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권”과 “계획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현행
실정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특구 지정제안권 및 지정권,경제특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권,경제특구 관리권 등 경제특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기회의 보장 차원에서의
민주적 절차인 지정(계획)예고,열람,청문,의견진술,공청회 등 절차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고,경제특구를 지정 고시한 후 일반인에게 사후 열람권만 규정하고 있다.
넷째,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의제효제도가 모든 경제
특구제도 근거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일부 법률에는 구속력
이 없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경제특구 안에서의 규제특례가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
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경제특구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장토록 분산하여 위원회와 담당기구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등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법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며,그 개선방안
은 뒤의 제2절부터 제4절까지 논하기로 한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

가가가...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관관관할할할 행행행정정정청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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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고찰한 다섯가지 법률에 따른 경제특구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매우 다양
하다.
첫째,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다.지식
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한다.국토해
양부장관은 항만형․공항형․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한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이다.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설치하고,각각의 경제자유구역에 하부 행
정조직을 설치하여 통할한다.다시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권과 계획고권을 존중하지 아니한다.
셋째,지역특화발전특구를 관할하는 행정청도 지식경제부장관이다.그러나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특구를 기획하여 신청하고,지식경제부장
관이 이를 지정하며,규제완화가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넷째,대덕연구개발특구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이다.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및 관리하고 하부 관리조직으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지방자
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정제안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계획자치고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기업도시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국토해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국
토해양부장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도시를 지정․관리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도시 가운데 관광레저형에 한해서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관리권을 행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우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재정경제
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추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등등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합합합의의의제제제 행행행정정정기기기관관관

경제특구제도의 근거를 이루는 법률 마다 각각의 특구의 지정 및 운용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이들 기관이 가지는 공통점
은 이들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중립성은 부여되지 아니한
다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조직법상의 “심의기관”에 해당한다.481)

481)김동희,「행정법 Ⅱ」,21면;김남진․김연태,「행정법 Ⅱ」,23면;박균성,「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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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설치된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설치된다.
셋째,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설치된다.
넷째,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설치된다.
다섯째,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업도시위원회가 설치된다.482)

다다다...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관관관할할할 집집집행행행기기기구구구

경제특구제도의 근거를 이루는 법률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경제특구를 관할
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집행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첫째,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둘째,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의
일괄서비스(onestopService)제공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관할 아래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청)483)를 설치한다.
셋째,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설립한 집행기관을 두지 아니하
며,경제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행정사무를 집행한다.
넷째,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주도 아래 특구 육성을 위한

(하)」,24면.
482)기업도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지만,기업도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

장한다.
483)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경

제자유구역이 2개 시도에 걸쳐 지정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
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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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한다.
다섯째,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기업도시추진기
획단이 설치된다.

라라라...지지지정정정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주주주체체체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는 지식경제부장관,문화체육관광
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경제특구의 운영
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그 근거 법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지역이 기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통합하면 그 문제는 해
결될 수 있으나,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복수기관의 관할이
고 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관할이다.양자 간의 통합보다는 각각 다른 경제
특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각 기관이 각각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구의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도 5개 중앙행정기
관이 서로 각각 설치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관리기구의 분산으로 인한 인력․재정력․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또한,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경제특구를 놓고 서로
모순․충돌되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영역에 직접 설치되는 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중앙행정기관
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을 침해함이
문제가 되어 지방분권특별법은 그 정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484)경제특구에 직접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고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침해한다.이와 같은 점은 국가의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은 제3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484)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는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새
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261 -

333...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개개개발발발

가가가...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개개개발발발 계계계획획획수수수립립립 절절절차차차

특구의 지정과 개발은 행정계획485)작용이며 개발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이들은
개발행정법 체계에 속한 일정한 법형식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그러나 다섯 가지 특구
의 근거를 이루는 법제는 각각 다른 법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자유무역지역의 경우,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작성(지정요청기관),자유무역지역
지정(지식경제부장관)등의 절차를 거친다.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공항 및 배
후지,유통단지,화물터미널,항만 및 배후지 등으로서 사회간접자본과 통제시설이 설
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곳에 한하여 지정된다.따라서 각각의 단지에 대한 개
발계획이 필요할 뿐,자유무역지역 그 자체의 개발계획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직권으로 구역을 지정하거나,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경제자유구역은 특별한 개발사업 실시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이 필요하다.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준공검사를 받는다.
셋째,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지식
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넷째,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기업도시의 경우 개발구역은 민간기업의 제안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
정한다.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485)석종현,「일반행정법(상)」,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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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개개개발발발계계계획획획수수수립립립 절절절차차차의의의 기기기본본본적적적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의 지정은 “행정계획작용”에 해당한다.이들 계획 작
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행정행위설,입법행위설,독
자성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다.486)독일의 경우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은 입법행위로 분
류된다.487)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
며,488) 경제특구의 지정행위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행정법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일반성이 인정되며,이 경우 입법
행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지역․지구의 지정을 입법작용으로 하고자 할 경
우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독일과 같이 조례로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
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행정행위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확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계획확정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지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공적․사적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중앙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공람․의견
진술․공청회 등의 절차가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
역․지구의 지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이를 기초로 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토지수용 및 분양 등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특구를 지정․고시한 후 일반인에게는 사후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주민에게는 참정의 기회를 제한하고,이해관계인에게는 사전 권익
구제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4절에서 그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486)석종현,상게서,506면.
487)Brohm Winfried,a.a.O.,S.94ff;MaurerHartmut,a.a.O.,S.424ff.
488)김동희,「행정법 Ⅰ」,184면 ;김남진․김연태,「행정법 Ⅰ」,318면;박균성,「행정법

론(상)」,202면;박정훈,「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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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기기기본본본법법법제제제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와 외국의 경제특구제도를 토대로
하여,경제특구 법제에 관한 문제점 가운데 총괄적인 기본 법제 부분에 관하여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총괄적인 부분은,다수의 경제특
구제도가 각각의 법률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법제 또는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
과 규제자유형 특구로 분류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제제제도도도의의의 통통통합합합적적적 법법법제제제 도도도입입입

가가가...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과과과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별별별 입입입법법법목목목적적적 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경제특구의 근거가 되는 다섯 가지의 법률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표 5-1>과 같
이 공통적으로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지역의 균형․특화발전,그리고 국민
경제발전”임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서로 비슷한 법
률이 그 경제특구제도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여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운용되고 있
다.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특구 소관 부처별로 업무를 만들기 위해
경제특구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유사한 경제특구제도의 난립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어느 경제
특구제도가 유리한지,경제특구제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각의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번잡성과 혼란성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경제특구별로 담당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에 필
요한 인력과 재정,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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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경제특구제도 입법 목적 비교

법률 명칭 법률상 입법 목적
자유무역지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무역진흥,지역개발 촉진,국민경제발전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지역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지역특화발전(기업투자촉진),지역경제활성화,국민경제발전
연구개발특구법 지역 연구개발 촉진,국가기술혁신,국민경제발전

기업도시법 민간기업 투자촉진,국토계획적 개발,국가균형발전,국민경
제발전

출처 ;5개 경제특구제도 근거 법률에서 발췌

또한 각 경제특구별 근거법률489)에 규정된 경제특구제도의 정의를 보면,<표 5-2>
와 같이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발전
을 위해 조성한 지역으로 귀결된다.따라서,입법 목적과 경제특구별 정의만 보더라도
유사한 경제특구제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치한 점을 알 수 있다.

<표 5-2>경제특구별 개념 정의

경제특구 명칭 법률상 개념 정의
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
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연구개발특구 신기술의 창출,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사업화 촉진 위해 조성지역
기업도시 산업입지,경제활동 위해 민간기업이 자족적 복합기능의 개발 도시

출처;5개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489)「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말한다(이하 “5개 경제특구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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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다다다수수수의의의 부부부처처처에에에서서서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관관관리리리

경제특구별 지정신청권자를 보면,<표 5-3>과 같이 경제특구제도 도입 당시를 기준
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개 특구(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과학기
술부(현 지식경제부)가 1개 특구(연구개발특구),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1개 특
구(자유무역지역),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으로 1개 특구(기업도시)제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5
개의 경제특구를 5개 부처가 각각 경제특구 만들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도입하였음을
지적하자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연구
개발특구,기업도시 등 다섯가지 경제특구제도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제외한 나
머지 4개의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에 지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특히,연구개발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또한,경제특구 관리권은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경제특구를 모두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의 개발계획 수립권까지 <표 6-4>와 같이 중
앙부처에서 행사함으로써 결국 자치계획고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며,계획고
권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표 5-3>경제특구 지정 신청 및 지정․관리권자

특구명칭 지정 신청권자 지정권자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 중앙부처,시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산단)
국토해양부장관(공항,
항만,물류)

경제자유구역 지식경제부장관,시도지사,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장,군수,구청장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연구개발특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기업도시 민간기업,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등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관광레저형)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레저형)

출처;5개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 후의 경제특구 관장 부처를
보면,경제특구 지정권자도 5개 경제특구 가운데 기업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특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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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1개 경제부처에서 유사한 4개의 경제특구
제도를 각각 개별법률에 의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어 법제 운용 및 관리의 경제성․효
율성 측면에서 볼 때 유사 경제특구 법제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4>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권자

특구명칭 수립권자 승인권자

자유무역지역 지식경제부장관(산단)
국토해양부장관(공항,항만,물류)

지식경제부장관(산단)
국토해양부장관(공항,항만,물
류

경제자유구역 지식경제부장관,시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

구 시장,군수,구청장 지식경제부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기업도시 민간기업,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관광레저형)

출처;5개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333)))인인인․․․허허허가가가 등등등 의의의제제제 및및및 규규규제제제특특특례례례 상상상이이이․․․중중중복복복성성성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
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 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490)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규제특례 차원에서 도입한 인․허가 및 지정․수립․승
인 등 의제규정은 경제특구제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일부 경제특구제도는 동
일한 의제사항을 각각 개별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근
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경제특구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나 경
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모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
다.그리고,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건변화에 따라 5개의 법률을 수시 개정해야

490)법제처,「인․허가 법제실무」,2004,26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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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따라서,이러한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통합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5>경제특구별 인․허가 등 의제 법률

특구명칭 인․허가 등 의제법률 지정․수립․승인 등 의제법률
자유무역지역 1개(공장설립)법률 -
경제자유구역 40개 법률 11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 13개 법률 -
연구개발특구 32개 법률 -
기업도시 40개 법률 -

출처;5개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444)))기기기업업업도도도시시시와와와 타타타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와와와의의의 중중중복복복성성성

<표 5-6>에서 보듯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형과 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제특구 유형을 비교해 보면,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는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고,지
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유사하는 등
서로 비슷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표 5-6>기업도시 경제특구와 타 경제특구 비교

출처;5개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경제특구는 각 제도별로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역을 특별 규정하여 운영
한다는 “특별함”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구제도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중앙부처별로 새로운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급급

기업도시 경제특구유형 타 경제특구 유형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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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보인다.하나의 경제특구 법제에 다른 유형의 경제특구를 포함하는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특구마다 목적,개념 등이 서로 다르다.그러나 경제특구제도의 도
입 목적은 대부분의 경제특구제도가 공통적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개발 및 국가
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규제완화와 특례규정을 두고,인․허가 등 의제처리,재정적 지
원,외국인투자자의 경영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그 구역안에 산업단지형이나 항만형 등의 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있으
며,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도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
다.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오래 전부터 장기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제도상의 혼선을 초
래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에 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도입한 다섯가
지의 경제특구가 5개의 법률로 각각 제정․운용되고 있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국내․
외 투자가에게는 혼란과 번잡함을 주고,행정청에게는 인적․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나나...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섯가지의 경제특구제도의 근거 법률을 분석한 결과 특구
제도 도입 목적은 거의 동일하지만,특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각 서로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법률 구성체계도 대부분 경제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허가
및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다.지역에 설치
하는 경제특구의 지정신청권과 관리권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어 자치계획고권
을 침해하고 있다.또한,인․허가 등의 의제법률이나 규제특례 법률도 경제특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5개의 경제특구 법률에 국토개발에 관한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토
계획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대부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법상 법원의 단계적 질서
도는 입법체계를 문란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경제특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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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가칭 “경제특별구역법”을 제정할 필요491)가 있다고 본다.
이 법률은 경제특구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과,규제자유형 특구․특화발
전형 특구 등 유형별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그리고 통합이 어려울 경우 경제특구의
난립 방지와 기본적 법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특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이 법률에는 경제특구제도의 개념,정의,경제특구 종류,국토계
획과의 관계,지방자치권과의 관계,운영절차,운영체계,규제완화,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규범으로 기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다다...국국국내내내 법법법제제제 통통통합합합 입입입법법법례례례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과과과 관관관세세세자자자유유유지지지역역역 통통통합합합 사사사례례례

1970년 1월1일 제정된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
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
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2000년 「자유무역지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
정․운영하여 국가 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
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한 이유는,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자
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고,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
하는 부작용492)이 있어,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
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였다.493)

491)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인 오키나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沖繩振興特別措置
法」을 제정 하였으며,이 법에는 경제특구,금융,고용,교육,산업 등 제반사항을 하나
의 법에 규정하였다(일본 「沖繩振興特別措置法」,http//www.kantei.go.jp).

492)산업자원부,“통합 자유무역지역 출범 보고서”,20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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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국국국토토토이이이용용용계계계획획획법법법」」」과과과 「「「도도도시시시계계계획획획법법법」」」 통통통합합합 사사사례례례」」」444999444)))

1962년 1월 20일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
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1972년 12월 30일 국토건설종합계
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통합한 이유는,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
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
하였으나,국토의 난개발(亂開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
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라라라...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 통통통합합합 방방방향향향

이상과 같이 현행 경제특구제도를 각각 개별 법률로 따로 제정하여 운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 통합방향은,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
가로 보충하고,현행법률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고,상위법 저촉,권한
침해 등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흠결이 있는 부분만 보완하는 방안은 가장 쉬
운 방법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위에서 살펴본 바

493)국회 산업자원위원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4.2,2면.

494)국회 건설교통위원회,“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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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유사한 경제특구제도와 법률이 다원화 되어 있는 점과 그 법제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 측면과 법 적용 및 활용적 측면에
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따라서 현 실정법상의 5개의 경제특구제도
근거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별별별구구구역역역법법법」」」 제제제정정정

현행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의 입법미비 등의 문제점을 종합
적이고 포괄적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특구제도 전체를 규정하는
「경제특별구역법」을 제정하는 것이다.경제특구제도는 다른 법률에 비해 특별한 힘
이 주어지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어야 하고,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
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국토계획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헌법과 국토기본법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경제특구 법제를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체계화한다.둘째,지
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
는 경제특구제도는 계획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셋째,다른 법령과
의 관계는,법률체계 유지를 위해 헌법,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 관련
법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넷째,경제특구 지정권자․관리권자․심의기구 등
을 가급적 단일부처․단일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다섯째,경제특구계획은 구속력 있
는 계획확정절차제도를 도입하고,인․허가 등 의제 절차규정은 가급적 통일적으로 규
정해야 한다.여섯째,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은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22...경경경제제제자자자유유유구구구역역역과과과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 법법법제제제 통통통합합합

가가가...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은 그 본질은
다른지역보다 경제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별규제완화지구에 해당하며,양
경제특구제도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특징이 있다.



- 272 -

첫째,입법 목적이 거의 동일하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무역진흥,지역
개발 촉진,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촉진,
국가경쟁력 강화,지역간 균형발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외자유치 촉진과 국민경제발
전이 주 목적이다(경제자유구역법 제1조,자유무역지역법 제1조).
둘째,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주체가 동일하다.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신청권자와 지정권자,관리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동일하다(경제자유구역법 제4
조,자유무역지역법 제4조).
셋째,개발계획 수립․승인․준공검사권자가 동일하다.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
역의 개발계획 수립․승인․준공검사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동일하다.
넷째,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동일하다.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
인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동일하다.
다섯째,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가 동일하다.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관세,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감면하고,국․공유지 임
대료를 감면한다.
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입법 목적,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주체,
개발계획 수립․승인․준공검사권자,실시계획 승인권자,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등
거의 모든 제도가 동일하다.그러나,이 경제특구제도를 관장하는 법적 기구가 동일한
지식경제부 안에서,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관리위원회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관장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관리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에
서 관장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어 인력․재정력․행정력의 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특구제도의 근거 법률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 특구제도의 근거 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은 서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경제특구의 상
호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예컨대,이미 자유무역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는지,또는 경제자유구
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는지와,중복 지정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소
멸되는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되,그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형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하고 공항․항만․물류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다.경
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동일한 행정주체가 동일한 지역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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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인데,이러한 중복지정의 행위가 어느 하나가 소멸되지
않고,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경제자유구역은 법률 제정안 검토 당시
에 사회적인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발방식,조세감면,자금지원 등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자유무역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495)
외국인의 투자 및 유입을 촉진하고,여러 개의 특구 지정에 따른 혼란 등을 막기 위
해서는 이 법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특구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양자를 함께
구축시키는 논의가 필요하고,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등의 발전적인 보완보다는
이와 유사한 경제특구를 중복적으로 기존의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96)
“경제특구”는 그 주무관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중립적 견지에서 국토계획과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유지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앞서 법제현황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으로 마산․익산․군산․대불․동
해․율촌 등이,공항․항만형으로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등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2008년 12월 8일에는 산업단지형으로 울산․김제 등이,항만형으로는
포항항․평택당진항 등 4개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497)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
광양만권,인천,군산․새만금,황해,대구․경북 등의 6개지역이다.공항․항만형의 자
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대부분 중복되고,산업단지형 중 율촌․군산은 중복되고
마산의 경우에는 진해권과 연결된다.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 특례 등 그 지원책은
매우 제한적임에 반하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매우 포괄적인 점에서 “경제
특구”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보다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지원
책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도입과 지정이 확대되고,상당수의 자유무역지역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정된 점 등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495)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03,5
면.

496)국회 재정경제위원회,“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02,
10면.

497)매일경제,2008.12.8.자,http://news.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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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일일일본본본 사사사례례례

앞의 제4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오키나와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沖繩振興特別措置法)」498)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지역과 특별자유무역지역499)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오키나와진흥특별
조치법은 오키나와현의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로서 이 법률안에는 자
유무역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문화,과학,고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특별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중
앙부처에서 하고,신청권과 운영․관리권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다다다...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위에서 분석한 내용과 일본의 사례50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
역과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2개의 법률과 이에 다른 하부조직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적․재정적․행정적 낭비와 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
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2개의 설치 근거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종래 이 법률에 의하여 지
정․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현행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제도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자유무역지역”은 제도 그 자체를 “경제자유구역”
과 통합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 경우 “경제특구”제도의
실질화를 기할 수 있고,법제의 명확화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가의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자유무역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규제완화 및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유무역지역은 관세 특례 등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매우 제한적

498)일본 http//www.kantei.go.jp.
499)일본 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1-42조.
500)일본 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1-42조.http//www.kante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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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입주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경제특구로서의 근
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 체체체계계계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와와와 국국국토토토계계계획획획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가가가...헌헌헌법법법규규규정정정 검검검토토토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국
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규범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를 내포하고 있다.501)
첫째,국토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국가의 보호대상이다.국토는 일반적인 국토상의 동
산 또는 유기물처럼 자유로이 확대하거나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 아니다.국토는 국
민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할 한정된 재화로서 국가적 보호대상이다.이와 같은 국토의
기본이념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경
제특구지역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국토는 균형있게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특정지역을 편중되게 개발하고 이
용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반한 것이다.특구의 개발과 이용은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
도록 하여야 하고,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국가는 이러한 헌법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토 보존 및 이용계획
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국토의 개발 및 이용은 반드시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계
획이 없거나 그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국토는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개발이 될 수 밖
에 없으며,결국 한정된 국토가 헌법의 이념에 반해 보호되지 못하고 국토의 불균형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다.따라서 국가는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통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경제특구 제도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국토
계획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경제특구 제도가 국토계획의 체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
할 경우 결국 헌법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501)강경근,「헌법학」,법문사,2005,7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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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국국국토토토계계계획획획 관관관련련련 법법법률률률체체체계계계 검검검토토토

국토계획 관련 각종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 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헌법상 규정된 국토와 관련한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는 국토계획체계를 수
립하여야 한다.우리나라는 국토계획과 관련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정한 단계적
체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현행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계획의 체계는 크게 전문계획
과 종합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502)종합계획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적 단위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계획을 말한다.종합계획은 초
지역적 종합계획과 지역적 종합계획으로 나누어 법체계가 구성된다.503)우리나라의 국
토계획관련 법률체계는 국토계획․도시계획 및 각종 토지개발과 관련된 법제는 여섯가
지의 단계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504)
1단계 계획체계는,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체계이다.이 법에서 국토계획
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
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기본법」 제8조는,“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05)
2단계 계획체계는,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초지역적 종합계획을 규정하지만,「국토기
본법」에 의한 계획을 전제로 하여,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계획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체계를 의미하며,이 계획체계는 「국
토기본법」상의 부분별 계획에 해당한다.이 단계에 해당하는 법률은 「지역균형개발
법」,「농어촌정비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들 수 있다.
3단계 계획체계는,권역별 종합계획의 체계이다.권역별 종합계획이라 함은,국가 안
에서 특정한 권역을 지정하고,지정된 권역 안에서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권역별 종합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기본
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단계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 계획체계와 가능한한 모순 또

502)석종현,「일반행정법(상)」,495면.
503)석종현,「토지공법강의」,삼영사,2007,3면.
504)오준근,「지방자치와 계획관계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6,2면 이

하 참조.
505)정래용,「국토계획법」,한국법제연구원,2005,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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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돌이 없어야 한다.이 단계에 해당하는 법률은 「수도권 정비계획법」,「도서개
발촉진법」,「오지개발촉진법」,「폐광지역개발법」 등을 들 수 있다.
4단계 계획체계는,도시계획체계이다.도시계획은 지역적 종합계획에 해당하며 그 근
거법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이 법률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
획,도시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
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이 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단계 계획체계는,도시계획을 근거로 도시계획지역 중 특정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이다.경제자유구역 등 이 연구논문의 대상이 되는
각종 경제특구에 대한 계획체계는 기본적으로 5단계 계획체계에 해당한다.5단계에 해
당하는 법률은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발제한구역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6단계 계획체계는 전문계획의 체계이다.전문계획이란,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현 또는
각 행정부문의 특정한 사업․사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506)을 말하며,종합계획과는
달리 도로,공항,항만 등의 부지 확정과 같은 특정한 사업에 관계된 계획작용을 의미
한다.경제특구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경제특구 안의 구
체적인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전문계획의 체계를 따르게 된다.6단계에 해당하는 법률
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관광진흥법」,「도시공원법」,「폐기물시설 설
치법」 등을 들 수 있다.

다다다...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지정․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특구를 개발
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이러한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토계획의 기본적 체계와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된다.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다섯가지 특구법률에서는 국토계획과 경제특구계획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규
정한 법률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앞에서 검토한 다섯가지 경제특구제도의 제

506)석종현,「일반행정법(상)」,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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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거 법률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자유무역지역에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이 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다만,「국토기본법」 제6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에는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
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넷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이 법 가운데 특구
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
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
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섯째,「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에는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
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
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다섯가지 경제특구 근거법률을 분석한 결과,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제외하
고는 국토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대부분 “경제특구 근거법률
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한다”는 형식
적인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토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국토기본법」 제7
조에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부분별계획은 국토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507)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에는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그 기본
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이며,어떠한 이유

507)정래용,전게서,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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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이와 같이 조문상으로는 국토계획과 경제특구계획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한 근
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경제특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의제규정508)이
있어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사항을 이러한 의제규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의제규정은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
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관한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라라라...정정정합합합성성성의의의 원원원칙칙칙 검검검토토토

정합성의 원칙이란 다양한 행정계획들 상호간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행정계획이 서로 다른 행정주체에 따른 공통영역으로 결정된 경우
행정계획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충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되어야
한다.
국토기본법상의 구제적인 내용을 보면,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의 기본이 되며,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도종
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국토기본법 제7조).따라서 정합성의 원칙은 실체법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종합계획과 부문계획과의 조정에서는 곤란한 법률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특히,전
국계획과 도시계획,도시계획과 전국적인 부문계획과의 충돌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행
정과의 관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현대국가에 있어서 계획고권은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많은 제한
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계획간의 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본다.따라서,종합계획
의 지침이 되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확정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얻어야 하고(국토기본법 제12조),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 수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하고
있다.부문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환경보
전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의 계획이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508)의제규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여러법
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법제처,「인․허가
법제실무」,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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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은 계획 충돌의 경우 조정․협의(국토기본법 제9조),상급관청의 지
정․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4조)등의 절차적․조직적 규정
을 두어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있다.이는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조정방법으로,현행법이
국토개발계획간의 정합성에 대해서 실체법적 규정보다는 조직법적 절차규정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09)그러나 현대행정법에서 조직법적 규정만으로 계획 상호간의
종합적 조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특히,종합계획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획이 충돌하는 경우 종합계획의 적합의무에 대응하여 조정기능
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종합계획에 대한 확정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510)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동일 지역에 선행 도시계획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행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511)고 판시하고 있다.

마마마...외외외국국국 사사사례례례

중국의 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입법의 기본원칙이라 함은,입법
자가 경제특구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전 과정을 지도
하는 것으로 입법 활동에 대하여 보편적인 지도규범의 역할을 하는 준칙을 가리킨다.
경제특구 입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특구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입법
을 해야 하고,둘째,통일성과 융통성을 결합해야 하며,셋째,경제특구를 위하여 지속
적으로 새로운 우월성을 창출하는 원칙 등이 있다.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규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그리고 법정입법과 수권
입법이 모두 존재하며,그 적용범위나 단계가 많고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경제특구 법률(법률은 협의의 법률이 아니라 광의의 법률로서 일반적인 법규
범을 총칭하는 의미이다)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512)
첫째로,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모든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은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중국 입법법 제78조).
둘째로,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지방성법규,규장보다 우선하고,행정법규의 효력은

509)조준영,“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2007,28면.
510)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박영사,2004,268면.
511)대판 2000.9.8,99두11257;대판 1992.9.22,91누11292.
512)黎學玲,상게서,7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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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법규,규장보다 우선한다(중국 입법법 제79조).행정법규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
이 저촉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지방성법규의 규정과 행정법규의 규
정이 저촉되는 경우는 행정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로,행정법규가 법률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한 경
우 행정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마찬가지로 지방성법규가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한 경우 지방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넷째로,특별법과 보통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
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섯째로,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중국의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다만,중국이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
외한다.중국의 법률,법규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제관례
를 적용할 수 있다(중국 민법통칙 제142조 참조).
중국의 입법원칙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
등의 법 단계 구조가 준수되며,그 밖에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 법 일반원칙이 적용된
다.특징적인 것은 법 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어떠한 경우라도 실체법이나 상위
법을 저촉하는 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경제특구에 특유한 법률 적용 원칙으로는
수권입법 우선적용의 원칙과 경제특구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더욱 새로운 규정
을 적용하는 원칙이다.513)

바바바...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특구”관련
입법이 국토계획과 경제특구계획과의 상호관계를 직접 규율함이 바람직하다.이 경우
국토계획과의 “정합성의 설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제특구에 특별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
토계획과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514)

513)법무부,전게서,43-69면.
514)서태호,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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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를 개발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
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한 기본적 틀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의 체계가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경제특구는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지니므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틀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경제특구는 가급적 광역도
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
다.만약,토지확보 용이성,토지매입비용의 경제성 등 만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특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갈
경우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자연환경의 급격한 훼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게 된다.따라서 기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
시기본계획에 설정된 개발의 방향과 부합하는 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
이 “국토와 자원을 국가가 보호 한다”는 헌법이념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법법법제제제와와와 계계계획획획고고고권권권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가가가...계계계획획획고고고권권권 검검검토토토555111555)))

계획고권이란,계획수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
립할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건설법전(BauGB)제2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인
정하고 있고,또한 헌법상으로도 지방자치제 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본질적 요소
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516)계획고권이란 계획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으
로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 보
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본질적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는 우리나라 헌법하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
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 제117조가 계획고권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설령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반 계획법
률에서 계획고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515)성소미,전게논문,18면.
516)Hoppe,KommunaleSelbstverwaltungundPlanung,1983,S.564ff.



- 283 -

지방자치행정권에서 당연히 나오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517).이 점에서 우
리나라 학자들도 계획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기도 하
다.518)
헌법상 보장된 계획고권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비로소 자치행정권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공동화시키는 일반 법률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자기
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의 참여권을 부여받게 되며,자기의 계
획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계획과 허가 등에 대하여 방어권능을 가짐으로써 행정쟁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누릴 수가 있다.또한 계획고권은 다툼있는 각
종 계획법상의 규정에 대한 해석원리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된다.519)

나나나...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계계계획획획고고고권권권 검검검토토토

우리나라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으며,「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8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520)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
치권의 보장이다.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자치기능의 보장,자치사
무의 보장521)이다.지방자치제도 관계규정들이나 법령 등은 카알 슈미트(C.Scmitt)가
성격 지운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헌법상 제도적 보장에 속하며522),그 본질적 내
용을 입법으로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여서는 안된다.523)지방자치단체는

517)BVerwG,DVBl.1969,362ff.;Hoppe,RuL,1988,Rn.72f.
518)신보성,「현대행정법의 이론」,교학연구사,1988,347면.
519)신봉기,“계획고권 논쟁의 종식과 우리의 과제”,「법률신문」연구논단 제3075호,

2002.5.16.
520)석종현,「일반행정법(하)」,150면;강경근,전게서,985면.
521)강경근,상게서,543면;헌재결 1994.12.29,1994헌마201.
522)석종현,상게서(하),151면;강경근,상게서,542면.
523)석종현,상게서(하),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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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체이다.다시 말하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는 단체가 공공단체이며,국가와 동일
한 유형의 통치단체에 속하게 된다.524)지방자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형성․관리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자치행정 및 주민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 지방자치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것이며,지방자치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것이
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의 관할아래 놓인 지역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주어진 현상 만에 집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그 지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고권”525)이 보장되어야 한다.지방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어떤 모습으로,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코 간단히 해
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일정한 지
역적 공간을 그 관할 영역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집행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국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부터 도
로․철도․공항․핵발전소부지 등의 건설 등에 관한 전문적 계획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계획을 수립한다.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 하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지
역 또는 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종합계획과 지방도,폐기물처리장의 건설 등에 관
한 전문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대한 자치권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공간계
획의 영향을 받는다.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대한 자치권은 국가적 공간계획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
가의 국토계획권이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발휘되므로 국토계획과 자치계획은 상호간
에 긴장관계에 놓인다.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에 모순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경제특
구제도가 도입되는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은 더욱 특별하게 드러나게 된다.
“경제특구”제도는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률적 근거에

524)석종현,상게서(하),153면.
525)신봉기,“계획고권 재론”,「토지공법연구」제17집,한국토지공법학회,2003,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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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별히 개발하거나 조성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따라서 경제특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계획과 광역계획 및 개별적인 자치계획과 각종 경제특구에 관한 계획들은 상호
간에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발전”을 위하여 조화되어야 하
며,그 모순과 충돌은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한다.이 경우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점
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고권”의 최대한의 보장이다.특히 주목할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도시
계획의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방
자치단체는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에 경제특구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이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자치입법권․자
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중앙정부의 권능과 유사한 독립적 권능이 부여
된 기관526)이므로 특구와 관련된 각종 계획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그
근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다다...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경제특구제도를 도입․운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계획고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지방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함이 원칙이다.그러나 경제특구관련 법률
중에는 이와 같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첫째,경제자유구역 제도이다.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지정․변경․해제의
주체가 된다(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7조․제7조의2).이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시․도지
사의 신청이 필요하다.그러나 그 반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
제자유구역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에 있어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
부장관이다(경제자유구역법 제9조).개발사업의 실시부터 준공검사(경제자유구역법 제
14조)까지의 모든 단계는 지식경제부장관만이 통로가 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저
히 배제된다.경제자유구역위원회도 지식경제부에 설치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존중되지 아니한다.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

526)석종현,「일반행정법(하)」,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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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한 “선분권 후 국가지원”이라는 지방분권527)의 정신도 배려되지 아니하고 있
다.이러한 점은 문제점이라 지적된다.

<표 5-7>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등 주체

지정신청 지정․변경․해제 개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출처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둘째,대덕연구개발특구 제도이다.이 경제특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지정․변경․해
제의 주체가 된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제5조).특구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대전광역시장인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을 대전광역시장과는
무관하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지
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할 경우에도 광
역시장과 도지사는 의견제시권만 부여되어 있다.경제특구 육성계획의 수립 주체도 지
식경제부장관이다(연구개발특구법 제6조).대전광역시장은 오직 협의의 주체일 뿐이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도 지식경제부에 설치된다(연구개발특구법 제7조).구체적인 지역개
발사업인 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권한도 대전광역시장에게 부여되지 아니하고,지식
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연
구개발특구법 제26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도 특구의
관리권한이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양되지 아니한다.경제특구 관리계획도 지식경제부장
관이 직접 수립한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중의 하나인 토지용도의
구분,건축행위의 규제 등도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임을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연구개
발특구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사무 보장권528)을 정면으로 침
해하고 있다.경제특구를 전담하는 행정청으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치되며,이
본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감독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8장).위와 같은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은 지방자치의 체계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서 자치관할권과

527)김순은,“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특징과 과제”,「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2권 제2호,서울
행정학회,2007.8,70면.

528)강경근,전게서,543면;헌재결 1994.12.29,94헌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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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표 5-8>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 주체

지정신청 지정․변경․해제 개발계획 승인 특구 관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출처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셋째,기업도시 제도이다.이 경제특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지정․변경․해제의
주체가 된다(기업도시법 제5조․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의 제안은 원칙적으로 기업과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행한다.기업이 제안한 것을 시장 또는 군
수가 받아들이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시장 또는 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사와 일단 무관하게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행할
수 있다(기업도시법 제4조).이 점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관리인 시장․군수의 계획고
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기업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민간기업이 단독으로 복합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도시의 공공성 훼손,지역주민과의 분쟁 해결 곤란 등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과 같은 경
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기업도시의 특성 자체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는 ‘계획고권(計劃高權)’을 침
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529)
기업도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은 협의가 아닌 의견청취의 대상이다(기업도시법 제7조).기업도시위원회도 국무총
리소속하에 설치된다(기업도시법 제39조).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의 시행권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사업시행자는 당해 기업도
시의 개발을 제안한 민간기업이 된다.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권자도 국토
해양부장관이다.기업도시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업도시의 관리권한이 지방자치

529)성소미,전게논문,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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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에게 이양되지 아니한다.준공검사와 조성토지 공급의 승인도 국토해양부장
관이 행한다.위와 같은 기업도시와 관련한 각종 규정은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주
도하여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표 5-9>기업도시 지정․운영 등 주체

지정신청 지정․변경․해제 개발계획 승인 기업도시 관리
민간기업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동제안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출처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넷째,자유무역지역 제도이다.이 경제특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지정․변경․해제의
주체가 된다(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6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자유무역
지역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동법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정신
청권을 부여하고 있다.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권한도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8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부터 조성사업의
실시,관리 및 운영까지의 모든 단계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전속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영역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배제
된다.자유무역지역위원회도 지식경제부에 설치되고(동법 제50조),자유무역지역의 지
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존중되지 아니한다.지방분권530)의 정
신도 배려되지 아니하고 있다.또한,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고유사
무531)집행권도 박탈하고 있다.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건축법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자유무역관리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이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
으로서 이는 자치관할권과 자치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530)김순은,“우리나라 지장분권의 특징과 과제”,70면.
531)석종현,「일반행정법(하)」,181면;강경근,전게서,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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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 주체

지정신청 지정․변경․해제 관리․운영 심의․관리기구

장관 시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형

국토해양부장관
공항․항만․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자유무역관리원

출처 :경제특구법에서 발췌

라라라...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이상과 같이 경제특구제도와 자치계획고권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대부분의 경제
특구제도가 자치계획고권과 자치사무 보장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특구제도”근거 법률에 지방자치단
체의 계획고권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법제의 종합적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지방자치는 단체자치라는 관점에
서 기능적 권력분립의 기능을 지닌다.532)어떤 지역이 어떤 형태의 경제특구로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는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아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기본계획을 통하여 설정한 미래설계에 부합하도록 수립함이 바람직하며,또한,지방자
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방향을 경제특구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지방분권의 이념이 존중되어야 한다.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따를 때,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그 지역적 사항을 처리할 수 있
는 자치고권이 인정된다.533)
특구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있어 ①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경제특구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고,③ 결정된 경제특구 정책을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함으로써,④ 경제특구제
도를 통하여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

532)강경근,상게서,541면.
533)강경근,상게서,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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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이 존중되어야 한다.경제특구제도는 ① 지역간 발전의 기
회균등 촉진과 ② 지역의 발전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지역혁신계
획,부문별 혁신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포함된 국가균형발
전의 이념과 특구제도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자치계획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권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
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토록 해야 하며(지
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특구 관
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각 경제특구에 대한 지정신청권 및 제안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
여해야 한다.둘째,개발(실시)계획의 수립권과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해야 한다.셋째,경제특구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해야 한다.즉,중앙
행정기관은 경제특구에 관한 입법과 지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지방자치단체는 경
제특구의 계획수립,개발,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는 달리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와 관리권을 縣 知事에게 부여534)하고 있다.

제제제444절절절 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법법법제제제의의의 규규규제제제완완완화화화제제제도도도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절절절차차차 및및및 인인인․․․허허허가가가 의의의제제제절절절차차차 보보보강강강

가가가...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지지지정정정 절절절차차차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다섯가지 법률에는 경제특구 지정 등 계획확
정절차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34)일본,沖繩振興特別措置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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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지식경제부장관
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시․도지사
는 그 지정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하고 있다(자
유무역지역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
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시․도지사는 그 지정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강행규정)고 규정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은,시장․군수․구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
견을 들은 다음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지식경
제부장관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강행규정)고 규정하고 있
다(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4조,제5조,제9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강행규정)고 규정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기업도시의 지정은,민간기업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국토해양부장관은 광
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중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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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기업도시법 제4조,제5조).

(((222)))인인인․․․허허허가가가 등등등 의의의제제제 처처처리리리절절절차차차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은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공장설립에
관하여 1개법률을 의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은 51개 법률,지역특화
발전특구는 13개 법률,연구개발특구는 32개 법률,기업도시는 40개 법률에 대하여 의
제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특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다섯가지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절
차는 <표 5-11>과 같이 경제특구별로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표 5-11>경제특구제도별 인․허가 등 의제처리 절차 규정

특구명칭 의제처리 관련 세부 내용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 되면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승인된 것으로 인정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등 의제대상을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 요청,협의기관은 30일 이
내에 의견 회신,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인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의제대상을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 요청,관계기관은 협의 거부 금지
연구개발특구 의제대상을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 요청
기업도시 인허가 등 의제대상을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 요청,협의기관은 30일 이

내에 의견 회신,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인정

출처;출처;5개 경제특구관련 법률에서 발췌

첫째,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는,자유무역지역에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
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관리권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 293 -

발급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효과에 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
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경제자유구역법 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가 있은 것으로 본다.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셋째,지역특화발전특구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특화사업자는 관련 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특구
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40조).
넷째,연구개발특구는,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
다섯째,기업도시특구는,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관련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
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
며,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은 것으로 본다.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동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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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기업도시법 제13조).
위와 같이 경제특구의 지정 절차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 처리절차 제도를 경제
특구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현행 경제특구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제특구 지정 절차 및 의제효 제도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제특구 각각의 개별 법률에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
제특구 지정 및 의제효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독일에서 1976년 5월 25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상의 계획확정절차 제도와 집중효제도를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나나나...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절절절차차차제제제도도도 검검검토토토

(((111)))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절절절차차차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계획확정절차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역계획법상의
전문계획법(Fachplanungsrecht)의 영역에서 성립,발전되어 온 제도이다.535)계획확정
절차의 적용대상은 지역계획,그중에서 전문계획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이
아닌 예산계획,사회계획,경제계획,재정계획,교육계획 등은 물론이고 지역계획이면서
도 종합적․장기적․상위적․지역적 관점에 의거한 종합계획으로서 연방지역규제계획,
주지역규제계획,권역규제계획,건설기본계획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536)

(((222)))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 절절절차차차의의의 특특특징징징

계획확정절차는 특정한 사업계획을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 대하여 구속적으로 확정짓
는 절차이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계획수립 절차와는 구분된다.537)
첫째,계획확정절차는 특정한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전문적 사업계획에 대한 절
차이다.둘째,계획확정절차는 전문적 사업계획을 구속적으로 확정짓는 절차이다.셋째,

535)석종현,“한국과 서독 실정법상의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논문집」,
1988,166면.

536)석종현,“서독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현대공법의 이론」,김도창 박사
화갑기념집,1982,145면.

537)오준근,“다중영향시설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한국법제연구원,1997.12,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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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확정절차는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청과 국민 모두 특히,이해관계인 모두를 구속하
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결정으로 확정된다.

(((333)))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결결결정정정의의의 절절절차차차

첫째,청문을 실시한다.청문의 절차는 먼저,기업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청문행정청
에 제출한다.청문행정청은 동 계획과 관련되는 관계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한다.다음으
로 계획을 일반에게 열람시키고,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이해관계인 등과 토의를 실시
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는 종료된다.
둘째는,계획확정결정이다.계획확정행정청은 토의 기일에 제기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의에 대하여 확정결정을 한다.538)
셋째,계획확정결정을 공고한다.계획확정결정은 서면으로 하고,이를 기업자,계획확
정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이의에 관하여 결정을 받을 자 등에게 송달한다.539)

(((444)))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결결결정정정의의의 내내내용용용적적적 원원원칙칙칙

계획확정결정의 내용 및 그 적법성은 그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계획확정결정은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계획확정결정은 적법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일반적인 허가규정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서 규정한 각종 허가 등의 결정규정과 부합하
여야 한다(MitZulassungsnorm inEinklangStehen).540)
둘째,계획확정결정은 계획정당화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Planrechtfertigung).541)
계획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즉,계획의 확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의 수용권
이 부여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별한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계획확정결정은 각 계획의 근거가 되는 개별실체법에서 정한 각종 계획원칙과
부합되어야 한다(MitdenGesetzlichenPlanungsleitsätzeninEinklangStehen).계획
확정결정은 국토계획․광역적인 공간개발계획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538)석종현,“서독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150면.
539)석종현,상게논문,151면.
540)MitZulassungsnorm inEinklangStehen.Kopp.VwVfG.6.Aufl.1996.§74.Rdn.17.ff.
541)GebotderPlanrechtfertigung.BVerwG DÖV 1985.789:KoppVwVfG.6.Aufl.1996.

§74.Rdn.17.ff.



- 296 -

넷째,계획확정결정은 최소 침해의 원칙(Minimierungsgebot)을 준수하여야 한다542).
계획확정결정행정청은 가능한 한 자연환경 보전,환경오염 방지,경관보호를 위해 최소
침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계획확정행정청은 청문행정청의 토론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555)))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결결결정정정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및및및 효효효력력력

계획확정결정은 제출된 계획서에 관하여 계획확정행정청에 의하여 계획확정절차 특
히,청문절차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법 구속적 처분을 의미한다.543)계획확정결정의 법
적성질은 이행설정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따라서 계획확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것이 항고소송이거나,행정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화소송이거나,보호적 부담에 대한 소송인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계
획확정결정에 대한 소 제기기간은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며,항고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재판소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확정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
계획확정이 결정되면 인가효력,집중효력,형성효력,배제효력 등이 발생하며,이는
계획확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사업의 예견되지 아니한 영향 또는 확정된 계
획에 상응하는 시설의 영향이 계획의 형식적 확정 후에 타인의 권리에 발생한 경우에
는 이해관계인은 불이익한 영향을 배제할 예방 조치나 시설의 설치․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이들 조치는 계획확정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과하여 진다.이러한
예방조치나 시설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계획확정절차의 종결 후에 인접한 토지의 변경으로 이상과 같
은 예방적 조치나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자연적 결과나 불가항력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544).

다다다...집집집중중중효효효 제제제도도도 검검검토토토

(((111)))집집집중중중효효효의의의 의의의의의의

542)오준근,“다중영향시설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115면.
543)오준근,상게논문,109면.
544)석종현,“서독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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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효(Konzentrationswirkung)란 행정계획이 확정되면,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
어 있는 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즉,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이는 계획
확정결정을 통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대체효(Ersetzung
swirkung)”라고도 한다.545)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
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여러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정․인가․허가․협
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을 고시
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이러
한 제도는 사업시행에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주된 사업의 사업계획에 집중시킴으로써 별도로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546)

(((222)))집집집중중중효효효의의의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집중효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절차법상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행정조직 법정주
의 원리 등에 비추어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또한,집
중효가 발생하는 행위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547)

(((333)))추추추진진진절절절차차차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개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경제특구별 개
별 법률에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다).

라라라...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절절절차차차

545)홍정선,전게서,240면.
546)석종현,“서독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157면.
547)홍정선,전게서,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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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특구제도 근거 법률상 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절차를 종합해
보면,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자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
에게 지정요청을 하고,지정권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소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지정한다.그리고 그 지정 결과를 고시한 다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후 열람토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후 열람형식의 절차적 규정은,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사전적인 보장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고,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 기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참정의
기회를 제한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보여진다.

(((222)))인인인․․․허허허가가가 등등등 의의의제제제효효효 절절절차차차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섯가지 경제특구는 설치목적은 비슷하면서
도 각각 서로 다른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경제특구를 개발 또
는 설치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법례는 아직 없다.이로 인하여 경제특구의 지정이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승인 과
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이러한 인․허가 등에 있어 <표 5-12>와
<표 5-13>과 같이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5-12>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사례

단계 기간 소요
법정(통상) 광양만 화양지구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구역지정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승인

최초지정
90일

구역지정 37일 40일
변경사례 시행자 변경 27일

개발계획 변경 127일 90일
실시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립
180일(150일)

158일 80일
사전협의 203일 170일
승인 246일 100일

합계 270일(240일) 671일 480일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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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승인시 인･허가 절차 사례
단계 기업도시명 소요기간 처리(협의)기관 제출서류 소요비용

입지선정검토

태안 4개월 2개 3종 19억 원
원주 6개월 2개 3개 20억 원
무주 5개월 2개 3종 5억 원
무안 4개월 2개 2개 ?
충주 4개월 2개 3개 3.6억 원
평균 4.6개월 2개 2.8개 11.9억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태안 8개월 82개 5종 78억 원
원주 8개월 78개 4종 20억 원
무주 19개월 83개 4종 30억 원
무안 진행중(’06.11∼) 83개 4종 96억 원
충주 5개월 83개 10종 17억 원
평균 10개월 81.8개 5.4개 48.2억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태안 7개월 83개 14종 131억 원
원주 9개월 78개 13종 76.5억 원
충주 6개월 85개 11종 74억 원
평균 7.3개월 82개 12.75종 93.8억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태안 6개월 9개 6종 14억 원
원주 8개월 9개 6종 10.2억 원
충주 7개월 9개 8종 32억 원
평균 7개월 9개 6종 18.7억

합계 28.9개월 174.8개 26.95종 172.6억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만,각종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 등을 따라야 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관건인 속도 확보
와 국내외 투자자에 OneStopService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은 <표 5-12>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상 정한 법정기한보다 관련부처 협의에 오
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548)가 있고,도로,항만시설 등 주요 기반시
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협의시 부처별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제자
유구역법에 따라 자문위원회 등 심의과정을 다시 이행함에 따라 부처 협의된 사항에
대한 상충된 의견 발생 및 중복절차로 인해 최종승인까지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
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실제로 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의 법
정처리기한은 270일이나 광양만권 화양지구는 671일,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

548)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관련제도 개선과제”,200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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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소요되었다.
기업도시 경제특구는,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입지선정 검토,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절차에 2년 반 정도 소요되고 있다.<표 5-13>과 같이
5개 기업도시의 평균 인･허가기간은 28.9개월,처리(협의)기관은 174.8개,제출서류는
27종,소요비용은 172.6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사업면적의 경우 10% 이내 감소의 경
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구역면적이 1%만 추가 증가해도
경미한 변경이 되지 못하고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법에서는 심의를 실시하도
록 규정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고,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시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약 5개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약 6개월 )를 하고,그 협의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환경
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사업자공람 및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환경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549)
또한 각 경제특구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도,경제자
유구역 특구와 기업도시 특구는 “협의대상기관에서 30일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구속력 있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지역특화발전특
구는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부하면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대덕연구개발특구는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요청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이는 전혀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다.특히,관계기관에서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경우,관계기관에서 협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주된 인․허
가를 강행한 경우에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장치인 절차
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마마...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경경경제제제특특특구구구 계계계획획획확확확정정정절절절차차차제제제도도도 법법법제제제화화화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민의 권익구제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관계 행정청과

549)전국경제인연합회,상게자료,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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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적법한 구속력을 갖기 위
해서는 “계획확정절차”550)를 명확히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현행 경제특구 지정 절차
는 행정기관에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특구별 소관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일반인에게 사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이
해관계인 등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참정의 기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국민 등이 민주적으로
자신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지정(계획)예
고,열람,청문,의견진술,공청회 등 계획확정절차를 법제화함이 필요하다.

(((222)))인인인․․․허허허가가가 등등등 의의의제제제효효효 법법법제제제 보보보강강강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의제효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법제화
해야 한다.현행 경제특구제도는 각각의 법률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그러나 이 의제규정은 경제특구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일부 법률은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특히,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한 경우,협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주된 인․허가를 강행한
경우에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장치인 절차적 규정을 위
반한 것으로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한 방안으로 주된 인․허가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심의기구”를 설치하
여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협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그리
고 이 제도는 반드시 구속력이 있도록 법률에 실체적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의제효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특구 근거법률에 집중효 제도551)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개발계획 등의 승인에 있어 “의제”가 되는 사업을 나
열하되,관할 행정기관의 “협의”장치를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경제특구의
실제적 개발에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관계기관에서 협의기간(30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기는 어려우며,이는 위법성을 정

550)오준근,“다중영향시설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95면.
551)홍정선,전게서,241면;조준영,전게논문,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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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특구제도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의”
가 필요 없는 “집중효”552)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입법적 방법으로는,주된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 관계기관으로부
터 인․허가 기준을 제출 받아 “관계기관 합동심의기구”에서 일괄 검토하여 인․허가
의제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222...국국국내내내기기기업업업 차차차별별별규규규제제제 법법법제제제 개개개선선선

가가가...법법법제제제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자유치에 심
혈을 기울여 왔다.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9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은 외국
인 투자 촉진정책으로는,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산업인프라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타 법률 적용배제 등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
해 왔다.우리나라의 경제특구 가운데 대표적인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인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표 5-14>와 같이 조세
감면,자금지원,타법률 적용배제,규제특례 등의 특별 규제완화 제도를 두고 있다.조
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1항).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토
지 등의 임대료 감면,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2항).그리고,국․공유 재산
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4
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제28조,「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552)집중효 제도는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행정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당해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
생한다.학설과 판례에 따르면,집중효의 정도는 주된허가만 거치고,의제된 허가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절차집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1.1.16,99두 10988;대판
2004.7.22,2004다 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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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0조,「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또한,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
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4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5항).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고,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6
항),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3).

<표 5-1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지원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

세제지원 ㅇ소득․법인세;3년간 100%,2년간 50% 감면
*허용업종 확대(외투지역 대비)
-제조업(5천만불,고용 1천명 → 1천만불,1백명)
-물류업(3천만불→1천만불)
-관광업(2,3천만불→1천만불)
ㅇ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ㅇ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3년간100%,2년간50%감면

ㅇ 해당 없음

자금지원
ㅇ 부지 임대 및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
금 지원(先 지자체 지원,後 재정 지원)

ㅇ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ㅇ 해당 없음

타법률
적용배제

ㅇ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제 배제
ㅇ 월차,생리 휴가 배제
ㅇ 근로자 파견제 규제완화
ㅇ 공장총량제,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정 배제

ㅇ 국공유 재산 임대기간,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규정 배제
ㅇ 월차,생리 휴가 배제(외투기업)
ㅇ 근로자 파견제 규제완화(외투기업)

ㅇ 해당 없음

출처;경제자유구역법에서 발췌

둘째,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내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특별한 규제완화 제도를 두고 있다.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
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법 제47조).관리권자 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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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동법 제13조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
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셋째,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국내기업에 비해
특별 규제완화제도를 두고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나나...헌헌헌법법법 규규규정정정 검검검토토토

(((111)))경경경제제제관관관련련련 헌헌헌법법법 규규규정정정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 및및및 사사사법법법적적적 통통통제제제기기기준준준

경제관련 헌법 규정들이 단순한 방침규정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적성격을 가진다.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제입법이 경제관련 헌법 규정들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
법적 통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경제정책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폭넓
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경제관련 헌
법 규정들만의 위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선택된 수단이 헌법 규정에 정해진 국가목표
의 실현에 적합한지 여부 즉 적합성의 원칙만이 기준이 된다.553)
기본권침해 관련성과 경제관련 헌법 규정들의 침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판단과 경제관련 헌법 규정들의 침해판단을 동시에 하게 된다.따라서 경
제관련 헌법 규정들의 침해여부 판단에는 적합성 원칙이,경제적 기본권 침해 판단에
는 비례의 원칙554)이 적용되어 선택된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실현에 적합하지만 최소

553)전국경제인연합회,“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 CEO ReportonCurrent
Issue2004.12,3면.

554)석종현,「일반행정법(상)」,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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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원칙에 어긋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로 기본권침해가 성립
한다.따라서 선택된 수단이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경제관련 헌법 규정에
는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555)

(((222)))헌헌헌법법법상상상 경경경제제제질질질서서서의의의 성성성격격격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
음을 선언하고,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
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므로,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
로 하고 있다556). 또한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질서이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사
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
용된다557).

(((333)))국국국내내내기기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차차차별별별규규규제제제의의의 위위위헌헌헌성성성 검검검토토토

(가)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 위배

현행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 바탕
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
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그런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혜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기업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제도로서,국내기업이 그로 인해 신규시장에 진입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행정청이 경쟁의 촉진자가 아닌 경쟁의 관리자이자 억제자로서의 역

555)전국경제인연합회,전게서,4면 이하 참조.
556)헌재결 1998.5.28,96헌가4.
557)헌재결 1989.12.22,88헌가13;헌재결 1995.11.30,94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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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은,자율적인 경쟁 환경을 해치고 시장참여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보장하고,이에 수반되는 모
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리에 반한다
고 할 것이다.558)

(나)평등권 침해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원리인 동시에 개별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이다.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있어서도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 요구되고,특히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제입법에 있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의 이념에 따라 경제주체 사이에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얻는 공공복리의 증진이
차별적 취급을 받는 자의 불이익과 합리적 비례관계에 있는지를 항상 유념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재정지원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결국
일반 경쟁법의 정신과는 조화되지 아니하고,그 개념도 모호한 외자유치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 하는 것은,그러한 차별적 취급을 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그와 같은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얻는 공공복리의 증진이 차
별적 취급을 받는 국내기업의 불이익과 합리적 비례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평등
의 원칙559)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비례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

558)헌재결 1998.5.28,96헌가4.
559)석종현,「일반행정법(상)」,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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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령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
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그 입법에 의
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
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560). 따라서,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제
도는,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차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외자유치)
이 국내기업에게 미치는 영향(투자기피,국내자본의 외국으로 유출 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비례원칙561)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다다...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국국국내내내기기기업업업 차차차별별별 법법법제제제 개개개선선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특구의 근거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인투자기업 중심으로 규정한 조세감면,재정지원,고용 특례 등의 제도는 외자유치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지만,이는 결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
시키고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 중심으로 특별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 고용이나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국내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역차별적 현상이 심화되고,오히려
국내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내․외기업의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도 생겨났
으며,일본은 중국 등 외국으로 떠난 기업이 국내로 회귀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562)따라서 우리나라도 외환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외국인

560)헌재결 1999.6.24,98헌바68.
561)석종현,「일반행정법(상)」,142면.
562)산업연구원,“일본 제조기업의 글로벌 전개와 국내 회귀”,「월간 KIET」,산업경제,

2005.9월호 참조.일부 해외 제조거점의 일본 이전(‘국내 회귀’)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① 혁신적 일본형 생산시스템 확립을 통한 제조 역량 강화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 저하,② 부품․소재 등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집적 존재로 첨단
제품 개발 용이,④ 첨단기술 유출 방지(개발과 생산의 일체화),⑤ 고부가가치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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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의 보호․육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 현상을 줄여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내 생산으로 제조기술 축적 및 제고,⑥ 내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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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하고,지역개발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
역”,「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의한 “기업도시“등이 있다.이와 같은 경제특구제도는 여러 경제부처에서 경제특
구별로 각각 개별 입법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입법체계의 모순,법률의 다원화,자치
권의 훼손,경제특구의 중복성,관리기구의 과다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입법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확성,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유사한 제도는 통합하여 단순화 함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이렇게 서로 비슷
한 경제특구를 각각 개별법률로 제정․운용함으로써 법을 집행하고 경제특구제도를 시
행하는 행정청이나 일반국민과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경제특구제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
키고,이에 따른 인력․재정․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의 방법은 경제특구 중 자유무역지역
을 장소적․기능적으로 중복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행법
률상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추가․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경제특구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의 집행․이용․관리적 측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경제특구제도의 통합법제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그 주요
골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제도의 법제 통합 방향은 위의 다섯가지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을 통합하여
가칭 “경제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서는 현행 다섯 개의 법
률을 하나로 통합하고,통합법률에 경제특구를 그 특성별로 유형화 하여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특례규정은 가급적 단일화하되,차별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경제특구계획의 상위법인 국토기본법을 훼손하지 않고 법률체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는 국토계획과 경제특구계획이 서로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경제특구 법제를 국토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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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단계로 체계화해야 한다.현행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는 대부분 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경제특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계획 등 그 사업수행에 필요
한 도시기본계획 등의 변경 효과가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입법을 함에 있
어서는 법규 상호간의 위계체계를 준수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
위단계의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의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특구계획과 국토계획등
과의 관계를 경제특구제도 근거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권”과 “계획고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지방의 특
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헌법상의 자치권 보장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
권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관한 정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토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을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분담
토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경제특구에 관한 입법권과
지정권(기본계획 승인 포함)만 부여하고,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제특구 지정신청권 및 제
안권,특구개발계획의 승인권,실시계획 승인권,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민의 권익구제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관계 행정청과
국민,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적법한 구속력을 갖기 위
해서는 “계획확정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현행 경제특구 지정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특구별 소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일반인에게 사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에 대
한 참정의 기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국민 등이 민주적으로 자
신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지정(계획)예고,열
람,청문,의견진술,공청회,등 절차를 법제화함이 필요하다.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의제효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현행 경제특구제도는
각각의 법률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제규정은 경
제특구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일부 법률은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특히,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협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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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주된 인․허가를 강행한 경우에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장치인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흠이 있는 행정행위
가 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된 인․허가 기관
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일괄 집중검토 하는 방식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구체적인 입법적 방법으로는,주된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 기
준을 제출 받아 “관계기관 합동심의기구”에서 이를 일괄 검토하여 인․허가 의제처리
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특구 안에서의 형평성,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를 폐지해야 한다. 경제특구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규정한 조세감면,재정지원,
고용 특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이는 결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
고 사실상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원리
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의 보호․육성,국내자본의 외국 유출(투자)방지,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내기업의 역차별 현상을 없애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에게
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제특구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장토록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적․재정
적 등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한다.이를 위
해서는 현행 경제특구제도 근거법률에 다섯가지 경제특구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행
정기관 성격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와 부처별로 설치된 경제
특구담당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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